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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도개요 1. 

가 정의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

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나 필요성 .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개인의 토지이용행위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 고 ◈ ◈

공공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 

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

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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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법 조 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따로 자치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이하 지침

이라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라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① 

건축물 이라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2. ‘ ’ 

부속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 , ,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따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구조 등의 요건 규정을 중요시하고   , 

있으며 국토계획법 에서는 도시기능의 원활한 유지 및 경관적 요인을 중요시하며 건축물의, 「 」   

건축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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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 답 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옹벽설치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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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토석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토지분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   

참 고 ◈ ◈



- 7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참 고 ◈ ◈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농업임업어업을 목적

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

법에 따른다 이 경우 농업임업어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농업 어업의 범위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농업 및 어업

임업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에 의한 임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으로 분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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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o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경미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은 제외.( )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므로 국토 

계획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o 건축법 제 조 건축허가11 ( ) 「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 ·① 

받아야 한다 다만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21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건축법 제 조 건축신고14 ( ) 「 」

  ① 제 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1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 ·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1. 85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 」

에서 연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이고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200 3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51 3 .」 

연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이고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200 3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5. 

제 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1 11 5 .② 

  ③ 제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 부터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1 1  

효력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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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건축법 시행령 제 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118 ( ) 83 1」 ① 공작물을 축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고자 하는 경우 . ) 시장 군수 구청장· ·

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높이 미터를 넘는 굴뚝   1. 6

높이 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6 ·

높이 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4 ·

높이 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8

높이 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2

바닥면적 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30

   7. 높이 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6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미터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8. 8 ( )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10. 

높이 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조제 호 가목에 따른     11. 5m 2 2「 ․ ․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o 

  - 건축법에서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은 중요한 공작물이므로 경미한 행위 , 

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굴뚝 기념탑 광고탑 옹벽( , , , ,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철탑 기계식 주차장 등, , , , )

건축법에서는 통신용철탑은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 ,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통신용 철탑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된다.



- 10 -

형질변경 토지의 다 

절토·성토 정지 등 01 내의 50센티마터 갚이 cc 土=
-ι_,二=01 내 50센티미터 높이 

지목 지역에서는 외의 고어지여 
C] l=l I 

qi 
;·; 주거지역 상업지역 저|오|하며 (포장을 

경우에 한정합) 아니하는 수반하지 변경을 

면적이 660 지역에서 외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2) 

절토·성토· 아니하는 수반하지 지목변경을 대한 토지에 이하인 제곱미터 

해당 그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이 면적은 형질변경 등(토지의 정지·포장 

카부) 01 하 딩}등} 
r븐 I그 필지의 총면적을 

위한 설치하기 二다;1';:~ 도듀L 도극 
C그 -「 i크 i르 

닙 L 。I 
「1 --, 그 대지에 건축물이나 

7 
완료된 조성이 3) 

「
/완료된 조성이 이 경우 제외한다) 느

 
」토

 
서
 。

口|
그드 형질변경(절토 토지의 

도로 상하수도 토지로서 해당하는 하나어| 어느 목의 각 다음 대지란 

없이 건축물 성토행위가 절토나 대지어| 해당 설치가 완료되어 기반시설의 

다만, 의 미한다 대지 를 。I 느二 
λλ L_ 조성되어 상태로 。|느二 

λA L_ 

/、

-「건 축할 c:: 0 

= E긍 

붙인 건축물이 Z건을 아니하도록 하/\: [ 용도변경을 따라 영 제57조저12항에 

건축물 용도의 다른 포함한다)에 대지를 멸실된 대지(건축물이 건축된 

은
 

물
 

-죽
 

거
」
 

。 l 느二 
,<,A L_ 따라 건축할 수 마목에 다목부터 제57조저| 1 항 저| 1 으1 2호 (영 

가) 도시개 발사업 • 택지개 발사업 

나) 지목이 대-공장용지 학교용지 - 주차장 주유소용지-장고용지 인 대Z 

다) 관계 법률에 

멸실된 경우를 

건축된 건축물은 

대지 

아니한다 

조성된 

보지 

으| 하여 

대지로 

법률에 

기존 

관계 

할 경루에는 건축하고자 제외한다)을 

대 지(건축물이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있논 

농지전용허가률 

건축된 

축사 등 

피
”
 

하
 만
 

법
 
다
 

적
 
)
외
 

히
n
 씨
”
 

빠
 포 X 

사업을 시행하논 7\: I A1 
-「 l=j 으| 하여 필요에 그l。 I A~ 。I

C그 • 1 C그 - 1 지방자치단체가 

형질변경 

cc 드= 
--'- [二=

토지 의 

4) 국가 

위한 

토지 이하인 25저|곱미 터 

토석채취 

1) 도시지역 또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 터 이하의 토석채취 

라 

채취 지 역에서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口|
;;><;. 도시지 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2) 

토석채취 0 1 하의 토지에서의 부피 500서|제곱미터 이등}인 면적이 2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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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축소되는 면적과 추가되는 면적 합산 값임o 5% 



- 12 -

개발행위허가 절차 2. 

개발행위허가 절차 지침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허가권자( )

도시 군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협의‧  

허가권자( )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일 이내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15 ( 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 제외)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

의제사항 준공협의 준공검사

허가권자( )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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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

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한한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어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 

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에는 개략 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인 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제 조 경미한 건설공사등8 ( ) ① 법 제 조제 항9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로서 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동일한 공사를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1 [ 2 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 (

한다 가 )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 이라 한다 이 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 5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로서 공사예정금액이 천 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1 5 . , 

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 

나 삭제    .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 

라 삭도설치공사   . 

마 승강기설치공사   . 

바 철도 궤도공사   . ·

사 난방공사   .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3. · (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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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제 조제 항 영제 조제 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

개발행위허가 규모 3.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만 미만

공업지역 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천 미만

관리지역 만 미만

당해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면적규모를 만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o 3 ㎡ 

농림지역 만 미만

당해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면적규모를 만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o 3 ㎡ 

자연환경보전지역 천 미만

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확장면적이 기존 대지 면적의 

분의 이하 이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 경우 회 이상 확장할 때에는 누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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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해당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외사항 영제 조 지침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사업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방 군사시설사업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초지조성 등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농어촌정비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 " .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 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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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는 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하나의 필지 법 제 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폐염전의 변경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에 따른 수조식 및 축제식 양식어업을 위한 양식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제 조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3 ( )

 ④ 법 제 조제 항41 4 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1. : , , , , /

복합 양식의 경우에는 어류 해삼 패류 해삼 갑각류 해삼 수조면적 제곱미터 이상    , , ( 100 )‧ ‧ ‧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어업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 수산동식물  2. : , , , ,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 해삼 패류 해삼 갑각류 해삼 시설면적 이상    , , ( 0.2h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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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내 공장증설 관리지역에서 년 월 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년 월 일 당시의 공장 부지면적의 퍼센트 이하의 범위

에서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만 이하일 것 영별표 제 호 

카목 내지 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만 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만 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회에 한한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년 월 일 이전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를 넘지 아니할 것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제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9. "특정대기유해물질 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 조 7 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제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 .

특정수질유해물질 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8. " " , ( )生育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용 부대시설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 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영 제 조제 항 및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 안

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 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영제 조제 항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제한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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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 공공시설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도로 등 공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시설을 포함 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

개발행위허가 기준 4.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각 지자체별 조례에   

세부적인 허가기준에 확인해야 함 법제 조 지침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도시 군관리계획 및 제 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 군계획사업 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허가권자는 신청자로 하여금 경관에 관한 계획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별표 경관 체크리스트      ( 2 )※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제 조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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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공사용 임시시설 등에 대한 허가관련   < >

가 당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기반시설을    . ·․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야적장 레미콘 등의 생산시설 및 임시도로 등 공사용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83 5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동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56 .

나   . 공사용 레미콘 등의 생산시설 및 임시도로 등은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후 철거 및 원상회복

하므로 동 시설 등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 후에,  

동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그 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 동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 55 56 1

규모 및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현재와    . ·

같이 동법률 제 조 및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64 1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용83 5「 」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 조  55 ( ), 5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제 조제 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 상호간의 ( ) 71 1 ( ) 

관계에 대한 불명확한 문제를 정리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의 와 같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법제 조 영제 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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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검토사항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제 조 관련 별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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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별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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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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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체크리스트 관련(2-1-3.(2) )

충족 보완필요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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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관련 개발행위허7f기준 
구분 

검토항옥 세부검토항옥 ‘/ u x 
I I)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선하여야 한다 
(2) 역사문호엠 지쇼띈 경관곰!Cl의 우선 고려사흔E로 김돌파어야 한마 

(3) 해당 지역 노늠 인근 지역간의 산림 녹지 하천 <>H안 등 지연경관의 
면속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동일 도 시 군내 지역 또논 2 이상의 도 시 군에 킹치논 광역지역의 
골격을 형성하논 하전 도로 해번 녹지 듬 경관축을 보호함으 

기온 경관북호 
로써 해당지억 전체의 주요 경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원칙 기온원칙 
하여야한다 

(5) 건축울 설치1 곰직울 구축 듬 둘지이용 및 개발의 경우 수번경관과 

조흐덜 이루도록 히며야 하'1, 주변경관에 대한 조S댐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마 특히f 주요 도로에서 바라북는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도로개설 개간 등의 경우에논 추옥 

식재에 의한 자단막 형성 듬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마 

(6) 경관관리늠 지방자치단체빌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늠 방항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높 이 
건축울의 건축 시 놓이는 수먼지형여건파 조망권을 고려하여 수번 

검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도|어야 한다 

수변 산세나 지평선듬의 시계가 차단디지 않도록 하고 건축울JI 냐 

스카이라인 구조울 듬 인공건조울의 연속적인 검관미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높이와 위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야 한마 

경관곤믿|의 형 태 
?'축물이냐 구조뭄의 형태논 주변경관과 조아될 수 있도록 최 

기온요소 
대한 조형미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건죽물이나 구조룰의 색채늠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 
색 채 

하여야한마 

비도시 소재와자질 
경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눈 꺼축뭄이냐 

지역 옥외광고물 
구조울의 소재와 ;q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히며f 

검관관리 
기 타 

제한 
옥g광고울의 설치를 제흔면}고 문호1퓨F적지나 인공구조물 

등의 야간경관을 창출하>'I 위하여 조명기법을 활용 
기준 야간경관 

하여야한다 

과도한 설 성로를 유발하는 듬 자연지형을 무시한 
;q연지헝 획일적인 깨발은 지앙되어야 하며 경사지를 활용 
는;L으。포 하여 탐지를 배치하고 다양한 김축형태를 개밤 

하여야한다 

건축물 주변에늠 녹희별 몽하며 녹지의 연속성이 
u템 훼손되지 않도록 하되1 기존의 녹지늠 최대한 모전히며야 

녹지 연속성 
하며1 도로에 섭히눈 옹벽 등 구조뭉 선면에눈 녹지대를 

구릉지를 보전 
설치하거냐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활용한 확북하여야 한다 

각종 건축물등 

스카이라인 
경사지의 소규그 주택단지 건설 시에늠 산지 구릉지의 

개일λ엠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계다형 주택 등을 혼합 배치 다독 
보호 

부문일로 SC느「 하여 녹지훼손파 절 성둘를 최소화하여야 한마 

고려도ll}jJ ~ 일i:e"-1 건죽울설치 산 능선 수변지엮에 대한 개발파 경관저해 건축물의 

할경곤란리 건축물 역제 설치는 최대한 역제되어야 한마 

방향 
옥오밤고룰등 히천면 등에 설치되늠 옥외팡고를 등은 X변경관과 조화 

지연경관과조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 

형태 f 색재 
하전번 들의 건죽울 배지는 획일성을 지양하고↑ 

호수 조화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건축물 헝태 및 색채의 변호념 

수번의 도보하여야 한다 

건축룰등 경관의 증진을 위히여 완증지역을 지정 설치할 필요가 

란층지역 있으며f 인위적인 친수공간을 마런하늠 경우에는 

지정 설치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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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관련 깨발댐우|허가기준 
구분 

검토흥욕 세부검토항옥 ,, x 

형태 해요뻐| 건축물1 우|락단지 등을 조성히논 검우에논 형태f 

색채조화 색채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마 

해요k거| 
해안도로로부터 oH안까지의 로지에논 최대한 건죽물 들의 

건축물의 건설을 억제하여 자연상태를 북전하고 해안 내륙과 해역 
건설되늠 

?!지제한 으로부터 조망되논 해안의 경관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축물등 

한다f 

구조물의 자연적인 해안선f 백사장 오래언녁을 유지하고 해안선 

설치제한 변형을 유밤하는 구조물 등의 설치논 제한하여야 한다 

건죽룰 농경지억의 죽사 및 창고와 농업용 공장 등의 건설시에는 

형태 최대한 집단화하도록 하고 그 헝태와 색채 등 외관이 
색채조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존지역에 문산되어 있논 농가논 최대한 단지화하여 

지를헝태 다"'효{ 변익시설을 "II치하도록 하고 단지계획 수립 시에는 
색채조화 지붕형태와 색채 등을 조화시켜 선원적인 농촌풍경을 

살려야한마 
단독 
'£도L 

일단 농촌지역에 가로변 
가로번의 음식점 숙박시설 소매점 들 상업시설의 놓이 

으| 건설도|논 @늘엠시설의 
외관 색채 팡고를 등은 주변 농촌마을의 경관을 저해하지 

건축 건축물등 높이오|관 많도록 설계되어야한다 
% 싹9등저1한 

7「{표-드 

비도시 
개발사업 고증 

부문빌로 아파드 
농어촌정비번상 생활환경정비사업 추립시 농어촌지역의 

취락떼 고층아파트 꺼설이 제한되토록 하여야 한다 지역 
그EWJ:l~ 제한 

경관곤면| 
함 

농존지역에 건설디논 구조물이냐 건죽울 듬은 그 수번 

기준 
취락경관 

지역의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야 
경관관리 과의조화 

하며f 사계절의 경관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H。}。"'

산업시설 산업시설의 공장 창고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의 외관'I 주변지역에 
용1때| 

형태재질 노출되논 경우 그 형태와 재질 색채눈 주변과 조둥탬 건설되논 
건축물등 색채조화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마 

도로번타들 
기 수번 주|락 및 자연경관과 조화디도록 그 형태와 색재 
지엮어| 형태색채 

듬을선택하여야한마 건설되늠 
건축물 

건축형태 
기자역 버스역f 선착장 등의 꺼축뭄을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논 건축형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공용시설 
외부공간 

관공서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자주 찾논 주요 공공공간 

조성 
은 담장제거f 마당공간 조성 등을 통히여 지역수민들의 

공동체 형성의 공간이 되도록 히어야 한마 

완증지대 수요 엮사 문화검관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검우 

설정및 수번에 온g지대를 설정하여 역사 문화경관으록부터 보01는 

역사‘ 
높이 및 조망권 내의 주변 건축룰이나 구조를의 높이와 입지를 

문화경관 
?!지제한 제한해야한다 

건축오ltfl'I 
역사 운화경관 진입구 등 주변으l S엘시설 등의 건죽외관과 

간판재료 
간판f 재료 등을 냥해 역사 문화경관과 조화되도록 선택 

하여야한다 

비고 1 검토결과 보완필요 또논 불충족인 항옥은 보완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케 하거냐 필요한 조?」을 붙일 추 었다 

2. 경관 체료리스터에서 정하눈 항옥 외의 사항도 변 영 지짐에서 정하눈 사항은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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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방지 체크리스트 지침 관련 별표 2-1-3.(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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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의 특성 지역의 개발사항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한다 법제 조제 항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유보 용도 법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보전 용도 법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참고사항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국토교통부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시 기반시설확보 기준1. (3-3-2)

도시계획도로 시 군 도로 또는 농어촌 도로 농도제외 에 접속하거나 별도 확보하는 진입도로  , ( )ㅇ ․

폭은 허가규모별 차등 적용     

   - 허가규모가 천 미만의 경우 이상 천 만 미만은 이상 만 이상은 폭 5 4m , 5 ~ 3 6m , 3 8m ㎡ ㎡ ㎡ ㎡ 

이상의 진입도로 개설      

   보완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2)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 ①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 , , ․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3 ,「 」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천 이하의 농수산물, 2 ㎡ ․ ․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천 미만으로서   제 종 근린생활시설 , , ), 1 1㎡ 

및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의 건축인 경우( 1 1 )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10%②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신축 제외 하는 경우     ( )③ ․ ․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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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 (4) (1)~(3)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와 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5) (2) (3) . ,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 시 환경 및 경관 기준2. (3-3-3)

유보 보전용도에서 사업부지가 도로 폭 이상 또는 구거와 접하는 경우 도로 또는 구거  ( 4m ) ㅇ ․

경계로부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    2m 

토지형질변경 부지조성 기준3. ( ) (3-4-2)

절토 및 성토에 따른 비탈면에 대한 수직높이를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또는 구체화 ㅇ 

시가화 유보용도 절토 성토 보전용도 절토 성토 단 산지비율이     - ( 15m, 10m), ( 10m, 5m) , ․

이상 시 군은 범위에서 완화 가능70% 10% ․

비탈면 높이가 이상인 경우 마다 폭 이상의 소단 설치   - 5m 5m 1m 

 ㅇ 시가화 유보용도에서 단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간 이상 이격 보전용도에서는 2 2m , ․

단 이상 옹벽설치 제한2

토석채취 기준4. (3-5-1 3-5-4)∼

환경 및 경관기준 ㅇ 

비탈면 수직높이에 대해 마다 소단을 설치하고 최초 소단은 수목으로 녹화   - 5m , 

시 군도 이상의 도로 및 철도의 연변가시지역으로서 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이상    - 2km 1m ․

수목을 이내 간격으로 식재      2m 

 
입지 및 방재기준ㅇ 

   -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이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인   - 근지역에 대하여는 배수시설 낙석방지시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 비사 방지시설 설치 등 , , , 

  

물건적치5. (3-7-1 3-7-3)∼

입지 및 환경 경관기준 ·ㅇ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산지표고 분의 미만에 위치하고    - , , 100 50 

입목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한 지역

물건 적치물의 높이는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 경관환경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 10m , ․ ․

완화 가능

방재기준 적치장소가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치물 높이에  : 8m ㅇ 

를 더한 거리를 이격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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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 관련1. (3-3-2-1)

가 도시 군계획도로 시 군도 농어촌도로의 범위 . · , · , 

  ㅇ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하 지침 에 따르면 진입도로는 도시 군계획도로 ( “ ”) 3-3-2-1(1) · ,    

시 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여기서 도시 군계획도로는 국토의· , ,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 도로( “ ”) 2 7 · , 

시 군도는 도로법 제 조의 도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조의 도로를 말함· 8 , 2 .「 」 「 」

  ㅇ 다만 위 법률에서 도로에 대한 결정 또는 고시 등의 절차만 이행되어 있고 실제 그 도로로 , , 

사용 관리되지 아니하는 예정도로 등은 위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및 이력관리6. (5-1-1 5-3-1)∼

 ㅇ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서작성 기술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

개발행위허가 투명성과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접수대장 및 관리대장 작성 표준화 등 ㅇ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시 신청내용 허가내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접수 및 허가대장 관리   - ,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작 및 농업 등의 범위 명확화7. (1-4-1 1-4-2)∼

경작의 경우에도 이상 절 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  2m ㅇ ․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상의 절성토는 농지조성 행위로 간주2m ․

하여 허가대상 포함

옹벽설치 경미한 행위제외 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포함   - ( )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산지관리법만 적용 받는 농업 임업어업의 범위 명확화 56 3ㅇ「 」 ․ ․

농업 임업 어업의 범위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 ,․ ․ 「 ․ 」 「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분류하는 시설로 한정」

기타 개정사항8.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ㅇ 

   - 지역 실정 당해 구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허가기준의 탄력적 운영 규정 신설 경미한 행위에, , 

해당되는 축사 등에 대한 기존 건축물 정의 명확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전에도 행위제한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즉시 행위제한을 해제할    -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개발행위허가시 타 법령의 의제사항에 대해 일괄 협의제도 신설 가설 , , 

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의 경우도 개발행위 허가대상 포함 

   -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이던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도 이행보증예치 제도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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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 

지침 에 따르면 진입도로는 도시 군계획도로 시 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3-3-2-1(1) · , · , ㅇ 

아니한 경우 지침 또는 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함3-3-2-1(2) 3-3-2-1(3)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 ㅇ 그 

도로의 폭은 도시 군계획도로 시 군도 농어촌도로에서부터 개발행위허가 부지까지 지침 · , · , 

및 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 폭이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3-2-1(2) 3-3-2-1(3) , 에는 

확장 등을 통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함

  ㅇ 단 지침 의 규정에 따라 개별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지역여건이나 사업, 3-3-2-1(4)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 농업 임업 어업용 시설 및 천 미만 제 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 · · 1 1 ·㎡ 

지침 단서규정에 따르면 농업 임업 어업용 시설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3-3-2-1(1) · · ( , , ㅇ 

유사한 시설은 제외 및 부지면적 천 미만인 제 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의 건축 부지가) 1 1 ·㎡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지침 또는 에서 , 3-3-2-1(2) 3-3-2-1(3) 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량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

진입도로가 없어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침   3-3-2-1(2)  ㅇ 

또는 에서 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함3-3-2-1(3)

다만 개설하는 도로의 연장이 소규모 이하 이고 주변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 (35m ) , ㅇ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지침 단서규정에 준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3-3-2-1(1)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

라 단독주택의 범위 . 

지침 단서 규정에서 부지면적 천 미만의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에는    3-3-2-1(1) 1ㅇ ㎡ 

진입도로 폭 확보 요건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단독주택은 건축, 「 법 

시행령 제 조의 별표 의 제 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함3 4 1 1」

마 부지면적 및 개발규모 산정 기준 . 

지침 에서 부지면적 또는 개발규모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면적을 말하며  3-3-2-1 ,   ㅇ 

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도로 등 확보가 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

경우에도 같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상수도 규정 관련2. (3-3-2-2)

 ㅇ「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제 호 가목 에 따르면 도로 수도 및 1 2( ) 2 (2) ·」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 건축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포함 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ㅇ 도시 군계획조례에서 지하수 설치 등의 요건을 별도 정한 경우에는 지침 의 규정 · 3-3-2-4 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

지침 상수도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제 호 가목 3-3-2-2 1 2( ) 2ㅇ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용도변경 금지조건으로 개발(2)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사항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책임자 서명 날인 규정 관련3. (5-1-2)

 ㅇ「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9」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번 , 지침 

규정도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사항이 아님5-1-2 

 ㅇ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작성자가 허가신청 서류의 각 도서에 서명 날인을 함으로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서의 책임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임



- 31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경작을 위한 절토 성토 높이 규정 관련4. · (1-4-1(2))

 ㅇ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56 1 2 51 1「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 51「 」

제 항 및 지침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2 1-4-1(2)①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높이 깊이에 제한이 없으나 위 규정은  · , ㅇ 

농지의 지력증진 등을 위한 객토 또는 정지작업 등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하는 취지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및 지침 에서 규정한 사항을, 51 2 1-4-1(2)「 」 ①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개발2m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임

 ㅇ 따라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깊이 높이 미만을 절토 성토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2m · 「 」  

제 조제 항 및 지침 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에51 2 1-4-1(2)①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기준 관련5. 별표( 1)

 ㅇ 지침 별표 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서작성기준은 개발행위허가권자가 신청내용을 검토하는데1  

필요한 도서 및 작성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신청인이 별표 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1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는 신청내용에, 9「 」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목이 없는 평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산림(

조사서 경사분석도 등은 불필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 ) , 

갈음할 수 있음

용도지역 및 도시 군관리계획 현황도 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국토계획법 제 조 “ · ” 58ㅇ 「 」

제 항 제 호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1 2·3  

또는 도시 군관리계획도면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지역여건 또는 신청내용 등에 · , 따라서는 

개략적으로 작성하거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신청 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부칙 제 조 관련6. 2

 ㅇ「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6 2」 항을1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지침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허가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ㅇ 다만 지침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허가목적 변경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하고는, ,  

개정 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도시 군계획조례와의 관계7. ·

도시 군계획조례에서 관련 기준을 별도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례에 따름 ·ㅇ 

생략 삭제 개정1. ( : )

도로 폭 확보 규정 적용 관련2. 지침 ( 3-3-2-1), 

가 기존 부지에서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 . · ·

부지확장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있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 ·ㅇ 

신축 제외 하는 경우에는 지침 규정에 의한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 ) 3-3-2-1 

아니함 다만 기존 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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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그 개발규모에 따른 적정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함, 

나 공작물 설치 시 도록 확보 기준 . 

  ㅇ 지침 의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공작물은 주차장 주기장 야적장 골프3-3-2-1 , , , 

연습장 등 차량의 통행량이 발생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사항으로 

차량통행이 없거나 통행량이 적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도로 폭  

확보 대상이 아님

예시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 : , , )

도로 폭 산정 기준 관련3. 지침 ( 3-3-2-1)

  ㅇ 지침 에서 도로 폭 외의 노면형태 구조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3-3-2-1 ,  

사항은 없으나 위 규정의 도로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를 말하므로 , 

차량 통행에 이용할 수 없는 비탈면 등은 도로 폭에 포함되지 않음

아울러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경우만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는 개발   , , ㅇ 

행위에 따른 주변의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도로 포장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건축물이 도로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우 완충공간 관련4. 지침 ( 3-3-3(1))

유보용도 또는 보전용도에서 건축물이 도로 폭 이상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우   ( 4m ) 2m ㅇ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 및 위해,   

방지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한 사항임, 

따라서 도로의 경우 완충공간은 차량의 통행에 실제 이용되는 도로면 경계에서부터 완충  , ㅇ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로면 경계에 접한 비탈면 배수로 등이 있는  , , 

경우에는 이를 완충공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구거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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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 5. 

□ 개    념

ㅇ 도시의 미래 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관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수단

□ 성    격

ㅇ 유도계획 기 확정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개발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유도

ㅇ 자율계획 모든 시군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 비시가화지역 의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시군․ 에서 자율적으로 수립집행․

□ 계획체계상 위상

 ㅇ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방향을 수용하면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관리방향 제시

비시가화지역에 관련되는 각종 제도 ㅇ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지역 외의 ( , 

지역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적용지역 및 수립내용

 (ㅇ 적용지역 비시가화지역의 )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 ․

 (ㅇ 수립내용 비시가화지역의 ) 개발행위 관리방향,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및 관리방향 등 중앙정부가 지침을 제공하고 시군에서 여건에 맞게( ․ 수립 )

□ 수립절차

기초조사 성장관리방안 작성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ㅇ → → → ‧

관계기관 협의 성장관리방안 입안 시군도시계획위원회   → → ․

심의 성장→ 관리방안 결정 및 공고 일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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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시 인센티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생략 ( )ㅇ 

 ㅇ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이하의 1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까지 완화 종전    - 50% ( 40%)

   -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까지 완화종전 규정 없음, 30% ( )

수립기준□ 

 ㅇ 지역설정 기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 , 

중 다음과 같은 지역에 설정

주    1) 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2)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기타 이와 같이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4) ㆍ

 ㅇ 범위 및 규모설정 기준

해당 지역의 최근 개월 또는 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     1) 6 1

대비 이상 증가한 지역20% 

    2) 해당 지역의 최근 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 군 구의 1 ・ ・

최근 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 보다 이상 높은 지역 1 20% 

지역지정 규모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3) 

규모 이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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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기준 ㅇ 

   -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 호와 제 호를 포함한1 2  

둘 이상으로 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내용의 , 

상세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제 호 및 제 호외에는   . , 1 2

수립권자가 성장관리방안 수립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포함하는 것을 원칙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1)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3) ‧ ‧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4)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5)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 ․ ․

부합 하도록 수립

지  - 역현황 및 개발여건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 ,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립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

있고 수립권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 

입안권자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토목 조경 교통 등 필요한    - , , , , , 

분야의  전문가에게 협력을 받을 수 있음

수립내용에는 기반시설계획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되  - ,  

가능한 수립내용을 간소화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지역에서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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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방안의 계획내용 비교□ 

지구단위계획 내용< >
(제 호 제 호를 포함2 , 4 한 이상의 사항 포함2 )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
(제 호 제 호를 포함하여 수립 원칙1 , 2 )

비    고

용도지역 지구를 세분되는 범위 내1. ‧

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의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1 2.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2. , 

규모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1. , 

규모에 관한 사항
필수항목(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3.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4. , , , 

건축물 높이 최고 최저한도(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2. , , 필수항목( )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  

관한 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3. ‧ ‧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4. 

교통처리계획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8. 

 ①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② ‧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③ ‧ ‧

 ④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⑤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⑥ ‧ ‧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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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관련조항 발췌□ 성장관리방안 수립관련( )

관련조항 내         용 비 고

제 조58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 항1

제 호2

•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 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4  

아니할 것
기준보완

제 항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 · · ·•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 이하 성장관리방안 을( " ") 수립할  

수 있다.

수립근거

제 항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 · ·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의견,

의회의견,

관계기관 

협의

제 항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 · ·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 및 

열람

제 조59

개발행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제 항2

제 호2

•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1 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2. 

행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배제

제 조77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 항5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이하의 1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 ‧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 ‧

있다. 

건폐율 

상향

제 조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 항 1

제 호 2

다목

•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 ‧ ‧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  . 계획관리지역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100% . , 지역 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내에서 완화하여 125%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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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법제 조 영제 조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해당

다만 제 조제 항제 의 에 따라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음

▶ 「 제 조 제 항 의55 3 3 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때 시장 대도시 시장 제외 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 은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 ( )· · ( ) ·

요청하기 전에 시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 포함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

경우는 제외     

   -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규모이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합산 제외사항 확인 필요      3. ※ 

▶ 「 조 제 항55 1

도시지역1.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만제곱미터 미만 . · · · : 1

나 공업지역 만제곱미터 미만 . : 3

다 보전녹지지역 천제곱미터 미만 . : 5

관리지역 만제곱미터 미만2. : 3

농림지역 만제곱미터 미만3. : 3

자연환경보전지역 천제곱미터 미만4. : 5

다만 방재지구 및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항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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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조제 항 의57 1 1 2

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 , , , 

나.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

다 해당 토지에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대지의 규모를 포. · · (

함한다 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경우

단독주택 주택법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 16 )「 」 
공동주택 주택법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16 )「 」 
제 종 근린생활시설   3) 1
제 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2 ( · )

창고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와 같은 표 제 호의 동물 및    5) ( · · ) 21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 · (660  

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기존 부지면적의 분의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6) 100 5 

라 해당 토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
건축할 것
자  2) 치단체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2)  
예정된 토지로부터 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 (50 , 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의 용도지역에서 및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1) 2) 3)  
전체 면적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 )
이 자치단체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제 조제 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 55 1
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 ) 
일 것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5) , · · ·
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마 계획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인 경우 관리지역 전체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만제곱. ( ) 1

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50% .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8 포함

한다.

년 월 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1) 2002 12 31
   2) 법률 제 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 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6655 19「 」 「

법 ,」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 「 」
년 월 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3) 2002 12 31 ( 684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조) 13」 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
(별표 제 호 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년 월 일 이후 27 2 2003 1 1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 로서 년 월 일까지 건축법 제 조에 따른) 2005 1 20 21「 」 착공 
신고를 한 공장

다※ 목 부터 마목까지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목간의 변경은 예외.( )

부피 만 이상의 토석채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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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법제 조제 항 영제 조

법 제 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제 조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도시교통정

비촉진법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가 도시군, ·※ ‧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시계획심의 소관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제 조제 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면적이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백만 이상의 토석채취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면적이 만 이상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만 이상 백만 미만의 토석채취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면적이 만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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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만 이상 만 미만의 토석채취

구 분
인 허가·
권자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및 
승인시기

제출서류개발행위허가 
규모 만30～ ㎡

만30 ~㎡
1㎢

1 ~5㎢
㎢

이상5㎢

대규모 

개발행위

법제 조( 59 )

국가 중앙 허가 전 1. 목적 필요성 등, 

2. 토지이용현황도 천(1/25 )

3. 배치도 입면도,

4. 공사계획서

도지사 도 중앙 “

시장 군수· 시 군· 도 중앙 “

토석채취 중앙 만 이상 시도 만 만 시군 만 만(100 ), (50 ~100 ), (3 ~50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가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법에 의하여 허가 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제 조제 항

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 규모 토석채취 규모

중앙 이상1㎢ 만 이상100 ㎡ 

시도 만30 ~1㎡ ㎢ 만 만50 ~100㎡ ㎡

시군구 개발행위허가 규모 만30～ ㎡ 만 만3 ~50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영제 조제 항

개발행위의 목적 필요성 배경 내용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만

천분의 의 토지이용현황도

배치도 입면도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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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 교통 재해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가 도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제 조제 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영제 조제 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제 조제 항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추가기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재심의를 거쳐야 함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 받은 계획보다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이상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안전 경관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 생략 가능

기반시설 계획 위해 오염 방지시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 편의시설의

면적 또는 용량이 이상 감소하는 경우

기타 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당한 차이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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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개발행위 법제 조 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 법제 조 는( 56 ) ( 59 )  

의미가 다름

   ․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는 소규모 개발행위에 적용되며 모든 형태의 개발행위에 적용, 

되고 상한 규모 제한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 

적용되며 개발행위 중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채취에 대해서만 해당됨, 

  -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므로 중복해서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

  -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법제 조에 따른 개발56 행위

허가는 심의대상에서는 제외 되지만 법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59

  - 제 조 제 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8 , 9

   만 미만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법제 조 제 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30 8 , 9※ ㎡ 

     되므로 법 제 조 의한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받아야 한다59 .

     · 실시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세분되지만· · ,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받아야 하므로 심의를 받아야함

구 분
인 허가·
권자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및 
승인시기

제출서류개발행위허가 
규모 만30～ ㎡

만30 ~㎡
1㎢

1 ~5㎢ ㎢
5㎢ 
이상

구역지정

법제 조( 8 )

국가 중앙 구역지정전 1. 지정 변경목적 등 , 
설명서

2. 토지이용현황도 천(1/25 )
3. 표시축척도 천 천(1/5 ~25 )

도지사 도 중앙 “

시장군수· 도 중앙 “

용도지역변경

법제 조( 9 )

국가 중앙 의제전 1. 계획서
2. 토지이용현황도 천(1/25 )
3. 지적표시도 천도시지(1/1 ,

역 천1/5 )

도지사 도 중앙 “

시장군수· 시 군· 도 중앙 “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 ·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 ·「 」

  -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2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    - 「 」 「 」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 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인허가 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 ,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라도 시도지사가 인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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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7.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 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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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산지관리법 상 복구비 예치 관련 규정

참 고 ◈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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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행정대  

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 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 조에 따른 복구비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복원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

한다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각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행

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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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 등 의제 8.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협의 법제 조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삭제  

광업법 제 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농지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무연분묘 의 

개장 허가

사도법 제 조에 따른 사도 개설 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 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장

설립등의 승인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토사채취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소하천정비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수도법 제 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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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연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초지법 제 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 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 조제 항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허가권자는 지침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의제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발 행위허가 신청일 부터 일 이내에 개최법제 조의 영제 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제되는 인 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 조제 항

허가처분 및 통지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간 제외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 조제 항제 항 영제 조제 항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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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그 밖에 시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준공검사 9. 

다음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한다

법제 조제 항 규칙제 조제 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되는 것은 제외

▶ 「

제 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83 ( ) , , , ①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 ), , 高架水槽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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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채취

신청서류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

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 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

되는 경우

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의제되는 인 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제 조제 항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 조제 항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제 조제 항

 10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법제 조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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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법제 조제 항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하천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법제 조제 항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 가능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법제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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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

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제 조제 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받은 자는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제 조제 항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법제 제 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 군계획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 조제 항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법제 조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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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에 한하여 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호내지 호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회에 한하여 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 조제 항 제 항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의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으로서 그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내에도 도시 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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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 도지사인 경우에는 시 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제 조제 항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

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제 조제 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 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도의 공보에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영제 조

제 항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과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법률 제 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로서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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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을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도로법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설비 중 태양

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년이 경과할 때

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집행계획

에서 제 단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 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법제 조제 항

이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설건축물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도시 군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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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개발행위허가 취소.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제 조

법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법제 조제 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 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자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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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시 중점 검토사항

1.

2.

개발행위허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방향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자료 작성예시(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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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방향 1. 

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검토

신청 서류의 적정성 검토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 준수여부 관련

경관 위해방지 체크리트 관련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관련

참 고 신청서류 규칙제 조: ( 9 )◈ ◈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개발행위 유형별 허가기준 검토

참 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 장3◈ ◈ 

1. 허가기준 지침: 2-1-3



- 60 -

1) 개발규모 천 미만 이상 천 이상 만 미만 만 이상은 이상으로서    5 4m , 5 3 6m, 3 8m ㎡ ㎡ ㎡ ㎡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 확보

2. 입지기준 영 별표 의 제 호가목: 1 2 1 (3)

  

3. 관련 계획 세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절  . (3 )  

  

도로폭1)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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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의 형질변경 절. (4 )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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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석채취 절.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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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건적치 절.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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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 각종영향평가 등 대상사업 여부확엔 
1. 소균모 환경영향펑가 대상사엽 여부 확얀 ( |환경영향평가1꾀」 시행령 벚표4) 

묶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큐모 혐의 요청시기 

1. 「국뜯으|계획 및 가 「국툰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16소처12호에 따른 사업 허가·인가‘승인 

이용에 관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면허·결정 또는 지정 

번률」적용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등(이하 이 표에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허가” 라 한대전 

3) 계획관리지역 : 10,0여제곱미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16돗저13호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r:i.〕Q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16돗저14호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먼적이 5,αX제곱마터 

이상인 것 

2. 사잔재해영향팽가 대상여부 확인( 「자연제해대책볍」 시행령 제6조제2항) 
사전재혜영향성 간도협의 대상 행정계획 몇 개발 사엽이l 대하여 풍전 검~히여야 할 
항목 몇 검토방1꾀 등에 판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유. 
* 대상 외 지역 .f_- 「소방병-재청 사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점검토항목 및 빙볍 능에 
관한 사항 j~시」 준용할 수 었유 

。 「자연재해대책볍」 샤행령 I변표 11 

구분 대상 깨발사업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촌에 깨발행위 허7 ~ 전 

및 도시의 개발 따른 캐말행위의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55훈 

저11 항에 따른 용도 지역별 깨발행위허가의 큐묵를 

초과하논 경우만 해당합) 

비고 

1. 우| 표의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캐별 법령 

에서 정하논 바에 따라 허가 승인 등을 하려은 캐발사업의 부지언적이 5전저|곱미터( I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 3조떼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1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1 「산림자원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 4킬룸미 터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마. 마만, 변경 허가 승인 등을 하은 경우에논 
개 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퍼센트 미만이더라토 
증가하는 개 받사업의 대상 큐모가 4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협의를 하고 법 제 1 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립개선지구 및 법 제25촌으1 3어| 따른 해일위럽지구에 포합되는 경우에논 모든 

대상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첩의 대상이 되논 캐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 
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탄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 

사업 단껴|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겨|에서 
헐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렁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묻 의제되는 사업으굳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1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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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현황 및 대상지 여건 분석

개발행위 현황

개발개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의 위치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 및 종류

시행자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위치도 등을 도면으로   

제시함

항공사진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이내 주변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항공사진의 출처와 제작 일시를   

명시함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 제 조제 항 관련( 20 1 )

일반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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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관리계획 현황도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상 제한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지구 지정현황 등을 작성하고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에 따른 적정 규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도 시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해당지역의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내용을 제시함

현장사진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촬영일시를 기재하며 대상지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동 서 남 북으로 포인트를 선정하여 제시함

대상구역 경계를 표시하고 구역계 내에는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채색하지 않음 

주변현황

주변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및 토지이용현황과 인 허가 사항을 제시함

주변의 가구들과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변 건축물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의 일평균 통행량을 제시함

자연 및 인문환경분석

대상지 주변의 조수류 수목 등의 현황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시설 현황 및 주요 녹지축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제시함

라 지형여건 등 분석

대상지의 지형여건 분석자료 제시

표고 경사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식생분포도 임상도 입목축적도

입목본수도 인근 도로와의 높이 물의 배수 등에 관한 지형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자료를 제시함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분야 중 해당사항 있는 항목만 제시

각 도면은 범례를 세분화하며 범례별 해당면적 비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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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축적 조사방법

입목축적 조사결과는 산지관리법 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실시한 경우에만

제시함 이 외에는 참고자료로 제시하되 관련 법 기준과 맞지 않음을  명시할 것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 

▶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 조3「 」

✕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 

구   분 만 미만5 ㎡ 
만 이상5 ㎡ 
만 미만10 ㎡ 

만 이상 만10 20㎡ ㎡ 
미만

만 이상20 ㎡ 

표준지 개소수 개소 이상5 개소 이상10 개소 이상15 개소 이상20

주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 조: 3「 」 

표준지의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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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시 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 군별 산정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산정

기준으로 권장

산지관리법 경사도 산정 방법 :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여 분석1/5,000 TIN► 
평균경사도분석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10m X 10m ► 
수치전산파일의 등고선 단위나 수치를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간격의 간곡선 또는 . , 2.5m► 

간격의 조곡선을 추가1.25m 
►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이 경우 사용프로그램 좌표범위 분석절차를 포함. , , 

하여 작성
평균경사도 조사도의 범례는 도 단위로 구분5► 
수치전산파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경사도는 실측으로 산출► 

실측으로 측정하는 경우 ※ 
평균 경사도 분석도는 현황 측량도면을 바탕으로 함  • 
평균 경사도 분석도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  •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  10m X 10m • 
측량점은 변곡점 및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포함  •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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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별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일반기준

시군

입목본수도

경사도 표고(m)
도로미설치

토지형질변경

녹지지역
토지분할
제한면적

평균
입목축적

50m 
이내

토지 경계 
이내 50% 

평균수령 년 이50
상 점유면적대상(
토지 안)

수원 미만50% 미만50% 도 미만10 미만인 토지100m 천 미만1 ㎡ 이상200㎡ 

성남 50% 

도 미만 단15 . , 
녹지지역 도 12

미만 녹지지역 중 (
지목이 대인 토지 

도미만15 )

- 천 미만1 ㎡ 녹지지역350 ( )㎡ 

고양 평균이하 75% 도 미만15 * - 천 미만1 ㎡ 이상200㎡ 

용인 산지관리법 준용「 」 도 미만17.5 * - 천 미만1 ㎡ 이상200㎡ 

부천 이하 녹지50 ( 40) 도 이하15 표고가 녹지지역 75m( 65m) 
이하

천 미만1 ㎡ 
보전 생산 자연녹지 , , : 

350㎡
자연취락지구 200㎡

안산
미만 토지로 입목밀도가 낮은 토지 판매목적의 50% (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제외)
도 미만17

해발 미만 토지 해발표고 40m (
이상 미만 임야는 30m 40m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천 미만1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 , : 
천 년 월 일 1 (2005 4 8㎡

이전에 토지소유권 공유된 
토지는 이상500 ) ㎡

염전 유지 천 이상, : 3 ㎡ 
기타 지목 백 이상: 2 ㎡ 

안양 미만40% 미만40% 
도 녹지지역 18 (

도10 미만 토지) *
해발표고 녹지지역 110m ( 85m) 

미만 토지 천 미만1 ㎡ 이상200㎡ 

남양주 이하130% 도 도 이상 20 * (22
개발행위 불가)

기준 지반고 기준 미만50m 천 미만1 ㎡ 이상200㎡ 

화성 입목축적의 적용은 산지관리법 적용 도 미만15 *

우정읍 마도면 송산면, , , •
서신면 기준표고 해발 : 0m 
기준 미만50m 

•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남양동, , , , 
진안동 병점 동 병점 동, 1 , 2 ,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 , : 
기준표고 해발 기준 25m 50m 
미만 토지
봉담읍 향남읍 매송면, , , •
비봉면 정남면 동탄면 , , : 
기준표고 해발 기준50m  

미만50m 

천 미만1 ㎡ 

녹지 이상: 200㎡ •
계획생산보전관리 : • ‧ ‧

이상60㎡ 
농림 이상: 60㎡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이상60㎡ 
• 관리지역 세분화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 60㎡ 
이상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 
준용

평택
미만50% 
이내(10m )

미만50% 도 미만15 *

기준 지반고 기준 미만50m 평택 (
도시기본계획 개발 가능지 

분석에 의한 해발 를 기준 50m
지반고로 함)

천 미만1 ㎡ 

다음의 분할면적 이상

구분 동 읍면

녹지 200 200

관리 90 60

농림 90 60

자연환경 90 60

의정부 미만50% 도 미만18 * - 천 미만1 ㎡ 이상200㎡ 

시흥 미만50% 미만50% 도 미만15 * - 천 미만1 ㎡ 이상200㎡ 

파주 이하150% 미만50% 미만50% 도 미만18 * - 천 미만1 ㎡ 

주거 : 60㎡
상업공업 : 150㎡‧

녹지 : 200㎡
그 외 지역 : 60㎡

광명 미만50% 미만50% 도 미만15 * 이하100m 미만1200㎡ 이상200㎡ 

김포 미만50% 미만50% 도 미만15 * 50m 천 미만1 ㎡ 이상200㎡ 

군포 미만50% 미만50% 도 미만10 * 미만100m 천 미만1 ㎡ 이상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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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입목본수도

경사도2) 표고(m)
도로미설치

토지형질변경

녹지지역
토지분할
제한면적

평균
입목축적

이내50m 
토지 경계 

이내 50% 

평균수령 년 이50
상 점유면적대상(
토지 안)

광주 이하150% 이하50% 도 미만20 미만50m 
기준 지반고 기준( )

천 미만1 ㎡ 
녹지지역 이상: 200㎡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 ‧ 경
보전지역 이상: 60㎡ 

이천
미만150% 

판매목적나(
무 제외)

도 미만25
다만 평균

경사도 도 이상 25
심의 후 허가

미만50m 천 미만1 ㎡ 
녹지지역 이상: 200㎡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 ‧

이상 60㎡ 

양주 이하150% 
도 미만21 *

도 이상 토지 23
개발행위불가

- 천 미만1 ㎡ 
이상200㎡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 ․ ․
역 안 이상60 )㎡ 

오산 미만70% 도 미만17 *
기준표고 해발 기준0m 70m 

미만 토지 묘지 제외( )
천 미만1 ㎡ 이상200㎡ 

구리 미만50% 미만50% 도 미만21 * 미만 50m 천 미만1 ㎡ 이상200㎡ 

안성
150% 

미만 판매 (
목적제외)

도 미만25 *
기준지반고 운동장 경사가 ( , 

시작되는 평지 산자락 등 낮은 , 
평지 미만 토지) 50m 

천 미만1 ㎡ 이상200㎡ 

포천 이하150% 이하50% 도 이하20 * 기준 지반고 기준 미만50m 천 미만1 ㎡ 
녹지지역 이상: 200㎡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
이상: 60㎡ 

의왕 미만50% 미만50% 도 미만10 *
기준 지반고 주변 지역 포함 (

경사도가 시작하는 평지 기준 ) 
미만50m 

천 미만1 ㎡ 이상200㎡ 

하남 미만50% 미만50% 도 미만10 - 천 미만1 ㎡ 이상200㎡ 

여주 이하150% - - - 도 미만25 *
읍면동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미만 50m 
천 미만1 ㎡ 

녹지지역 이상: 200㎡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 ‧

이상 60㎡ 

양평 이하150% 도 미만25 * 미만50m 천 미만1 ㎡ 

녹지지역 이상: 200㎡ 
관리농림 및 ‧

자연환경보전지역 : 60㎡ 
이상 

동두천 이하150% 이하75% 도 미만25 *
기준 지반고 기준 미만50m 

기준 지반고 ( = 110m) 천 미만1 ㎡ 이상200㎡ 

과천 미만40% 미만40% -
기준 지반고 기준 미만 단 30m . 

자연녹지지역 미만10m 
미만330㎡ 이상200㎡ 

가평 이하150% 도 미만25 - 천 미만1 ㎡ 
녹지지역 이상:200㎡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 ‧ 경
보전지역 이상: 60㎡ 

연천 이하150% 이하75% 도 미만25 * 미만50m 천 미만1 ㎡ 이상200㎡ 

경사도 는 각각의 시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서는 개발행위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함 *※ 
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목본수도 경사도 표고 도로미설치지역의 토지형질변경 녹지지역 토지분할 제한면적 외로 수원 안성 연천 하남시는 ( , , , , ) , , , ※ 
도시생태계 보전등급이 등급 등급이 아닌 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1 , 2․

※ 화성시는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등급 이상의 지역이 아닌 토지에서1 8‧ 개발 행위허가가 가능함
※ 성남시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목본수도 미만 경사도 도 이상50% , 12 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15
자문을 득하여 허가
고양시는 경사도 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고양시 15 ,. , ※ 
도시계획조례 제 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및 제 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와 22 ( ) 24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주 경기도 개 시군 도시계획조례 참고 정리 경기도 도시개발업무편람 발췌: 31 , ‧

2) 경사도 공학용 계산기 사용 : 밑변 과 높이 또는 빗변을 알 경우 와 을 이용하여 경사각도 경사율이 아닌 경사각도 를 쉽게 얻을 수 있음 (a) (b) tan cos ( )

밑변과 높이를 알경우 밑변은 지적도상 거리 높이는 등고선을 분석하면 쉽게 알수있으며1. : , , 각도 ( ) = ta n -1 ( b / a ) θ 로 

계산하면 경사율이 아닌 경사각도가 바로 계산된다.

빗면과 밑변 를 알 경우 각도 2. (a) cos 빗면의 길이-1 (a/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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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무검토 및 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

관련 법규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검토

개발행위허가 계획 수립내용의 검토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포함 도면작성

토지이용계획안은 축척과 방향을 명확히 표기하며 개발행위허가지역의

경계지역과 주변 지역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을 포함

하여 작성함

대상지의 가로 세로 길이 인근 주요 건축물과의 거리를 표시하여   

제시함 

계획안은 축척과 방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작성

건축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작성

법면의 높이

지나치게 높은 법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단으로 조성하며 법면 처리

방식에 대한 방법을 제시함

주변 건축물과 조화

주변 개발현황 및 여건 분석주변지역 현황 지형 지세 수계현황 도시

계획현황 산지 및 농지현황 교통시설현황 상하수도 현황 입지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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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여부 부지 경계 사면안정 대책으로 

콘크리트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공법 적용

건축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길이 및 배치를 결정

건축물 주변에는 완충녹지 설치 및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기반시설 등 계획

도로계획 - 

사업지 주변 교통처리계획은 대상지와 연계되는 주진입로 및 보조  

진입로들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제시함

교통계획에 있어서 도로 간의 위계와 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동선 체계를 마련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차선 차로폭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장 등 사업부지 이용 차량의 특성대형 화물차량 등을 고려

한 가속차선 차량의 회전반경 차로 폭을 확보한 계획을 마련함

도로 접속계획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접속

진 출입구에서 차량 간 상충 및 차량 보행자 간의 상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안전을 확보함

개발부지의 접근도로가 인접한 다른 접근도로와의 간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차량 간의 상충지점이 서로 너무 인접하지 않도록 하여   

도로용량을 높이고 교통사고의 위험 가능성을 낮추도록 함

교차로 간격 거리가 짧을 경우 우회전 진입과 우회전 진출만 허용함

으로써 회전차량에 의한 상충을 줄여 주도로의 교통흐름과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교차로를 확보하고 교차로의

공간이 넓을 시 교통섬을 계획하여 차량과 보행의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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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선과 주차공간의 분리를 통해 보행자 동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함

진입도로 종횡단면도를 제시함

대상지와 주변 도로 및 진입도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제시

· 도로 등과 접속 시 도로연결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내부교통계획 혼잡교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
체계구축 노면표지 반사경등 시설물 설치

· 도로의 모퉁이 길이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기준 또는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에 적합하도록 설치

· 도로구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적합하도록 설치개발

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 도로구조는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설치

참 고 지침3-3-2-1◈ ◈ 

*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주차장계획- 

시설 이용차량을 유형별로 예측하고 이의 활용 편리성을 증대할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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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의 수요층을 파악하고 차량통행의 첨두시간대와 일상으로 

구분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의 규모를 예측하여 주차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함

단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계획을 단순 명료하게 수립

상수도 설치계획- 

지하수 감소를 고려한 계획수립 및 행위가 없는 공간은 가급적 자연

지반 등으로 조성 투수율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함

처리기준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원단위를 적용하여 제시함

· 급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수도법 및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수도 처리계획- 

하수처리계획은 하수도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처리기준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원단위를 적용하여 제시함

우수처리계획- 

평면도 제시 관경결정 근거는 당해 시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표사용

유수단면적 산출을 통해 배수시설 적정성 검토 

부지경계 및 진입도로는 플륨관 등 우수 차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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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및 경관계획

대상지가 산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주변에 산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제시함

원경 근경으로 작성하되 주변 지역 건축물 현황도를 실사로 제시함

조감도

경관계획 수립 주요 조망점은 진입도로변에서 도보 자동차 주행 

중심으로 최소 곳 이상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제시하며

인근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의 조망점을 설정해 

사업지의 경관을 제시함

법면과 옹벽 등이 시각적으로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

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마련함

단지 종횡단면도 제시함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절 성토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인접한 건축물 높이 인근도로의 높이 대지경계선 등 표기하며 법면의 

높이 경사도 단 너비 건물과 법면과의 이격거리 등 명기

지자체 자체의 색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함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과 부지계획을 마련함 무리한 건축부지 

설정으로 과도한 옹벽 조성 지양 녹지와 원형보전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건축계획 마련

건축물의 색채 형태계획 

건물이나 지붕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하여야하며 건물형태

지붕형태 및 색상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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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계획은 시 군 기본경관계획에 맞게 검토하고 세부사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지자체의 색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을 시 이를 반영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계획하고 건축과 부지계획을 마련 옹벽설치 지양

녹지와 원형보전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건축계획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대상구역에 대한 동 식물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동물의 이동통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방안을 제시함

산림 구릉지에서의 토석채취 홍수 등으로 인한 토사유실 산사태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위해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해방지를 위한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계획을 

제시함

개발행위로 인한 영향도 분석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위해발생 영향도를 분석하며 위해 요소별로 발생정도 

예측치를 제시함

대기환경 수질환경 지형훼손 토질 오염에 관한 구체적인 위해요소 방지 및 저감 

방안 폐기물 처리방안 제시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녹지 및 공개공지의 기능 및 폭원 등 자료를 제시함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식재하고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을 가림식재나 차폐막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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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로 남아있는 생태자연도 등급지의 보전을 위한 공원 조성 등 

계획을 수립하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시함 생태자연도  

등급지의 개발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무조건적인

개발 훼손을 지양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지의 보전을 위한 계획 마련 

및 개발 시 이에 대한 사유 제시

기타사항

해당 시 군의 난개발 방지 등 주변 지역 관리방안 해당 시 군의  

비도시지역 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관리방안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

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지역 인근의 비도시지역 훼손이 방지될 수 

있는 비도시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해당 시 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함

그 밖의  안건 심의 시 상정안 외 첨부 자료를 활용한 심의를 지양함

토지형질변경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절 성토면 처리

절 성토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면 안정공법 적용 자연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 원칙

도로 경사면은 성토를 금지하며 부지조성 시 성토는 주변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성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큰 법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방지

대책 수립

동 식물의 생태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성토나 절토가 수반되어 이동 토량이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반입 및 반출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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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개량 조치

절토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보강토 옹벽 등 
설치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이나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

참 고 건축법 시행령◈ ◈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 조 관련( 25 )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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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이나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검토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

위해방지

홍수 등으로 인한 토사유실 산사태 등의 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치

토지분할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

바둑판식 분할 지양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과의 조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 과대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함

토질에 따른 경사도 제 조제 항 관련( 26 1 )

경사도 높이가 일대 수평거리 표시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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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 

검토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보행이나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물과 보행로와의 적정거리 확보

소음 악취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 방지

경관훼손 방지

주변경관 영향 검토 및 문화재 등의 경관 훼손 검토

주요한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완충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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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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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신청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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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개발행위허가 심의내용 위원회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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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자료 2. 작성 예시 ( )

가 심의자료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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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부지 조성 심의(OO ) 

주    문

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한다❍

제안사유

관리지역 내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 조제 항제 의 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규모 자연녹지

지역 미만 초과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제안된 안건임

개발행위 개요

사업개요

위    치 시 동 번지 외 필지

용도지역 

사업규모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용적률    

시 행 자 

업종 및 주요생산물

업    종 

생산제품 

제안사유 

추진경위

개발행위허가 승인 신청

관련부서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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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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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구 분 중점 심의항목 검토내용 페이지

입지의

적정성

기반

시설

계획

주변

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안전

및

방재

계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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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현황

대상지 및 주변 개발현황

대상지 용도지역 지역 대지면적 진입도로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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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포함

토지이용 공사 계획도

단위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건축면적
조경녹지
사면녹지

주차장 및 기타면적

부지 외 진입도로     : 2,111※ ㎡

단위( : )㎡

건물면적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동 층

층

층

합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법정

용적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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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처리계획

진입도로 계획

구 분 지점 구분 검토 및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도로

교통안전시설설치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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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관계획

환경오염 저감대책

대기 및 수질 환경

공사시

주 진입로 및 공사차량 이동로에 대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공사차량속도제한 이내 으로 비산먼지 발생 방지

진출입부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방지

우수에 의한 주변농경지 피해방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전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공사 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중 우수한 수목은 조경수로 이식 식재

하여 임목폐기물 최소화

공사 시 인근 농지 민원발생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로 인접 주민 불편 최소화

운영시

발생오수 용량 일의 오수처리시설 접촉산화공법 을 설치하여 

이하로 정화 후 방류

대상지 경계부에 조경녹지대 전체 면적의   를 조성하여 

차폐수림대 형성

소음 진동 및 폐기물 처리대책 등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의거한 저감대책 수립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하여 기계 장비 굴삭기 를

사용 사업시행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를 득한 후 시행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농지에 접한 사업

부지 경계로 가설 방음판넬 을 설치

사업부지 내 옹벽 전면부에 차폐용 경관수 식재 및 보강토옹벽 최대

높이 은 자연형 식생옹벽 블록으로 친환경적인 경관 계획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위해 잔디붙이기 절토부 평떼 성토부 줄떼

사면보호공법 시공하고 식생완료시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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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분석• 

※ 펼요 시 조감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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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자료 필요사항

상수도 공급계획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일최대급수량 원단위 인 일

이용인구 산출 

이용인구 원단위 산출 

구  분 예상인원 인( ) 원단위 인 일( / · )ℓ 일최대급수량 일( / )㎥ 비  고

상주인구

이용인구

계

해당지역 인근에 인입가능한 상수관로가 없는 관계로 심정 토출관 

을 개발하여 지하수로 일최대급수량 일 공급할 계획

우 오수처리 등 배수계획

우수처리계획

전체 유역면적 은 유역 과 유역 으로 나뉘며 유역은

동남측 기존박스 로 유출 유역은 농수로로 방류되어 배

수로 연결이 어려운 관계로 유역 기존박스 로 연결토록 계획

재현기간 년 빈도로 홍수유출량 산출하여 개발 전 유역

및 유역 개발 후 유역 산정

유역 홍수유출량이 증가 유역 방류부 기존박스

여유용량이 발생유량 계획유량 

인 관계로 홍수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여 저류지 설치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역 기존박스 는 신청지 

북동측 지점에 위치한 유수지를 통해 천으로 방류

계획 우수관거의 통수능 검토는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강우강도 년 빈도로 발생유량 및 계획유량 을   

산정하여 계획관경 흄관 을 설치하여 부지 동남측의 연결

관 을 통해 기존박스 로 연결할 계획

오수처리계획

일최대급수량 일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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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최대오수량 일

해당지역 인근에 오수관로가 없는 관계로 오수정화 처리시설

일 설치하여 정화처리 후 방류부에서 우수관에 합류토록 계획

이미지 및 경관계획

이미지계획

퍼즐 이미지 각 조각들의 어긋남과 맞물림을 이용한 매스 이미지 

형상화    

이미지 평야와 들판에 따른 격자무늬를 이용한 외벽면 디자인 

이미지 형상화

유기적 관계 이미지 단절이 아닌 상호 소통과 관계를 외부 창호 

디자인 형상화

건축물 색체 이미지 인위적 색감이 아닌 자연의 사계절과 같은  

자연스러운 파스텔톤 이미지

경관계획

주요지점별 조망점 근경 중경 원경 검토 수행

철탑 윗부분을 직선형이 아닌 아치형 곡선 으로 배치하여 인접지형과 

부드럽고 유연하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며 철탑 상단부에 

그물미설치를 통한 이질감 최소화로 경관적 개방감 확보할 계획

부지경계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계획 수립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사업부지 내에 녹지공간을 경관녹지 조경녹지 사면녹지로 구분하여 

조성 녹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로 계획

주민편익시설 계획

이용인구 편의시설 계획산책로 조성 주변부지 자연 휴게 공간 조성

평면도 입면도 종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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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도

그  외 기타 사항

시 도시계획조례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에 의거 경사도 도 

이하 임목축척 이하 은 기준 이하로 적합하며 기반시설 도로

배수계획 구조물 설치 등 사업계획이 허가기준 충족 

실무 검토의견

도 실무의견과 같음

시 의견 

붙임 시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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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시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협의기간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종합허가과 반영

산림과

농지과 반영

디자인과 반영

하수과

수도과 반영

사회복지과 반영

교통행정과

도로관리

사업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반영

군부대 반영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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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의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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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1. 개발행위 현황 

l 개발개요 

·사 업 명; 

• 우| :itl: 

.용도지역; 

• 개빌행위규모및종류; 

·시 행 자; 

l 추진일정 

·그동안추진일정; 

·향후계획;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2. 중점심의내용 

구분 중접 심의내용 

l 우|치도 

입지의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적정성 
·당oH 개알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f 

없는지며부 

,개발규모 및 교통랑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며부, 내부동선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알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며부 및 용랑의 적정성 

·개알행위 내용어|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 

·당oH 개발행위가 주변잉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며부 

주변지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미 형태 씩채가 주변건축물괴 조화며부 

환경및 
·당oH 개알행위가 환경오염.셉태계파괴.위해일셉 등의 무려 및 

경관보호 이에 대한 밤지대책미 수윌되었능지 여부 

·복지 및 ιf림언결축 딘r절여부. 왼f출 겹관녹지 확보입 적징성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징성 며부 

,경사도가 있는 산XI에서 토사웅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안전및 
·~I탈연 또는 절개연어|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방재계획 
,언약지반에서의 건축시 안전조치 겁토 

·지반고가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칩수빙자 계획잉 적절성 

3 

검토내용 페이지 

*개발행위유형 및 대상지 특성얘 따라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위항목 중 중점심의가 필요한 내용 기재 및 해당 패이지 표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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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3. 대상지현황분석 

l 대상지 분석 

• 용도지역,자구,구역 ; (자정현활작성) 

• 경핀겨힘 ; (싣엠겨힘에 해당지역경판져띈수립내용) 

• 허용행위 ; (태쌍|내하용가능행위및 면쩍) 

왔 대상지 주변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상제한내용을파약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지정현황등을작성함‘ 

l 개발계획 칙법여부 

구를 면 적 영정기흔 

건흑면쩍(m• ) 16,059.05 

건흑연면칙(m• ) 63,029.25 

용적률(%) 99.54% 엄정 : 100.0% 

건패를(%) 38.18 명정 : 40.0% 

흥 수 지하1층 ‘ 지상3흥 엉정 : 4층이하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3. 대상지 현황(항공사진) 

• 도시군관리계획 현황도 

~ 靈했뱃 
! 」靈월i t 

*="'’ ~-; 

/ 생산녹지지역 ‘ 2.42월 

샅 、、?--」
繼

훌 개발행위허가대상자를중심으로반경 500m 이내 주변 지역 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작성 

방위표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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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3. 대상지 현황(현장사진) 혔촬영일시를기재하[)j 동.서.남.욱포인트를선정하고대상구역경계없| 

• 현상사진(동측초망) • 현상사윈(서측조망) 

• 현상사진(남측조망) • 현상사진(북측조망) 

샤엉시.진 Al엉대상져 

흉광첼빽R쩨 .... 
× 촬영일시 ‘ 2015년 6월 20일 

7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4. 지형여건분석 

훌 개발행뭐허가기준등을고려하여 하기분야중 해당사항항목만제시하고해당면적 비율 및 적 합여부표기 

l 경사분섣 l 표고분섣 

밟 절『쩔@땐A 

x 자효줄처 ‘ 1/1000 수치t;I염도 미용 GIS운석 x 자료울처 1/ 1000 수치지염도 미용 GIS운석 

밟 

r그 62 - 65 
흩률 65 - 70 

-프므5 

• 사업부지내지형분석결과전체면적의 95.0%가 2『이하의 경샤| | ÷ 최고 75.0TIOI며. 주고도는70.0n∼75.0n로서전체으171.6%가 문 

로 이루어져 있고, 경시도는 6.55"로운석되어, 00시 도시계획 조 | | 포되었고. 00시 도시계획조경|상기준지안고인 t40TIDI단을 충족힐 

례상 기준 경시도인 25.σ01하를 충족함. 

8 



- 102 -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4. 지형여건분석 

훌 개발행뭐허가기준등을고려하여 하기분야중 해당사항항목만제시하고해당면적 비율 및 적 합여부표기 

l 생태자연도 l 녹지자연도 

•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는 2듬급및 3등급지역으로보전적성 등급 | • 사업부지는대부문 리기〔|소나무군략의 녹지지언도 6등급과 

인 1등급및별도관리지역은없듬 | | 이차초자및농경지로4등급과 1등급등으로구성 

9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4. 지형여건분석 

훌 개발행뭐허가기준등을고려하여 하기분야중 해당사항항목만제시하고해당면적 비율 및 적 합여부표기 

l 헌존식생도 l 임상도 

x 자효줄처 현지초사 2013년 6월 × 자료줄처 ‘ 산딩접 2013년 6월 

샤업부지는대부분리기〔|소나무군락및UGI지로분포 | | ·:· 산림청메서제공하는스템GIS주제도를분석한결과비슨범지역과 

÷ 사업부지 주변 잉상의 식생 또한대부문 리〕|다쇼土i무 군력01 운포| I 37.9%의 리기다소나무럼 지역임,(영급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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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4. 지형여건분석 

왔 임목축적 조사결과는산지관리법떼 명시된 기준에의해 실시한경우에만제시하고적합여부명시 

l 임묵축척조사 

조사내용 밍목축적조사 

젤짧째~ 
소재지 임목축적 

우l:i:I 면적(m') 50년이상왈영수 (시,군.구) 대비(%) 

ha당임목 
ha당멍균 (A/Bx,。

흥본수(본) 총재적(m') 주요수증 
축적(A) 

밍목축적(8) 0) 

놈" 는 '1 
점유면적 
비율(%) 

000 
산15-1외 17,527 903 143‘ 37 러기다외 Bl.BO 130.3B 62.74 

l뀔지 

l 현장사진 

표준지 
표준지2 표준지3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5. 주변현황(토지이용실태) 
흥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인허가사항을제시하고함께 진 입로를사용하는경우건축물현 황자료제시 

l 주번토지이용실태 

구운 | 방항 

부앙산영~> I 낭동 

부성산영힘 

예Ill군흘련잠 

효앙마파트 

부발읍사무소 

부발초등학교 | 욱측 

종합운동장 | 욱동 

x 미걱거리는 네미버위성 지도입 거리측정 인용 

l 주번개발현황 
회 사 명 

부지면 적( m') 

건 측면 쩍( m') 

건축면연직( m') 

응수(동 수) 

。,

~ 

~ 

응i 

?’ :.c :;IC .:i! 。,
;__!『""。 E u. 

;q료줄처 ‘ 온나라지도(네이버지도 2미1년)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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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6. 토지이용계획 

l 토지이용계획표 

구 문 연쩍(m') 버율(%) 

합 계 29,561.00 

진출입도로 3.266.00 

소 계 26.295.00 

건축부지 5,9( 

주차부지 1.329. 

조경흑자 ’ 0,352.00 

시면측XI 950.00 

기타부XI 7,757.03 

l 건축계획표 

구 운 용 도 흥별면적(m') 

XI하1층 쩌|조시설 7,893.27 

소 계 7,893.27 

지t늘이층 i。t 고 5, 153.40 

Af 

소 계 

XI요양층 제조시설 1.510.38 

~ 고 3,443.04 

않繼꽁 
부잉산일‘푸’ 

소 계 4,953.42 

힐 계 18,753.66 
1얀깐j 

13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7. 건축및부지계획 

l 종횡단면도및알림도 

R m • 

도로띤입 시엉후지 

’ll7m l!띤깐/--

,ηjJo\ 

------ε· 
Ri!ISI 1 £1!61 

14 



- 105 -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7. 건축및부지계획 

l 횡단면도 

깥팎생@펌~ 

''°' 

,’:~‘’,’ : 「·-~ ::: 

;:”.:‘~‘.‘z --- II II 1!19연도151 

~!!고 1~.i-!11 ·~ 10800 

I ~ Cit 용 톨 "~' 

같팎생@꽤~ 
1‘. ~-

쳤 ll-11B 』
1'"': 

?랬 !-- 꽁설 R빼 | 빠lllSQll j ‘”--… " • l!IE!!!I도16’ .:::i (i:j굶옮「--- ~l!l고 105.00 ··고 l얘m 
- - 1“-- ! 2‘725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7. 건축및부지계획 

l 건축물종횡단면도 

1'm 99m 

칭팎쩔빽햄째 
·”--

. -· -, 
톨 q.q·~= 

- --‘1'$9~ e ---ξ - --*’ .... 
e · ' ' '"' --
- ---’--- I 

J; ” ---
-←~ .... ,_ 

q익, •• ..... -~ 

"!'""'-'싹 핍 R펀윤 ?덴i 
I " , 뼈 넘? • 

‘2m ’%‘m 같팎생@때A~ ·”‘. EPltll!S 

.에----* 
.띠·~·· 

r‘
、E
e -----

·‘----
E 

c:: """' 
등 • · •v'' "" ~ 

같「------
-피--·씨. -----------E . ... .. -• 

,,. 1;1o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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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8. 파통처리계획 

l 접속부친흩입 계획 

훌 진입도로종횡단면도를제시하고대상지 주변 

도로및진입도로와의관계를파악할수있도록 

작성(개선방안제시) 

@) 디샤엉XI료의 .엄 전•21 쳐당를 뀌 •• 리획시어. 어치 

- 짐.입I용엄예 !IE! 잊 앙징지대 억써 

口•• 의 잉··? 징.입. 쩌g t!!ltlll 어·| 

잉.잉 @ - ,,혹쳐g : B•4.Sm, L‘100‘Om(에DI쩌20.0m훌.) 
톨 션 - 감4ttlll : B•4 Sm, L•40 Om(에이머10.0m:!!ilt) 

디 대!1"11!1잉 생--진.입를 위· ?}악 회힌잉경 ...... 

-~소 회원인경 A•1S Om이상 ...... 

口사업지 에.토I Jtl•흩엉1획 .;.11 

. 도토단면도 

A ‘…· ’”--- ~:.g• A’ -- ‘· 3.3 33 

.뜸하양양T양T 릎믿__..;름 
B ,_,_ '·' 3;액3 B’ c _. ....... ~‘。 C’ 

,.‘5m 13.1m 9.5m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8. 교통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쿄통처리계획 

0 25 50 75 100m 

거£;션겁「 

0 it M 75 100- 팍철침률 鐘훌i 
훌 주차장계획 포함 • 해당 시설의 미용차량의 큐모를 파악하여 제시 

깥팎생@꽤~ 

」j‘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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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9. 기반시설설치계획 

• 기반시설 수요예측 및 처리계획(우수,오수,상수도 개별작성) 

• 일 효|대 오수랑용 r건축룰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et'정방법」 • 사업디{상지 자쳐| 오수 처리시설올거쳐 계획앤흩-기존배수로처리 

• 일호l때오수랑 : 52.043m'/일 

• 계획 오수처리용량 : 60.0m•/일 (활경부고시 저12012.114호)의 월단위를 콜용하여 삼정. 

r건축룰의용도별 오수발생량삼정방법」 의사무소오수발 • 방류 수질 : 800,SS 5 I때/ t 이하 

생랑월단위를 활용하여 싣정한 결과 대상 건축룰에의하여 

발생하는 일최대 오수발생훌t은 52.043m•/일로 싣정될- 횡팎4훨@꽤~ N 

‘ 1일오수밀생랑 

구문 용도 
션정 

연적(m-) 윈단위 얻생랑 
큰기 

( £ / .c ) ( m'/일) 

기계실 
작엉소 369.6 5 2.025 

전기실 

사루실 
휴게실 사루쇼 2,206.42 15 36.256 
관리싣 『?n|접 01 n 

1동 샤워싣 목용장 "'\ u 46 
틸의실 

13.760 

창고 54,664.65 /、‘
화장싣 
계단실 공유연적 5,495.54 
하역장 

합께 63,029.25 52.043 

‘혔 
----->------‘
• - 1αl 

II t "H‘’-- - ---…깨 . .. ..,, . .-’ ,.. II _ ,..,,.,,,.... _ ....,,,_ 

훌 기 반시설(우수, 오수, 상수도등)원 단무|를적용하며 수요~을예측하고처 리계획 제시 

19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10. 이미지 및 경관계획 

훌 대상지가산지 또는구릉지에 워치한경우스카이라인 계획을포함하여 제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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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10. 이미지 및 경관계획 

l 건축물색채계획 

f환관칸펼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10. 이미지 및 경관계획 

l 조망정별 경관계획 

공장부지조성 

~ 그"=그<: A「씨 보조잭 

• 주조 색은 건축물 외벽의 • 보조 색은 건축물 외벽의 

80% 이상채색 20% 미만으로채색 

• A「”~‘t
· 잭삼 

-먼 겔표기법 : lffi 
-먼젤표기법 :9N 

5/15 
-KS표준쩍명 ;하앙 

→<S표준색 명 • 오랜지 

훌 건축물현황도를실사로제시하고, 주요 

조망점에서 최소3곳 이상시율레이션을 

수행하고제시 

x 촬영일시 ‘ 201 3년 6월 20일 

겉팎생@때째 를헬빨훌 

샤멍부지 셔측방항에서 Af영대~'XI로의 조망시물러|미션 결과정관의 변화가경미 

할경으로예상되며,기존산링과연계하며정계부떼차회|및조화로운수목석재계 

획으로마름다운경관형성을도모하도록유도할계획밍-
x 촬영일시 ‘ 201 3년 6월 20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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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11. 환경오염 방지 및녹지계획 

l 대기환경 

주진입로및공사차량미동로에대한주기적인살수실시및 공사차 

랑속도져|한{2!Jkrνh미내)으로비산먼지 발쟁억쩨| 

‘:. r비산먼지 발생역쩌|購健많쇄의거 써|륜 측면살수시설 
을 사엉부지 진 률입부떼 설치 

l 폐기물처리대잭 

공Al시 발생되는밍목폐기물 중 무수한수목은조경수로미석 석재하 

며밍목폐기물최소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워하며 사잉대g지 내에 운러 수거용쓰레기 

동및 수거힘을 설치5확뺑뺨쩨|왈용성의성운으로운러수 
거 및수거한두|기타전문재왈용잉쳐|에매각처리하여재미용 

ι· 재활용쓰레기를저|외한가연성및울연성폐기물은 미천시쓰레기쳐 

리계획메처리처운하도록힘 

l 수칠환경 

·;· 공사시무수에의한주변농경지및하천떼피해를방지하기위하며 

공사전 가배수로및 임시 칩사XI설치 

::: ::;;륭룹똘讓鍵짧鐵뿔$힐렀|끓화 
방류수수질기준BOD10ppm m하로정화후방류 

l 소음, 진동 

건설공샤장소듬관리요렁메 의거한져갑대책 수립 

소음,전동규제영 시행R칙 쩨133조에 의거히얘 기계,ε띤|(굴ξηll를 

사용하므로사엉시쩡전에·특정공사사전신고·를득한후공사 

공사시 소음진동으용앓앓짧↓ @]mt얘 기 뭐하며 사엉 부지 경계 
}「l lC이)”- - , 

로 가설방읍판넬설치 

운영시 대상자 겸계부에 조경녹지대(전체면적의 26.2% 7,753.0m') 

를 조성하며 차펴| 수럼대 형성 

흥 요소별 발생정도어|측치를분석하여. 위해요소 방지 및 저감방요떨제시 

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11. 환경오염 방지 및 녹지계획 

l 녹지계획 

• 대상찌충룰류창고루1찌및주화장, 단져 

내도로, 기타부때사왈률찌외, 전체면적 

흥 19.6%예혜당하는루지를호경A뿜로 

효성흘찌획. 

.추 전입도로구간에용찢나무케노파를 

형성,숲효성화사업지내휴씩공간(휴찌 

시셜}퉁플효성,톡찌공간확보찌픽. 

• 주연부‘업면록찌}:잔디둥초흔석쟁대형성 

• 잔디를럭(투수성표장l계획으로자연천화적 

룰경죠성{주쳐정i 

-、• 뻐 lllD 

결팎생@펌~ 

빼. 
!I 
에 

빼뼈 

.빠찌 

훌g,때 

써뼈 

빼뼈 

~ιI 

23 

”ill ‘J!V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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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HY견고틱 20, 검정색) 

12. 기타첩부자료 

l 호|사소개 

본 000는 최근전 세계적으로강판등의 소비랑이 꾸준히 증가되고이로인한수출증가추세인점에착안하여 언코 

일러 자동소재이송장치등의 제품을생산하고轉행爛계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꾸준한연구개 

발투자와설비를도입 품질 좋은 제풍을생산하여 수익을창출하고기업의 사회쩍 책임을 다 할 것임. 

l 신축배경 

본사업부지는영동고속도로이천IC인근에위치 경부(신갈JC), 중부(호법JC), 중부내룩(여주)고속도로를동하여 

전국의 도로망과연결되어 있어 교동여건 및 생햄i짧햄쐐입지상최적인 본시업부지에 공장을신설하고자 
를l 
~· 

l 기대효과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국내시장의 유통움鍵꾀f가격을 안정시켜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을향상시 

킴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을쩍극 고용함으로서 지역 후엔의U소먹증대 및 지억사회 발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됨. 

훌 개발행우|허가목적 및용도를설명하는첨부자료에한정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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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안건 검토 사례 3. 道

사례 1 공급시설<2013. 11. 8 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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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연습장 신설<2013. 11. 8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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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공장 증설<2013. 1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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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물류창고 신설<2012. 1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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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공장 신설<2013.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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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창고 신축<2013. 2. 1. >

❍

사례 7 교육연구시설 신축<2013. 1. 1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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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자동차관련시설 신축<2013. 5. 3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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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공장 증설<2013. 6. 21.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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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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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창고 신축<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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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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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창고 증설<2013. 8. 0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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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창고 신축<2013. 12. 06. >

❍

❍

❍

❍

❍

❍

❍

❍

❍

국지도 호선( 57

에서 사업대상지 방향으로 구간14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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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창고 증설<2013. 12. 1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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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에 주차장 드 승。 71 。1 
。 ~주王←7 '" 부분하든 으

 
R 자

。
 

차
 

z T 소형차량의 

대한 검토 픽요 

사엽대상지의 

판고하여 도지이용의 

벼 
L • 놔도3호선 

/'.~ 。
/시 2 함 

위하여 

위요(부정형)된 도지륜 정형회 

극대회를 도모함이 바람직함 

이용을 효율작 토지의 

위하여 확보륜 공간 컨축불의 에너지 절감하고 종업원의 

간물의 옥상녹화방안과 주변경관윤 

변경하는 방안윤 

휴식 

고려하여 지붕의 

겸토하여 추진할 것윤 

。1 님 
E←「

경사지붕으로 

권고함이 비람직함 

형태를 

개설 

여주시든 

추진계획에 

기존 개말행위허가를 득하여 약6년이 경과된 펀재 진엽로 

등 약 20% 공정을 추진한 선태를 감안하여 허가권자인 

추가 개번행위이선에 재원조달계획 맞 세부공정 

대한 사산 검토를 통해 사업 선현성을 향상시깔 띔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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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창고 증설<2015. 11. 1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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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물류창고 신축<2015. 08. 20. >

❍ 본 안건은 개발면적이 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규모인 만 를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의 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허가부지 접속부 진출입계획은 연접한 지방도 차량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도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개발행위 목적인 물류창고의 경우 좌회전

교통량 예측을 통한 교차로 설치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부지 조성을 위해 발생하는 보강토 옹벽 및 

건축물 에 대한 인접토지에서의 경관분석 검토가  

필요하며 옹벽으로 인한 이상의 단차와 주변 토지가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사업구역 내 기존의 현황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대책마련 및 검토가 필요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급적 녹지 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이  

되도록 조정검토가 필요함

❍ 오수처리 계획상 오수발생량 예측은 건축물의 용도별 일  

최대 오수 발생량으로 산정하였는데 화장실 오수발생량이  

누락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대상지 주변은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개별입지된  

공장 등과 미개발된 농지 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향후 동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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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질의회신 사례

1.

2.

3.

4.

5.

6.

7.

8.

9.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기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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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발 행 위 허 가1.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제 조제 항 영제 조. ( 56 1 51 )․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가목에 따라 53 6｢ ｣ 물건을 

쌓아 놓으면서 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몇 일씩 경미1 한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녹지지역 등에서 56 1 5○ 「 」

물건을 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인 바 물건적치에 대한  1 ,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몇일 벗어나더라도 전체적인 적치기간이 개월 미만인  , 1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현지상황을 

보고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라 개발( ) 56｢ ｣

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 시 구비서류 및 토목설계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6 2○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 및 별지 제 호  , 9 5

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에서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 )

하나 질의와 같이 개발행위자만 변경되는 경우 설계도서 등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다른 첨부서류는 당초 개발행위허가신청시 허가관청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위 별지 제 호서식과 개발행위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조제 호 서류 5 ( 9 1

및 당초 허가받은 자의 변경동의서 만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국토계획법 제 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은 개발행위 변경 를 하고자 하는    56 ( )

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개발행위자 변경을 위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는데 토목   

설계업체 등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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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관리지역에서 농지를 양어장부지로 농지전용 년경과 한 후 지목이 양어장 부지로 (5 )  

변경된 토지에서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이 수반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 ․ ․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 때문에 또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그 자체도 개발행위허가  56 1 1○ 

대상이고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 등 신청서류로 갈음되고 협의 또는 건축복합민(

원일괄협의회로 의제처리 위 제 조제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지  ), 56 1

아니하고 단순히 지목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나 건축물의 건축시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53 3 , 

하는 것입니다 위 제 조제 호가목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  . 53 3

공사 등을 위해 이상의 터파기 굴착 출입구 등 포장은 흔히  이루어지고 50cm ( ), 

지목변경도 수반되므로 질의와 같이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양어장  부지에 건축

하고 주택건축에 따라 지목변경도 수반되면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나목의 , 

경우에는 필지면적이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목의   조성이 완료된 660 , ㎡ 

기존 대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절토나 성토행위는 없고 개발  행위허가운영지침｢ ｣ 

각목에 해당되어야 하는것으로 위 제 조제 호 어느 목에도 1-5-4-(2)- , 53 3③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의  . , 2-1-2-(1)-｢ ｣ ⑨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개발행위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 ) (

포함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축허가신청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개발행위  )

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구비서류는 건축허가신청( )

서에 첨부된 구비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CASE 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공업지역 내 임야를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지 내에 절토에 따라 발생하는 암반에 대하여 골재생산을 

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 토석채취 단서의 규정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51 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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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대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주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 공장부지조성 이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 ( ) ,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동 시행규칙 제 조제 호의 서류 등 에 채취할  ( 9 2 )

토석의 추정 물량과 반출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허가권자가 이 내용을 알고  

허가를 한 경우라면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 

허가 신청내용 등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과 . 

토석채취가 모두 주목적인 경우에는 개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2

하도록 하여 같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ʼ

 CASE 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 따른  

허가 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  토지의 면적·

이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57 1「 」

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건축허가를 받아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을 하고자 ) 

하였으나 등록전환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분할 후 잔여토지의 , 

면적이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되는 57 1「 」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 토지분할을 녹지지역 관리51 5 . ·○ 

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 ·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나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 . 57 1

미만으로서의 토지분할 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 . ·

는 너비 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5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가목 및 다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 5 5

허가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나목의  · , 

경우에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57 1

허가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 호가목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동시에  2 2 (1)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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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제 호라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1 2 2 (2)

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ʼ

 CASE 6.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원형지 공급을 받은  

한국토지신탁회사가 보강토 옹벽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원형지내  공작물의 공사계획도면 

없이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11

허가를 의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단서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 2 11 , 56 1 1-5-1○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 11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처리 받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정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에 

따라 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토지에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제 항제 호의 . , 11 11 1 개발행위

허가 의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신청서류 등이 첨부되어 개발행위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의제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형지내 개발행위와 관련된 협의서류가 없는 상태

에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내용이 포( ) 

함되었더라도 개발행위허가와 의제 처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  ( -861, 12.02.07.)ʼ

 CASE 7.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유적발굴허가를 받은11「 」  

부지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는 경우 별도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등을 수반하지 않고 문화재 발굴 후 원상회복 전제 이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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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이하 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제 조( ‘ ’) 56 1 2 ( ‘ ’) 51○ 

제 호에 따르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3 , , ,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은 개발행위 허가를  ( )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제 조제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 53 3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그 존치

시기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제 조에 따른 개발  , 58

행위허가의 기준에 맞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ASE 8.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사도법 에 의한 사도설치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사도부지「 」

외의 면적이 건축법 제 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 제곱미터 이하일57 (60 ) 「 」 경우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가 불가한지 여부( ) ?

회신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가목에 따라 사도법 에 53 5「 」 「 」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 경우 분할되는 면적 도로부지 외 이 건축법 제 조, ( ) 57「 」 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 이하일 경우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CASE 9.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시행될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과 관련하여 현행 국토계획법 제 2012.4.15. 56 3

조제 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상 인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이후 56 3 2012.4.15. 

사업계획 등 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

한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일 시행될 국토계획법 부칙 제 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에 2012.4.15. 6 ( )○ 

따르면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56 3 ‘  

경우부터 적용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허가 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허가의 ’ , 

경우도 위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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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산지관리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허가 받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  . , 56 3

대상 중 토지의 형질변경 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목적 변경 부지확장에 따른   “ ” , 

토지형질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산지관리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목적 변경 및 부지증설에 따른 토지  , 

형질변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CASE 10.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농림지역의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 」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76 5○ 

따른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진입도로 개설가능여부에 대해, 

서는 산지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 56 1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농업임업, 3 ‘ ․ ․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라고  ’

규정하고 있는 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진입도로 개설의 주된 목적이 농업임업, ․ ․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 봅니다.

 CASE 1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묘지설치 후 일 30「 」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 

치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신(「 」

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원상복구 및 고발 등의 처분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해 ) 

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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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에  ○ 

따른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 , ,  

조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계획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난개발 및 자연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법  , 56 1 2

시행령 이하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 ’) 51 1 3 · · ·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는 개발행위허가를( )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작 및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 60 3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년 이하의 , 140 1 3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3 .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 14 2○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30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묘지의 특성상 묘지설치   ,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묘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별도 원상회복 및 벌칙 등에 대한 처분 없이 개발 행위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 , 

법령 당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ʼ

 CASE 1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토지가 아닌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태양광 발전 (

시설 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공작물 설) 56 1 1

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56 1 1○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공작물은 , 51 1 2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설치장소를 따로 정하고 ‘ ’

있지 않으므로 토지가 아닌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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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현재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는?

회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르면 건축56 1 1 2○ 「 」

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목변경 및 합병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 , 나 

기존 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편입되는 토지

이하 편입부지 에 실질적으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지지  ( ‘ ’)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된 편입부지로 인해 총 사업부지 대지 의 변경이 수반되는 ( )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개발행위 건축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로 보아  개발 ( )

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    . ,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기존건축부지확장을 위한 토지의형질변경 이 될 경( ) 우 

허가권자가 허가내용을 검토하여 동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적합

한 경우라면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ʼ

 CASE 1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 과 자연경관지구 자연취락지구 (550 ) (400 )·㎡ ㎡

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150 )㎡

적용할 때 건축물을 용도부분에 따라 나누어 설계하여 용도지역 지구 등의 , ·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84 1 ·○ 

또는 용도구역 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 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 94 330 , ㎡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이하이면 건폐율 용적률은 660 ) ·㎡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 84 3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 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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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자연녹지지역과 자연경관지구 자연취락지구에 ·

걸쳐 있다면 가각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 허용 건축물의   (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용도지구 경계선과 , , ) , 

허용 건축물의 경계는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CASE 1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과 ( “ ”) 56 3「 」 관련

하여 농림지역안 산림에서 농업용 창고 건축 토지형질변경 포 함 시 개발행위( )

허가 대상인지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56 3 · · · 경

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농업 임업 어업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국· ·

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도록 하고 산지관리법 에 따르도록 , 「 」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의 경우 농업 임업 어업의 범위는 아래 법령에 따라 판단. , · ·

하도록 도시정책과 호 에 각 시 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2013.1.25(“ -652 ”) · .

농업어업의 범위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  3 1① ․ 「 ․ 」

  ② 임업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의한 임업2 1「 」

기타 관련법령에서 농업임업어업으로 분류한 사항따라서 질의한 농업용   , ③ ․ ․ 창고

가 위 법령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해당되는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산「 지관리

법 에 따르고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개발  행위, 57 1 (」

허가의 절차 및 제 조제 항 준공검사 에 따라 건축법 의 절차에 따르면 ) 62 1 ( ) 「 」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제 조제 항 영제 조. ( 56 2 52 )․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52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있는데 건축물 면적변경도 범위 안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 5% 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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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동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사업면적 을 부지면적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52 1 2 ‘ ’  

부지면적도 범위 안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데 건축물 면적에 대하여 5%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으므로 위 제 조제 항제 호의 사업면적에는 , 52 1 2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도 포함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착오 없도록 일선  

시군 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ʼ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종전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등록전환을 위해 실시한 지(2011.3.9. ) 적측량 

결과 발생한 오차 면적증가 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 ) 변경하는 경우

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57 1 1 2

대상인지 여부

회신 내용 

○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부지면적의 증가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2011. 3. 9.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허가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 26 2「 」  

허용 오차 면적증가 를 반영하기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도시( )

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법제 조제 항영제 조( 56 4 53 )․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호다목 괄호조항의 절토 및 성토 범위53 3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호다목의 본문 중 괄호에서 절토 및 성토는 제외53 3 “○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깊이 높이에 대한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

기존 대지에서는 절토 성토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깊이 높이에 관계없이 모두  · ·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할 소지도 있는바,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호가목에서 깊이 높이 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는53 3 · 50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대지에서 일체의 , 

절토 성토를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볼 실익도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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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호다목의 기존 대지에서 깊이 높이 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에  53 3 · 50 ·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

ʼ

라 개발행위허가 일반.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상 사전심의와 관련「 」

해서 개발행위자가 시군 구에 관련자료 제출 시에 관련 자료의 범위에 국토의 ․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사용권 9 1 ‘」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의 호 및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른 도시55 3 3 2 57 1 1 2○ 

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

지침 상 개발행위자가 개발행위허가 정식 신청 전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시군구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소유권 9 1 ‘

또는 사용권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

아니라고 봅니다.

ʼ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부설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일부를 변경허가 

없이 소매점으로 준공 받은 후 나머지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허가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62 1 , ○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르면 준공, 11 3

검사 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  ‘

검사필증 을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은’ .  

허가 받은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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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산지관리법 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서 절 성토를 할 경우 국토의·「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53 3」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다목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53 3「 」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등 토지의 , , 

형질변경 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절토 및 ( 50 성토를 

하는 경우는 제외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이나) ,

이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각 목의    ‘ ’( 1-5-4(3)「 」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 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에서도 원지반의) , ‘ ’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경우는 위에 50

따른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ʼ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2.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9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5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

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도록 정하고 , 

있고 구비서류인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당해 , 토지소유자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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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소매점 동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예정 의 진입도로19 ( )

폭 연장 를 도시계획도로에 연결예정인 바 추후 다세대주택으로 ( 6m, 230m) ,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 아니할 경우 소유권 분쟁 및 유지관리 등 

애로가 예상될 경우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야 하는지 또는 건축 「

법 에 의한 지정 공고하는 도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면 되는지· ?」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제 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의57  

확보에 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제 호마목에 따라 당해시설 및 주변교통 , 1 2 1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도로는 건축법 에 적합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고 건축법「 」 「 」

에서는 지정 공고한 도로도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를 반드시 ·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분양을 목적으로. ,  하는 상

당한 규모의 건축물 등으로서 이해관계자가 많아 진입도로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충분히 분쟁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무상귀속 대상 하게 ( )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설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ʼ

 CASE 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상 토지분할의 개발행( )」

위허가 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제 호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9 1○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 , , 

물건적치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권자의 토지사용승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단순한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는 근저당권자나 지상권자의 동의서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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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만 이하 총면적 로 종중묘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1 ( 2,925 )㎡ ㎡

행위허가 신청 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른 도시계획위57 1 1 2

원회 심의대상 여부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57 1 1 2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위호 단서   

규정의 각목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의 호 단서규정에 의한 . 57 1 1 2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한 시설 공작물 의 설치를 목적으로 ( )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중묘지 조성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ʼ

 CASE 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의 나목을 적용하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57 1 1 2 

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나목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57 1 1 2 ○ ․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 

경우와 같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규정은 적용

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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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6.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처리 시 국토계획법( ) ,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르면 9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아닌 매수자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을 때 매매계약서에 토 “ 지소유자와 매수자 각각 도장을 

날인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을 경우 위” , 규정에서 정한 사용권 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나) 사실상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 시) ,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에58 1 5 따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질의 가 개발행위허가신청 시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 ○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제 호에서 토지의 , 9 1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 , 

동의서 등을 첨부한 경우라면 별도의 사용권확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며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봅니다, .

○ 질의 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기반시설 확보의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 58 1 5

등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의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의 에 따라 허가기준 분야별 개발1 2 ( , 

행위별 검토사항 을 검토 하여야 하며 동 별표 제 호라목 다 의 규정에 따라 ) , 2 (1)(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 작성하는 토지분할의 목적이 단순 매매라 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형태인 바둑판식 및 택지식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기반시설확보 및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 에 대해( )

서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며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한 , 

토지를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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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기준 3. 

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도시지역에서 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을 1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

인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55 3 1○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개발행위허가규모 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ʼ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이전 기존 공장부지 면적 제곱미터로 공장등록을 필한 후 93. 12. 31. 55,995ʼ

년 제곱미터 공장부지 증설 년 제곱미터 공장부지 증설한 94 2,049 , 96 1,490ʼ ʼ

경우 다시 기존 공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호 각목의 55 3 4 10 2○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나 동 각목의  , 

  요건 중 나목의 요건은 년 월 일 당시의 공장부지 면적의 퍼센트  1993 12 31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의 증설로 증가되는 총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3

한하여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법률 시행령 별표. , 20 

제 호차목 내지 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2 (1) (5) 3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회에 3 1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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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용기충전시설 허가를 함에 있어 부지( )

면적이 제곱미터일 경우13,065

∙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70․ 가스공 

급설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적용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 조 및 동법률 시행령 59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57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56 1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제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7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ʼ

 CASE 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자연녹지지역 내 폐광된 지역 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복원을(93,578 )㎥  

위해 차수벽 설치를 수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여 규모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55 3 4 ?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55 3 4 , ○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은 용도지역별로 

정하여진 개발행위의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용도지역별로 정하여진 규모를 초과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만 하여 , ( 1 )㎡  

토지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만 단순 토지복원의 , 

경우 토지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규모제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 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토지형질변경 규모제한의 예외를 두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된 지역의 토지복원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지목변경이 , ○ 

없으며 이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지하에 매립되는 차수벽을 설치한다면 위의   , 

규정을 적용 받아 토지형질변경 규모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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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계획관리지역내 동일 사업자가 각각의 토지에 공장 공장 1) A 13,000 , B㎡

진입도로 등 총 건 을 개발행위허가를 받12,000 , 1,000 3 (26,000 )㎡ ㎡ ㎡

아 사용 중 공장 공장 으로 증설하고 공장과 인A 18,000 , B 16,000 B㎡ ㎡

접하여 공장 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 경우에 그 개발행위허가C 10,000㎡

의 규모산정 방법은 공장부지 사이 폭 의 국유지가 있으며? (A·B 3~4m , 

공장은 동일업종 공장은 공장과 유사업종임 국유지는 지목도로A·B , C A·B (

이나 실제로는 공장부지와 같이 포장되어 있어 필지간 구별 없음A·B ))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2) 55 1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 항제 호의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3 2

심의 대상인지?

회신 내용 

1) 영 제 조제 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51 3 ,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제 조제 호다목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53 3 ) 

이하 토지형질변경면적 은 최소 필지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 조( ‘ ’) . , 55

제 항제 의 나목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면적을 초과할 3 3 2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필지 를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포함하고 있는 점“ ” , 

건축법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

당해 사업 개발 을 위해 둘 이상의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실질적인 ( )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서  기존대지를 , 3-2-1(1)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시기에 관련 없이 그 기존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면적

산정을 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 나의 행위

(하나의 목적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경우 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규모산정을 필지별로 산정해야 . 

할지 아니면 둘 이상의 필지 전체로 산정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 범위 개발행위에,  

따른 공사 사업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 , 법령에서 정한 기준·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더라도 하나 이상의55 3 3 2 “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인 경우에는 시도 대도시 포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 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용도로  사 용

되는 단일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시도 대도시 포함( )․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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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여기서 단일시설이란 동일한 개발행위자가 하나의 용도 공장 로 사용하는 ( ) 시설로

서 시설 간 서로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시설 전체를 의미함을 알려 드립니다.

ʼ

 CASE 6.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년 건축된 종교시설에 접한 부지에 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 1990 2009 55

제 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수녀들의 생활관 목적으로 공동6

주택 기숙사 를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 ) , 2010. 4 ｢ ․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의 대지를 합병하고 하나의 대지2 , ｣ 이므로 공동주택 기숙사 의( )  

용도변경 없이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변경이 금지되는 용도변경으로  ) 55 6

볼 수 있는지?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지목을 설정하는데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지) ?

회신 내용 

질의 가 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용도 ) 55 6○ 

변경금지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질의의 공동주택 의 용도변경이, ( )  

이루어지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건축물 대상의 결함에 .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인지 여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구

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나 에 대하여 지목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 

없습니다.   

참고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 2010.4.29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거나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 조제 항제 의 호가 신설되었는바 동 규정에서 행위 55 3 3 2 , 

대상 심의대상 을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 )

있으나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종교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중 해석이유 ( 09-0312, 2009.11.03 

참조 용도변경은 건축보다는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 , 

대해서도 위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위 제 조제55 6

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50 -

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제 조영제 조. ( 58 56 )․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사도법 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기관에 「 」사도법 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기관에 「 」사도법 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기관에 「 」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3-2-1(6)「 」

면적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상귀속대상이 아닌 사도법 에 의한 사도, 「 」

까지 제외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단독주택부지 호 정도 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15 )

녹지지역에 폭 길이 약 의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가 8m, 170m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의 개1 2( 발행위허가기준) 

제 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1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 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운, ｢ ｣ ｢ 영지침 에서3-1-5｣ 

도 건축법 에 적합하도록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 ｢ ｣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외에, 는  

진입도로를 반드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 정도의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진입도로에 , 15○ 

대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거나 사도법 에 의한 사도 또는 사설도로로  , ｢ ｣

개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CASE 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농지개량 후2009.11.11. ( )

준공검사 농사목적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 를 득한 부지에 2010.06.29. ( ) 준공

검사 후 바로 타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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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 후 다른  ○ ｢ ｣

목적으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  

허가여부는 제 조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58 .

 CASE 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농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건축하고자 할 때 농로를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상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한 국토계획법   ○ 

시행령 별표 의 제 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1 2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 에 적합하도록 일반 사항으로 정하고 건축물, 「 」

의 건축인 경우 제 호가목 의 규정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2 (2)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경우 외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

아니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및 제 종 지구단위계획, 3 2 2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명( 500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건축법 제 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 44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의 확보가 필요치 않다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진입도로는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농로의 경우에도 도로로서 ○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로서 당해 건축물의 

이용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진입도로로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CASE 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 」

특정목적사업 고물상 및 특정지역 염전 에 대한 허가기준을 자치법규 지침 로 ( ) ( ) ( )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에 위반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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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 및 이 지침1-2-2「 」

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에 의, 3-1-6-(3)

하면 허가권자는 제 장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제 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3 ( ) 4 (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높이 거리 배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 · ·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개발행위가 세부기준을 위 규정에 , 

따라 조례나 지침으로 정한 것이라면 국토계획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CASE 6.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 ) 59 1「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57 1 1 ‘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 조 제 항 각 호55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제 항각호에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의미하는지 여부55 3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제 항에   59 1○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와 다른 법률 산지관리법 등 에 ( )

따라 인허가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 . , ․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대상은 시행령 제 조제 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57 1 1 55 3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로 국토계획법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대해서 개발행위59 57 1 1

허가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국토계

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상 개발  , 

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시행령 제 조제 항각호 어느 하나에 55 3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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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대지가 접해야할 도로의 너비 도로에 접한 길이

모든 건축물 원칙( ) 이상4m 이상2m 

연면적 이상2,000㎡ 이상 6m 4m 이상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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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계획법 제 조 및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 산지관리법 제 조제59 25 1 ( 25 1「 」 「 」

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59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회답 

○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25 1「 」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59 . 

 이유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르면 부피 만세56 1 57 1 , 3○ 

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 ·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르면 부피 만세제곱미터 이상의, 59 1 , 3  

토석채취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 ·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 항에, 2  

따르면 제 항에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 1 「 」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

산림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르면 산림  , 2 3 , “○ 「 」

사업 이라 함은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 · · · ·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수목원의 ·

조성 관리 등 산림의 조성 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2

제 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의 보전 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2 · , ·  「 」

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이 산림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 본문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채취하, 25 1 , ·○ 「 」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27 3 ,「 」  

제 조제 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25 1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산지, 2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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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일 뿐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 59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개의 회사가 각각의 공장을 서로 접한 다른 필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동으로 사용 국계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의( ), 55 3 3 2

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내용 

위 규정은 단일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를 받으면 면적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단일 시설물을 동 규정 가목 

및 나목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가목은 하나의 필지 또는 준공 후 합필조건 를 , ( )

말하며 나목은 필지가 다른 경우라도 시설이 이체를 이루어 하나의 시설을 말하, 

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각각 다른 건축주가 다른 필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개 공장 전체는 위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4 .  

다만 각각의 공장에 대하여 별건으로 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ʼ

 CASE 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건축1) ․ ․

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

우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59 ?

2)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등 과 기존( ) 대지 건축물이 (

없는 대지 에 센티미터 미만의 절 성토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행) 50 ( )․

위로 건축물의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회신 내용 

1)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56 3 · ·

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미 토석채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한 사항 면적제한 등 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 ) . , 등 

다른 법률의 인허가시에도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59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2) 57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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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호 각목을 제외하고는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 조제 호 각목에 해당하는   . , 53 3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할 것으로 국토계, 획법 시행령 제 조제53 3

호다목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의 기존대지에 해당하는  1-5-4(3)「 」 ③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굴착 터파기 정지포장 등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 ( )

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나 지반고의 변경이   , 

수반되는 절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토계획· . 

법 시행령 제 조제 호가목과 관련하여 굴착 터파기 에 대해서는 위호 다목에 해당하53 3 ( )

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존대지에  (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목의 적용에 대해서 ), 

굴착 터파기 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

ʼ

 CASE 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계획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56 3 ․ ․

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에 대

하여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59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서 개발행위허가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56 1 , 3○ 

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에서의· ·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르도록    규정「 」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   . , 

계획법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국토계획법에  59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인 허가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 , .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의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57 1 1 1 2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인 허가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 조제. 25「 」

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1

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07-0439) .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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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계획관(「 」

리지역 시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를 의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 43,000 ) ( )㎡

원회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 ’) 「 」

조제 항제 의 에 따라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 포함 심의를 거쳐야 55 3 3 2 ( ) ㆍ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57 4 3 ㆍ ㆍ

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58 1 55 1○ 

위허가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규정은 다른 법률, 

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규모를 초과   , 55 3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중 같은 조 제 항제 호, 3 3

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대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2 ( ) ․

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공장  ,

설립과 관련하여 산집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 조제13 2 1 56 1

항제 호 토지의 형질변경 의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2 ( ) ․

대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CASE 6.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제 분과위원회 재적 위원수 1

인에서 회의 개최 정족수인 과반수를 넘긴 명이 참석 회의 진행 중 위원11 6

의 회피대상 안건이 있어 위원 인이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의장에서 퇴1

실한 상태로 인이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5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111 6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 니다 이때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사항으로   

회의가 완료될 때까지 위원 정족수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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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7.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나목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57 1 1 2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나목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57 1 1 2 ·○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대한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 

경우와 같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ASE 8.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제 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택법 에 따라 2 ( ) 「 」 지구단위계

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해당지역 면적이 개발행위허가규모 만제곱미터 를 (1 )

초과한다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 ) 59 1」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의 행위 중 어느 56 1 1 3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 17「 」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59 2 2 “ 는 

개발행위 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 56 1 1 3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7 1 1

동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면적에따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4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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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9.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규모 자연녹지 만 미만으로 연접개발제한 2011.3.9. ( 1 )㎡

을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은 용도 근생 를 이후에 다른 용도로 건축( ) 2011.3.9. 

물의 목적을 변경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부칙 제 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2011.3.9.) 3 (  

적용례 에 따르면 제 조제 항제 호의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 “ 57 1 1 2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가   ” , 

아직 준공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건축물의    . ,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과 토석채취 에   “ ” “ ”

한정하고 있으며 규정 신설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은 토지의 , “

형질변경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접개발제한에 해당되어 허가받은 주택. , 2011.3.9. ,  

제 종  근생 등으로서 다른 용도로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상태에서 이를 변경하는1·2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ʼ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5.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계획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56 제외된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63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56 1○ 

등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규정인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에 의한   63

도시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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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현63 (

재 경제자유구역 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제 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63 56조

제 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고시한 제한 대상 행위는 제한기간1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

입니다.

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6.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63｢ ｣ 

으로 고시하여 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 총 년간 제한 된 경우 다른 사1 ( 5 ) , 

유로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63○ 

것이므로 그 제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사유로 다시 

허가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제한사유와 명백히 다른 사유. , 가 

있다면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다고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 

계획이 조속이 확정되도록 하여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ʼ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개발 ( ) 63「 」

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

가 제한지역 고시이후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변경

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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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기 허가 받은 개발행위를 변경하고자 56 2○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변경  , 

허가도 개발행위허가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원칙상 개발행위 변경허가 또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고 개발

행위허가 제한목적 및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권자가 변경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ʼ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7. ·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미 개설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에 해당 토지주가 철문을 설치함에 따라 이 

토지를 통과하는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 이용

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 ) 64 1」

부지에서 허가받지 않고 행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처벌140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4 1 61○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

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공작물 설치할 경우 향후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지장물 철거비용 미 보상비 등이 추가 발생하여 도시 

계획시설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53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수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 60 3

하거나 동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작물 이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133 1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주변현황, , ,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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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 제) ( ) 61「 」

호에서 지상 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1 “ ․ ․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 ․

확장 가능성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 범위 안에 창고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항시설 부지에 창고 64 2 ( ) 및 가설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지목변경 가능 여부

회신 내용 

질의 가 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및 도시계획시   64 1 , 61 1 「

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4․ 」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공간적 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뜻임 나머지 공간( )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창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다면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질의 나 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 64 2

일부터 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2

도시 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제 단계 집행계획에 1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을 

비롯한 동조 제 항 각호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 

다만 이 경우 동조 제 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 3

시행예정일 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3

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동 건축물 을 도시계획시설 ,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추후 원상회복 등 취지에 맞지 아니할 것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ʼ



- 163 -

 CASE 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비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규모 건축면적 층수 등 제한이 있는지( , ) ?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64 1 , 61 1○ 「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 4」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하면 나머지 공간에  ,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비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규모에 대해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

규모 등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안 및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  . 

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장래의 확장가능 주변 토지이용 현황 및 해당 도시계획 · , ,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CASE 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로 결정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 ,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동 유원지 부지 내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여부?

나.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로 결정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년 이상( ) , 10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남은 사업기간에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연장 가능여부

회신 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 및 같은 법 제 . ( ) 88｢ ｣

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사업기간97 , ,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이행보증금 및 각종 ( ), ,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때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 위해 

우리부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가 되었다면 착공 여부 지역 여건에 따라 실시계(

획인가 고시된 착수예정일과 실질적인 착수일은 다를 수 있음 와 관계없이 )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인가 

받은 사업부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착공 및 시행되지  . , 10

않고 남은 사업기간에도 착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시계획인가 연장은 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실질적으로 착공이 가능한 시점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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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근린( ) (

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장 이 신청되었을 경우 국토계획법( ))→ 제 조에  64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64 1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이미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다면

건축법 에 따라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 「 」

시행령 제 조제 항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개정93 3 ·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등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 건(

폐율 용적률 높이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

다만 용도변경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 허가건자가 시설의 규모 지역, · , 

여건 건축물의 용도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ʼ

 CASE 6.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내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 물류창고 을  ( )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 교통광장 

해제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등 도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 ·

쳐야 하는지

회신 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 ‘ ’) 64 1○ 「 」

따르면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는 · · ·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도로법 등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61 3 ·「 」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법 에서. 「 」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

경우라면 도로법 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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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며 이 경우 별도의 도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음, ·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법 에서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  , 「 」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 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ʼ

 CASE 7.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지에서 도로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 ·

중인 공사구간 내 편입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 위 질의사항은 유권해석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도로 실시설계용역 중인 경우 향후 도로, 

가 설치될 것이 예상되는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토계획법령에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 ·

부지에서 도로 확 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개발행위 제·

한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

위허가권자가 도로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

니다.

ʼ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8.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자연녹지지역에 제 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1 ( ) 

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행도로에서 개발행위 대상 토지까지 도로 폭( : 6m, 

연장 약 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와 관련 도로개설이 인: 100m) 6m 6m 

근주변 난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제 호마목에서 기반시설 진입1 2( ) 1 (○ 

도로 등 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 ,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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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조제 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이 인근 주변의 난개발 원인으로 2 11○ 

작용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대상 토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ʼ

 CASE 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이하 박람회지원법 제 조에 의한 실시계2012 ( ) 29｢ ｣

획 승인시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30 1 9 (｢ ｣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56 , 86

시행자 지정 및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의제처88

리되는 바 이 경우 박람회지원법에서 지구내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공공시설의65 99

무상귀속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박람회지원법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29○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시65 99

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는 제 조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65

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유사건에 대해 . , 

다르게 법령해석한 사례 안건번호 경기도  용인교육청 ( 08-0221, 2008.10.15)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제 조 등을 적용하는 사유는 공공  . 65

시설은 기반시설이고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인 바 일부 도시계획시설도 아닌 (

시설도 있음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고 의제처리, 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취지가 강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국토계획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 , 

현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는 구 도시계획법 법률   1971.1.19. ) (

제 호 법률 제 호 기능대체요건만 삭제 에서 도입되어 운영2291 , 5898 , 1999.2.8 )

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

획인가에 대하여 대부분의 인 허가관련 법률에서는 의제처리규정을 두고 있어 ․

국토계획법에의한 직접 인 허가보다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분 의제․

처리로 운영되고 있고 주택법 등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 ｣ 

법률이 있는 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

처리하는 규정을 두면서 건축법 등 공공시설 귀속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한 ｢ ｣ 

법률이 있는 바 규정이 없는 법률의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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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 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기부채65

납 방식을 취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상으로 공공시설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 조 등의 규정을 둔 취지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는 공공  65 (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 공공시설인 국공유지 취득절차 간소화 금전적 보상, , ․

차원 등 에 부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인 허가 사항을 정하는 모든 법률에서 ) ․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규정을 둘 수도 없을 것입니다.

* 규정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 ｢ ｣․｢ ｣․｢ ｣․｢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 산업입지 및 개발에  ｣․｢ ｣․｢ ｣․｢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이 없는 * ｣․｢ ｣ 

법률 건축법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도로법 하천법 항만법: 2012｢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

별법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등  2011 2014｣․｢ ｣ 

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상 애로 등을 사유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공원소하천 등을 시행자․ ․ 가 

직접 소유관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화 문제도 발생하며 불특정 다수, ․ 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소유 관리할 이유도 없다할 것이므로 시행자가 당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동 제 조 등에 따라  65

무상귀속하고자 하는데 위 제 조 등을 적용할 없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65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시설은 동 제 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처리65

하고 기존의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양도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형평성

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 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여 ,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개정 예정 다른 법률에서 의제하는 경우에도 무상귀속 규정 적용( )☞ 

ʼ

 CASE 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상 제 조제 호의기반. ( ) 2 6

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 ｣ 

나 현황도로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 ｢ ｣ 

제 조제 항의 공공시설 등에 해당되는지46 1

회신 내용 

가 국토계획법상 도로의 개념은 조문별로 그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다르게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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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귀속 등에 따라 차이( , , 

가 있다는 의미임 도로법 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는 어느 경우나 기), ｢ ｣

반시설인 도로로 인정되고 건축법에 의해 지정 공고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 ․ ․

사도 사설도로 이하 기타 도로 라함 및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 “ ” ) ․

시 국토( 계획법 제 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기반시설58 ) 

인 도로로 인정 합니다.

나 국토계획법 제 조의 공공시설 무상양도 귀속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시설  . 65 ․

무상양도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폭 이상의 도( ) 4m ․

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 국 공유지에 한함 는 고속도( ) , ･

로 국도 및 지방도 시 군도 주택가 이면 도로 등 도로로서 공공시설이 명백, , , ․

함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의제처리 포함 관리되지 아니하는 도로가 많아 ( )․

대법원 판례 선고 두 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여부(2008.11.27 , 2007 24289)

에 관계없이 기존공공시설로 인정하고 기타도로를 제외한 새로이 설치하는 , 

도로 무상귀속  대상 는 폭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 ) 4m 

로는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므로 도시계획 43

도로만 공공시설로 인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도로를 제외하고 폭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 4m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43

로 설치해야 하므로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46 1

공공시설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ʼ

 CASE 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 」

특정목적사업 고물상 및 특정지역 염전 에 대한 허가기준을 자치( ) ( ) 법규 지침 로 ( )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 위반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 및 이 지침에서 1-2-2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 3-1-6-(3)

제 장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제 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3 ( ) 4 (

허가기준 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

높이거리배치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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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위 규정에 따라 조례나 지침으로 정한 것이라면 국토 

계획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CASE 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년도에 주택 및 도로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2005

가를 받고 그 이후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년도에 , 2006「 」

개발행위허가는 준공되었으나 건축신고가 취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취

소하고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준공절차는 적법하게 이행하고62 ,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만 취소된 경우라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준공 건에   대하여 

취소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행위 토지 . (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에는 당초의 허가목적 대로 사용하는  것이 )

원칙이나 주변지역 여건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개발행위허가 목적과 달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개발행위허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CASE 6.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와 관련하여 ( ) 65｢ ｣ 공공

시설인 국 공유지가 당초 인 허가시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되지 않고 사업이 ･ ･

준공예정이거나 준공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서는 무상양도 대상인 공공시설이 사업부지에 포함된65 3  

경우 인 허가 전에 미리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시행자가 행정청인 , ･

경우 동조 제 항에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5 ( )細目

을 통지한 날 각각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 된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

제 항은 무상양도에 대해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청이 이에 동의해야 3

한다는 의미로써 원칙적으로 인 허가 시에 관리청과 협의하지 아니하였더라, ･

도 준공 전까지만 무상양도에 동의하면 준공 시에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다고 ,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 시까지 무상양도에 대한 관리청과의 협의가 되지 않았. , 

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제 조제 항의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무상양도 대65 3

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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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7.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기존 수도권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관로를 설치하여 각각 무상귀속 시키고자할 경우 기존의 관로

시설면적 과 대체 관로시설면적(36,709 ) (28,749 )㎡ ㎡ 이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차

이가 나는 기존의 관로시설면적 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7,960 )㎡

공사에 무상귀속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 65「 」

조제 항에 위배되는지 여부1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는 공공의 이익 및 목적에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65○ 

유지 관리 공공시설인 국 공유지 취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으로 같은   , ․ ․

조 제 항의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래의 2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 항에 의하면 ,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할 것으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ʼ

 CASE 8.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가 도로법상 도로이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국유지가 공공용재산으로 관) , 

리되고 있으나 이용현황이 전 답 잡종지 등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 「

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 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 65 (」  

귀속 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 여부)

나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국유지가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 65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 , 

계획되어 있는 경우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질의 가 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65 1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폐지되는 시설 국유지 의 실제이용 상황이 같은 법 제 조제, ( ) 2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상양도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13

경우 유상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 , 

관리청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리청이 공공시설로 인정할 경우에 위 ,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대상으로 볼 것6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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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질의 나 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 조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은 각종 개발사업을 신속 원활하게   65 ․

시행할 수 있도록 국 공유지 중 공공시설의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 설치  ․

하는 공공시설을 행정청에 무상 귀속함에 따라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국유재산「

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같은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1」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계  

없이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무상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내용으, 「 」 로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ʼ

 CASE 9.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묘지 설치 후 일 30「 」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 

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 」 「 」

정하고 있는 허가 신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원상복구 및 고발 등의 처분 없이 ( )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에 따른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 , , ,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56 1 2

이하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 ‘ ’) 51 1 3 · · ·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는 개발행위허가를( )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작 및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 조제, 60 3

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년 , 14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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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3 . 「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4 2」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30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묘지의 특성상 묘지설치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토, (

지형질변경 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묘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별도 원상회복 및 벌칙 등에 대한 처분 없이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당해 여건 등을 종합, , 

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ʼ

 CASE 10.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본인 소유의 임야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단순 

임야 분할 가능 여부

회신 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 는 위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 ’ ( )○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또는 대지가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 

에는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야 건축법에 의한 행위가 가능하므로 위반 무허가(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선행된 후 토지이동 분할 이 가능할 것입니다( ) .

ʼ

 CASE 1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6 1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 사후에 허가처리 추인 가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56 1○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60 3 , 지 

아니하는 경우 제 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 조 133 , 140

및 제 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142 . ,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  , 

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처리할 



- 173 -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ʼ

 CASE 12.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제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9 1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

였으나 허가처분 전에 토지사용동의자가 토지사용동의를, 철회한 경우 기 제 

출한 토지사용동의서의 효력 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9 1○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에 .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부에서 유권 해석할 사항은 아니며 민법 등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ʼ

 CASE 13.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건축허가시 산지관리법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았으나 산지전용허 「 」

가가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경우 다시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2011.4.14.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귀 질의는 건축허가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았으나 산지전용허가가 소멸된 

경우 건축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의제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산지관리법 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의 「 」

의견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CASE 14.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창고시설 주용도 외에 창고 부속시설 부속용도 사무실 회의실 등 이 국토( ) ( : , )

계획법 시행령 제 조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71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 내지 제 조 및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76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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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 허용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에 적합( , , )

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는 제 항의 규정에 , 71 2 1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속용도에 대하여도 주용도에 대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호에    . 2 13

따르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 , , 

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는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보고  , , 

있으며 질의의 사무실 등이 창고시설의 관리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용도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부속용도  , 

해당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ʼ

 CASE 15.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용인시장의 도로개설 시행시 편입된 ( ) 국유지 도시계획시(

설로 조성이 완료된 수도시설 국토교통부 소유 , )가 무상귀속 또는 유상“ ” “

매입 가능여부” 

회신 내용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30○ 

야 하며 제 조 제 항에 따라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 65 3 (

가 포함 등을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도로부지 편입에 대한 수도시설 관리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도로 

로의 편입여부 편입되는 국유재산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수도, , 

시설의 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ʼ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9. 

 CASE 1.

질의질의질의

요지요지요지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개 

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

행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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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 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 ‘ ’) 62○ 「 」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한개발행위허가를 , ,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르면 준공검사 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11 3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을 신청인 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 ’

다 따라서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가 허가내용 개발행위허가기준 기반시설의 . , ( , 

설치 위해방지 오염방지 환경 조경 등에 대한 조치조건 등 대로 완료된 때에는 )․ ․ ․ ․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건‘ ’ , 

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별개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준공처리 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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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관련법령 및 지침※ 

① 개발행위허가 발췌 법령 단비교표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일부개정[ 13475 , 2015.8.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27052 , 2016.3.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제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5  

제 절 개발행위의 허가         1  

제 조 개발행위의 허가56 ( ) 다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려( " " )

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ㆍ ㆍ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ㆍ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 "

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 . ,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ㆍ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011.4.1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1.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2. (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3.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4. (

의 분할은 제외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  5. ㆍ

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개월 1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  ② 

경하는 경우에는 제 항을 준용한1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제 항제  1 1 2③ 

호 및 제 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3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 ) 林道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사방사업」 「

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 」 ㆍ

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ㆍ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51 ( ) 법  ①

제 조제 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56 1

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  1. : 「 」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의 2 1 2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2. :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 2「 」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을 1 2

제외한다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  3. : ·

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 ·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  4. : · · ·

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5. :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 57「 」 

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    . · ·

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

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

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 조제 항에     . 57 1「 」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    . ·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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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일부개정[ 13475 , 2015.8.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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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 항제1

호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2 ( ㆍ ㆍ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

다 및 제 호의 개발행위에 관하) 3

여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 」

개정 < 2011.4.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④ 

하는 행위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의 응급조치. , 1

를 한 경우에는 개월 이내에 특1

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 ㆍ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ㆍ ㆍ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1.4.14>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  1. 

급조치

건축법 에 따라 신고하고 설  2. 「 」

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 ㆍ

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 군계획ㆍ

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56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는 너비 미터 이하로의 토5

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  6. : 

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

된 대지에 한한다 에 위치하지 )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월 이상 1

쌓아놓는 행위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  56 1 2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

경 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

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 ·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 2012.4.10>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  1. ·

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  2. , , 

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

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

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3. 

(전 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52 (

경)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56 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2012.4.10, 2015.6.1, 

2015.7.6>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1.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2. 

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5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  3. ·

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4. 「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26 2」 

및 건축법 제 조에 따라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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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5. 12 3「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  1②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미한 1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제 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53 (

는 경미한 행위) 법 제 조제 항 56 4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

경미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 , 

정된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 ·

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

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2014.10.14, 

2014.11.1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  1. : 「 」 

조제 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11 1

는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14 1

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

조제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1

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 항3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

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2.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 

구역에서 무게가 톤 이하50 , 

부피가 세제곱미터 이하50 , 

수평투영면적이 제곱미터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 

건축법 시행령 제 조118「 」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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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

역에서 무게가 톤 이하150 , 

부피가 세제곱미터 이하150 , 

수평투영면적이 제곱미150

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 」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118 1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    . ·

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에 (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3. 

가 높이 센티미터 이내 또는     . 50

깊이 센티미터 이내의 절50

토 성토 정지 등 포장을 · · (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 ·

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

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제곱미660

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 ·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

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

질변경 절토 및 성토는 제외(

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

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

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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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4.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 

구역에서 채취면적이 제25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세제곱미터 이하의 50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

역에서 채취면적이 제곱250

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500

채취

토지분할  5.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    . 「 」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 군계획    . ·

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미터 이하로 이미 분    . 5

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 」

조제 항에 따른 분할제한57 1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25

토지에 전체무게 톤 이하50 , 

전체부피 세제곱미터 이50

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

이 제곱미터 이하인 토250

지에 전체무게 톤 이하500 , 

전체부피 세제곱미터 이500

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57 ( ) 개 ①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54 ( ) ① 제 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9 ( ) 법 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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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 ) 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 , ,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

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 

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

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 

제 조제 항제 호의 행위 중 건56 1 1 「

축법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 에서 정하는 절차「 」

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2011.4.1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②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1

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

2011.4.1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③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에 따라 허가 또는 2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개정 < 2011.4.14, 

2013.7.1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

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 , 

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 ,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 2011.4.14>

전문개정   [ 2009.2.6]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57 2 "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일 도시" 15 (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 ·②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57 4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

정 2006.8.17, 2012.4.10>

제 조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59 2(

의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 · ·①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

또는 군수는 법 제 조의 에 따라  61 2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인가 허61 3 ·

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 · · · ·

또는 심사 등 이하 이 조에서 ( "

인 허가등 이라 한다 의 의제의 · " )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

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 "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57 1

허가 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개10

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②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일 전3

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

조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3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관계   61 3③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

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조제. , 61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

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

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기간 61 4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1

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

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

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2005.2.19, 2005.9.8>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1.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 , 

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

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ㆍ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

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2. 

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설계도서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3. (

에 한한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4.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인 경우에 한한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  5. 

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

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ㆍ ㆍ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

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

취인 경우에 한한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6. 57 1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ㆍ ㆍ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ㆍ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 , 「

기본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8 1」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

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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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57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  1 3④ 

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 ·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 2012.7.31]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7. 61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58 (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 ㆍ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ㆍ ㆍ

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

여야 한다. 개정 < 2011.4.14, 

2013.7.16>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  1. 

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 , 

위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2「 」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4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도시 군관리계획 및 제 항에   2. 4ㆍ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

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  3. ㆍ

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4.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ㆍ ㆍ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5. 

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②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ㆍ

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

행되는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ㆍ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55 ( ) 법  ①

제 조제 항제 호 본문에서 대통58 1 1 "

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 , 

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 호2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3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 ·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 2012.4.10, 

2014.1.14>

도시지역  1.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    . · ·

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만· : 1

제곱미터 미만

나    . 공업지역 만제곱미터 미 : 3 만

다 보전녹지지역 천제곱미터     . : 5

미만

관리지역 만제곱미터 미만  2. : 3

농림지역 만제곱미터 미만  3. : 3

  4. 자연환경보전지역 천제곱미터: 5  

미만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②

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2 

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

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 , 

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

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 조제 항제 호 단서에서   58 1 1③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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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4, 2013.7.16>

제 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1③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

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 ,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2011.4.14>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1.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ㆍ ㆍ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ㆍ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

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ㆍ

지역 및 공업지역

유보 용도 제 조에 따른 도시  2. : 59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

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ㆍ

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보전 용도 제 조에 따른 도시  3. : 59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

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ㆍ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

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

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ㆍ

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이하 성장관리방안 이라 한( " "

다 을 수립할 수 있다) . 신설 <

2013.7.1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⑤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2 4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개정 < 2005.1.15, 2005.9.8, 

2006.3.23, 2008.2.29, 2009.7.7, 

2009.8.5, 2010.4.29, 2012.1.25, 

2012.4.10, 2013.3.23, 2014.1.14>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1.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

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

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

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  2. 「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2 4」 

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의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 군  2 2. ·「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 

조제 호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2 ·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3. , ,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의  3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 도도시·

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 조제113

항에 따른 시 군 구도시계획2 · ·

위원회 이하 시 군 구도시계( " · ·

획위원회 라 한다 중 대도시에 " )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 대도시 시장은, (  

제외한다 또는 군수 특별시) (

장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

권한이 법 제 조제 항에 따139 2

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는 시 도도시계획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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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 

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2013.7.1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⑥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

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

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2013.7.16>

전문개정   [ 2009.2.6]

제목개정   [ 2013.7.1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58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 법 제 조에 따    . ( 62

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

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

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건)

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

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4. ,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

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5. 

경우

삭제   <2011.3.9>④ 

삭제   <2011.3.9>⑤ 

삭제   <2011.3.9>⑥ 

삭제   <2011.3.9>⑦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56 ( ) 법  ①

제 조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58 3

의 기준은 별표 의 와 같다1 2 . 개<

정 2009.8.5>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  58 3 2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자"

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

2012.4.10>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  58 3 3 "③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생"

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

한다. 신설 < 2012.4.1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의 개발  1④

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



- 1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일부개정[ 13475 , 2015.8.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27052 , 2016.3.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2008.2.29, 2012.4.10, 2013.3.23>

제 조의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56 2(

등)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 ·①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

또는 군수가 법 제 조제 항에 따58 4

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

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 , 

등에 관한 관리방안 이하 성장관( "

리방안 이라 한다 을 수립할 수 있" )

는 지역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58 3 2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 ,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

역 전체 면적의 퍼센트 이하의 20

범위에서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58 3 3

따른 보전 용도 지역을 일부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 2015.7.6>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  1. 

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2.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

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3.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  4. 1 3

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 중 제 호와 제 호를 포함한 1 2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  1. , 

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2. ,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  5. 

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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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 군계·

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2014.1.14]

제 조의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56 3(

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 ·①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

또는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58 5

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

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

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

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 

을 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14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  1②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

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③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2

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30

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④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58 5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

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⑤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주민58 5

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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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  1. 

역 전체 면적의 퍼센트 이내10

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2. 10

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 

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

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

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3.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

한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  4. · · ·

이의 변경인 경우

그 밖에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  5. ·

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⑥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성장관58 6

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 광·

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 ·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목적  1. 

위치 및 경계  2. 

면적 및 규모  3.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2014.1.14]

제 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59 (

원회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① 

장은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56 1 1 3

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ㆍ ㆍ

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 2013.7.16>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1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제 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57 (

원회의 심의 등) 법 제 조제 59 1①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 택지개, · (「

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 

시 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

제외한다 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개정 <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2014.3.2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1.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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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아니한다. 개정 < 2011.4.14, 

2013.7.16, 2015.7.24>

제 조 제 조 또는 다른 법률에   1. 8 , 9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  2. 

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

발행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 ㆍ ㆍ

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

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ㆍ ㆍ ㆍ

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ㆍ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ㆍ

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환  4. 「 」

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  5. 「 」

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  6. 2 4「 」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7. 「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사업 」

및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 」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  ③ 

체의 장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같2

은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4 5

개발행위가 도시 군계획에 포함ㆍ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59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55 1

에 해당하는 규모 같은 항 각 (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

시 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 

상인 경우 다만 제 조제 항. , 55 3

제 호의 에 따라 시 도도시계3 2 ·

획위원회 또는 시 군 구도시· ·

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  1 2. , , 

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55 1

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조제( 37

항제 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1 5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

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 제)

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 ,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 

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 「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8 3」 

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른 공장입지40 2

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 광역    . ·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

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

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이 수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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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 광역    . ·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

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 ·

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대· (

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층)·

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

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 」 

제 호의 단독주택 주택1 (「

법 제 조에 따른 사업16」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1 「 」 

제 호의 공동주택 주택2 (「

법 제 조에 따른 사업16」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1 「 」 

제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3 1

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4) 1 「 」 

제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4 2

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 ,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5) 1 「 」 

제 호가목의 창고 농업18 ( ·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

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와 )

같은 표 제 호의 동물 및 21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시설 제곱미터 이내(660

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 

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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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부지면적의 분의       6) 10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5 

려는 건축물

라    .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      1) 

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

도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

지역 안에 건축할 것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2) · ·

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 ·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3) 2)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

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

지로부터 특별시 광역·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

도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미터 이내로 하되 도(50 , 

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 

내에 건축할 것

의 용도지역에서 및       4) 1) 2)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3)

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

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

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

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이 특별시 광역) ·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

도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제 조제 항에 따른 용도( 55 1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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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      5) ,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

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 ·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 세    . (

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

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 

음의 공장 중 부지가 만제1

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

를 종전 부지면적의 퍼센50

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

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월 일 이전      1) 2002 12 31

에 준공된 공장

법률 제 호 국토의계      2) 6655

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 조에 따라 종전의 19

국토이용관리법 도, 「 」 「

시계획법 또는 건축」 「

법 의 규정을 적용받는 」

공장

년 월 일 이전      3) 2002 12 31

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공업배치( 6842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

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조) 13

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

청한 경우 별표 제 호( 27 2

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

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년 월 일 이후 그 2003 1 1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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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로서 년 월 ) 2005 1

일까지 건축법 제20 「 」 

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21

공장

  2. 부피 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3

채취

삭제   3. <2008.1.8>

제 항제 호의 다목부터 마목까  1 1 2② 

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제 항제 호( 1 1

의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2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도록 )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

2011.3.9>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③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제 항제 호의 라목에 따1 1 2

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

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

2011.3.9, 2012.4.1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 항 각   1④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

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에 59 1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개정 <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1. 

거쳐야 하는 사항

가    . 면적이 제곱킬로미터 이상인1  

토지의 형질변경

나    . 부피 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1  

토석채취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2. ·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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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     . 30

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1

의 형질변경

나 부피 만세제곱미터 이상     . 50

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1

석채취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  3. · ·

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만제곱미터 미만인     . 30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만세제곱미터 이상     . 3

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50

석채취

다 삭제     . <2008.1.8>

제 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  4⑤ 

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 호 각 목2

의 어느 하나 또는 제 호 각 목의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

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

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가 같은 항 제 호 각 · 3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

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 ·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 2011.3.9>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 항 및   4⑥

제 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

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08.2.29, 2011.3.9, 

2013.3.23>

개발행위의 목적 필요성 배  1. · ·

경 내용 추진절차 등을 포함· ·

한 개발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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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

위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 ·

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만2

천분의 의 토지이용현황도5 1

배치도 입면도 건축물의 건축   3. · (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

한다 및 공사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4. 

서류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  59 2 6 "⑦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농" 「

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규정2 4」 

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

2005.9.8, 2009.8.5, 2011.3.9>

제 조 도시 군계획에 포함되지 아58 ( ·

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법 제 59①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3

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

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

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개정 < 2008.2.29, 

2013.3.23>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  59 3②

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

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 

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 2012.4.10]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60 (

등)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① ㆍ ㆍ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ㆍ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59 (

등) 법 제 조제 항 각호외의  60 1①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 1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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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

행위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

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

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 ㆍ ㆍ

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는 자로 )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 2011.4.14, 

2013.7.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  1. 

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2. 「

률 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공( "」

공기관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3.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

하는 개발행위

제 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  1② 

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③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

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2011.4.1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3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

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 」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 

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 항에 따라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

법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1. 56 1 1 3

호의 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1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2.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   3. ·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  4. 

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

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  5. 

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이행보  60 1②

증금 이하 이행보증금 이라 한다( " " )

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 ,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퍼센트 이20

내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 조에 따른 복38「 」 

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퍼센20

트 이내 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 ,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

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

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 ·

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 .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

법 제 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38」 

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 

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개정 <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  ③

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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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1.4.14>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0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37」 

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2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37 2」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조39」 

제 항제 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1 5

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

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  ④

은 자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62 1

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  60 1 2 "⑤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나목5 3 1 2

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

2009.8.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 ·⑥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60 3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4

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개정 < 2009.8.5, 

2012.4.10>

제 조 관련 인 허가등의 의제61 ( )ㆍ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ㆍ ㆍ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ㆍ ㆍ

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인가 허가 승인 면ㆍ ㆍ ㆍ

허 협의 해제 신고 또는 심사 ㆍ ㆍ ㆍ

등 이하 인 허가등 이라 한다 에 ( " " )ㆍ

관하여 제 항에 따라 미리 관계 3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제 조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59 2(

의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 · ·①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

또는 군수는 법 제 조의 에 따라  61 2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인가 허61 3 ·

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 · · · ·

또는 심사 등 이하 이 조에서 ( "

인 허가등 이라 한다 의 의제의 · " )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

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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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그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ㆍ

로 본다. 개정 <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7.16, 

2014.1.14, 2014.6.3, 2015.8.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1. 「

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8」 

면의 점용 사용허가 같은 법 , ㆍ

제 조에 따른 점용 사용 실17 ㆍ

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28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 조에 38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삭제   2. <2010.4.15>

광업법 제 조에 따른 채  3. 42「 」 

굴계획의 인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따  4. 23「 」 

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농지법 제 조에 따른 농  5. 34「 」 

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 

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35

신고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36

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  6. 36「 」 

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

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 

제 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52

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7. 27「 」 

조제 항에 따른 무연분묘1 (無緣

의 개장 허가) ( ) 墳墓 改葬

사도법 제 조에 따른 사도  8. 4「 」 

개설 의 허가( ) ( )私道 開設

사방사업법 제 조에 따른   9. 14「 」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사방지 20

지정의 해제

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9 2. 「

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13」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57 1

허가 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개10

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②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일 전3

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

조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3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관계   61 3③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

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조제. , 61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

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

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기간 61 4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  1 3④ 

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 ·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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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지관리법 제 조 제  10. 14 15「 」 ㆍ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

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 조의, 15 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ㆍ

고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 25 1

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 25

조제 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2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36 1」 ㆍ

제 항에 따른 입목벌채4 (立木伐

등의 허가 신고) 採 ㆍ

소하천정비법 제 조에   11. 10「 」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소14

하천의 점용 허가

수도법 제 조에 따른 전  12. 52「 」 

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54

치의 인가

연안관리법 제 조에 따  13. 25「 」 

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

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  14. 「 ㆍ

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사업12」 

계획의 승인

초지법 제 조에 따른 초  15. 23「 」 

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16. 「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15 3」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17. 16「 」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24

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 조에 따른 하  18. 30「 」 

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33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19. 「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공24」 

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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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  1② ㆍ

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

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3.7.1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③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 항 각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2011.4.14, 2013.7.16>

제 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  3④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의견을 20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

2012.2.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에 따  1⑤ 

라 의제되는 인 허가등의 처리기ㆍ

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 2012.2.1, 2013.3.23>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1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조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61 2(

의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 ① ㆍ ㆍ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ㆍ

또는 군수는 제 조제 항에 따라 61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라 협의 요청  61 3② 

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

속 공무원을 제 항에 따른 개발행1

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

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012.2.1]

제 조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59 2(

의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 · ·①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

또는 군수는 법 제 조의 에 따라  61 2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인가 허61 3 ·

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 · · · ·

또는 심사 등 이하 이 조에서 ( "

인 허가등 이라 한다 의 의제의 · " )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

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 "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57 1

허가 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개10

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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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일 전3

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

조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3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관계   61 3③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

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조제. , 61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

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

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기간 61 4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  1 3④ 

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 ·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 2012.7.31]

제 조 준공검사62 ( ) 제 조제 항제 56 1① 

호부터 제 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1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ㆍ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ㆍ ㆍ

사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ㆍ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 호. , 1

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 」 

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22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011.4.14, 2013.3.23>

제 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1②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ㆍ ㆍ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ㆍ ㆍ

장 또는 군수가 제 조에 따라 의61

제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ㆍ

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 항4ㆍ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

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ㆍ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59 (

등) 법 제 조제 항 각호외의  60 1①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 1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1. 56 1 1 3

호의 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1

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

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2.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   3. ·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  4. 

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

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  5. 

제 조 준공검사11 ( )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법 제 조에 따라 설치( 83「 」 

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

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 조제 항에 62 1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

정 2005.2.19, 2008.9.29>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  1②

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6

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ㆍ ㆍ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ㆍ ㆍ

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2005.2.19, 2009.12.14, 

2012.4.13, 2015.6.4>

준공사진  1.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 수  2. (

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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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개정 < 2011.4.14>

제 항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  2③ ㆍ

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 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1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1

할 때에 그 내용에 제 조에 따라 61

의제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ㆍ

검사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ㆍ

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2011.4.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에 따  2⑤ 

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ㆍ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 2013.3.23>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2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이행보  60 1②

증금 이하 이행보증금 이라 한다( " " )

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 ,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퍼센트 이20

내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 조에 따른 복38「 」 

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퍼센트 20

이내 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 ,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

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 

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

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

법 제 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38」 

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 

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개정 <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  ③

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37」 

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2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37 2」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조39」 

제 항제 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1 5

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

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  ④

은 자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62 1

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  60 1 2 "⑤ 

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78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3. 62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③ ㆍ ㆍ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1

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

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7

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3>

시행일 특별자치시와 특별  [ :2012.7.1] 

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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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나목5 3 1 2

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

2009.8.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 ·⑥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60 3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4

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개정 < 2009.8.5, 

2012.4.10>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63 ( ) 국 ① 

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 , ㆍ

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ㆍ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한 차례만 년 이내의 3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 호부터 제 호까. , 3 5

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

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년 이내의 기간 동안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2011.4.14, 2013.3.23, 

2013.7.16>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1. 

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

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2.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ㆍ ㆍ ㆍ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60 ( ) 법  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63 1

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인 , · ·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

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 2008.2.29, 

2013.3.23>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  63 1②

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

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인 경우에는 제 항의 · 1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

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

2008.2.29, 2013.3.23>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개발행  63 2③

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 항 3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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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  3. ㆍ 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으로서 그 도시 군기본계획이ㆍ

나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ㆍ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ㆍ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  , , ② ㆍ

장 또는 군수는 제 항에 따라 개1

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

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ㆍ ㆍ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2013.3.23>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  ③ 

여 제 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2

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

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 , ㆍ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

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 , 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

야 한다. 신설 < 2013.7.16>

전문개정   [ 2009.2.6]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제 조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64 ( ㆍ

의 개발행위) 특별시장 광역시 ① ㆍ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 ㆍ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ㆍ 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ㆍ ㆍ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ㆍ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 , 

제 조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61 ( ·

개발행위)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64 1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2009.7.7, 

2012.4.10, 2013.6.11, 2015.6.15>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1. · · ·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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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 2011.4.1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②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ㆍ

고시일부터 년이 지날 때까지 그 2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한 도시 군계획시설 중 ㆍ

제 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85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제 단계 집행계획 단계1 (

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

다 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 군) ㆍ

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

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

2011.4.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ㆍ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  3. 

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제 조제 항제 호에 ( 56 4 2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③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2 1 2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

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

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ㆍ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개월 전3

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

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 2011.4.1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정되어 있고 그 도시 군계획, ·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

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

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과 도시 군계  2. · ·

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

축물안에 설치한 경우 법률 제(

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6243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로서 법 제 조) 88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

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 · ·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

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을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도로법 등 도시 군계획시설  3. ·「 」

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4. · ·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 ·

급 촉진법 제 조제 호에 따2 3」 

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

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 2005.1.15]

제목개정   [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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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 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3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

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 」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을 할 수 있다. 개정 < 2011.4.14>

전문개정   [ 2009.2.6]

제목개정   [ 2011.4.14]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4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65 (

등의 귀속) 개발행위허가 다른  (①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 허가 승ㆍ ㆍ

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같다 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

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과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 」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

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

으로 귀속된다. 개정 < 2013.7.1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  ② 

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

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 

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

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 「

리법 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③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공1 2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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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

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 

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

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

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 

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 2011.4.14, 

2013.3.2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가 제 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3

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

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

른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ㆍ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

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

2011.4.1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  ⑤ 

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

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

목 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 ) . 細目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

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  ⑥ 

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 항에 따라 관리청에 2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

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

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 광역, ㆍ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ㆍ ㆍ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ㆍ

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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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 

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

된 것으로 본다 . 개정 < 2011.4.14>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항   1 3 , 5⑦ 

또는 제 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6

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 에 따「 」

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 조제 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62 1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

한다. 개정 < 2011.4.1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  ⑧ 

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 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1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

을 도시 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ㆍ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011.4.14>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

2013.7.16>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5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         2

반시설의 설치 

제 조 개발밀도관리구역66 ( ) 특별 ①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ㆍ ㆍ ㆍ

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ㆍ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ㆍ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도시 군계획( ㆍ

시설을 포함한다 의 처리 공급 또) ㆍ

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2011.4.1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②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

제 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62 ( ) ①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66 2 "

정하는 범위 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

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퍼센트를 말한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66 4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

경의 고시는 동조제 항 각호의 사3

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63 (

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66 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 2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일부개정[ 13475 , 2015.8.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27052 , 2016.3.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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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 제 조에 따른 건폐율 또77 78

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 2011.4.1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③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에 따라 개발밀도관1

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

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개정 < 2011.4.1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2. 

제 조나 제 조에 따른 건폐  3. 77 78

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제 항에 따라 개발밀도관1

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2011.4.1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 2013.3.23>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6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6.1.2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1. ·

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 ·

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

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1

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

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

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의 예에 따른다.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    . 

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

별 도로율에 퍼센트 이상 20

미달하는 지역

다    . 향후 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2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 향후 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2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

마    . 향후 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2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20

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

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

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

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 조제  3. 62

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1

제 호 각목에 규정된 기반시설1

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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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것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  4. 

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제 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67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①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

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ㆍ ㆍ ㆍ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ㆍ

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

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2011.4.1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1. ㆍ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2.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②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2011.4.14>

삭제   <2011.4.14>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제 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64 (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67 1 3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특별"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 · ·

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

제 조의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4 2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

2012.4.10>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  1. 

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

가 건수보다 퍼센트 이상 증20

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  2. 

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

도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 · (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의 )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퍼센20

트 이상 높은 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②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 조제67

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2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일자와 · ·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65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①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기6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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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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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 항에 따라 기반시설부2

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ㆍ

개정 < 2011.4.1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2013.3.23>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7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반시설설치계획 이하 기반시설설( "

치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할 때에" )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 조  1. ( 4

의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2 ,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종류) , 

위치 및 규모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2. 

단계별 설치계획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  3. 

요한 사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②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

정 2012.4.10>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  1. 

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

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  2. 

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 , 

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

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

리적으로 정할 것

제 항 및 제 항에도 불구하고   1 2③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구단위52 1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 2012.4.10>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  ④ 

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1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1

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

로 본다.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66 (

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조 67

제 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5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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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개정 < 2013.3.23>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1.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

로서 최소 만 제곱미터 이상10

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  2. 

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

정할 것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  3. 

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 , 

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68 (

상 및 산정기준) 기반시설부담 ① 

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 조제 호에 2 20

따른 시설로서 제곱미터 기존 200 (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를 초)

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ㆍ

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 , 

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

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②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

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 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1

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

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 지ㆍ

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

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ㆍ ㆍ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

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

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

획에 따른다. 개정 < 2011.4.14>

제 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67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①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68 2

른 기반시설부담계획 이하 기반시( "

설부담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할 " )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  1. 

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제 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2. 1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행위를68 1  

하는 자 제 조의 제 항 각 호( 70 2 1

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 라 한다 가 각각 " " )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제 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2

재원의 조달 및 관리 운영방법  4. ·

제 항제 호에 따른 부담분은   1 2②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 2012.4.10>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

는 방법

제 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  2. 1 ·



- 2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일부개정[ 13475 , 2015.8.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27052 , 2016.3.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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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  2③ 

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 2013.3.23>

제 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  2④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

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價額

으로 한다.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1. 

고려하여 범위에서 지방자0.4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

산계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  2. 

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제 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  2⑤ 

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분의 100

으로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20 , ㆍ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 ㆍ

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ㆍ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100

의 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25

할 수 있다. 개정 < 2011.4.14>

제 조제 항에 따른 납부의무  69 1⑥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 2014.1.14>

제 조제 호에 따른 기반시설  1. 2 19

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

지를 확보한 경우

도로법 제 조에 따른 원  2. 91「 」 

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제 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  6⑦ 

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8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

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③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

정 2012.4.10>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  1. 

되는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

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  2. 

물의 연면적 용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

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3.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

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

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④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

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 조제28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1 4

한다. 개정 < 2012.4.10>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⑤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 

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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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고시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을 64 2

준용한다. 개정 < 2012.4.10>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⑥ 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항 및 제 항을 적용4 5

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12.4.10>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1.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68 (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조 68

제 항에 따라 매년 월 일을 기준3 1 1

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월 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6 10 . 

개정 < 2013.3.23>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69 (

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68 4 1① 

용지환산계수 란 기반시설부담구" "

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

적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

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을 건축 연)

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

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  68 4 2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 란 별표 의 과 같" 1 3

다.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70 (

등)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납 68 6① 

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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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제 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  1② 

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

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

2013.3.23>

  1.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허가69 2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 를 받은 날 이하 ) ( "

부과기준시점 이라 한다 을 기준" )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

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한 토지의 가액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  2. 

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

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

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

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 , 

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

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

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  2③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

액과 제 항제 호에 따른 기반시설2 2

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

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

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개정 <

2010.7.9>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

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 , 「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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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

입한 토지의 가액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4.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

득한 토지의 가액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  5. 

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제 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  1④ 

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 항제 호에 따라 2 1

산정한다.

제 항의 경우 외에 법 제 조  1 68⑤ 

제 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에6

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은 별

표 의 와 같다1 4 .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69 (

체납처분) 제 조제 항에 따른  68 1① 

건축행위를 하는 자 건축행위의 위(

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 라 한다 는 기반" " )

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②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다(

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

업승인 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 2

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

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 

한다. 개정 < 2011.4.1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③ ㆍ ㆍ

제 조의 납부의무자70 2( ) 법 제 조제 69

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1 "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1.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2.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  3. 

주의 지위나 제 호 또는 제 호에1 2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70 3(

통지 등) 특별시장 광역시장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장 또는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69 2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

면 부과기준시점부터 일 이내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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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 항에서 2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개<

정 2011.4.14, 2013.8.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④ ㆍ ㆍ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ㆍ ㆍ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

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

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

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

다. 개정 < 2011.4.14>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  ⑤ 

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 , 

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69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

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

2012.4.10>

제 항에 따른 통지 이하 예정   1 ( "② 

통지 라 한다 를 받은 납부의무자" )

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

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특15

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에게 심사 이하 고지 전 심( "

사 라 한다 를 청구할 수 있다" ) . 

개정 < 2012.4.10>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③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

사청구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청구인의 성명 청구인이 법인인   1. (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

자의 성명을 말한다)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 청구  2. (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  3. 

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4. 

고지 전 심사 청구 이유  5. 

제 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  2④ 

구를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15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2012.4.10>

고지 전 심사 결과의 통지는 다  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성명 청구인이 법인인   1. (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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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 청구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  3. 

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4.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의 납부의 고지70 5( ) 특별시 ①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 ·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

제 조제 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69 2

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②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제 항에 따라 납부고지서1

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70 7(

납)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

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이하 물( "

납 이라 한다 를 인정할 수 있다" ) . 

개정 < 2014.11.11>

제 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  1② 

는 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69 2

납부기한 일 전까지 기반시설설20

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 

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

납신청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③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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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 항에 따른 물납신청서1

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신청10

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개정 < 2012.4.10>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④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 

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

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 

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2014.11.11>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한 가액으로 한다.

제 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  1. 3

의 가장 최근에 결정 공시된 ·

개별공시지가

제 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2. 1

기준일부터 제 항에 따라 서면3

으로 알린 날까지의 해당 시·

군 구의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

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⑥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 조70

제 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1

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

2012.4.10>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의 납부의 독촉70 9( )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

무자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69 2

용승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 

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 이내에 10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

2012.4.10>

본조신설   [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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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제 조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70 10(

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 ·①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

조제 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4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  1. 

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

가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별표 의 각 호  2. 1 4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제받을   3. 70 1

금액이 증가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②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제 항에 따라 기반시설설1

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

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

이하 환급금 이라 한다 과 다음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43 3 2」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환급가산금 이라 한다 을 ( " " )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과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1. ·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으로 ·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2. 

인하여 설치비용을 발생시킨 허

가가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에

는 그 취소일

납부자의 건축계획 변경 그 밖  3. ,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환급하

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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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  ③ 

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

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

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

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

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

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

정 2012.4.10>

제 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  1④ 

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

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

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

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70 11(

리 및 사용 등) 법 제 조제 70 2①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경우 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

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

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납부한   69 2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  1. 

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

립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2. 

신 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

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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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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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70 (

사용 등) 특별시장 광역시장 ① ㆍ ㆍ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ㆍ ㆍ

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

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

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

정 2011.4.14>

제 조제 항에 따라 납부한 기  69 2② 

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제 조제 호에 따2 19

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

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 , 

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

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 ③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 2013.3.23>

전문개정   [ 2009.2.6]

시행일 제 조 중 특별자  [ :2012.7.1] 70

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조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70 7(

납)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

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이하 물( "

납 이라 한다 를 인정할 수 있다" ) . 

개정 < 2014.11.11>

제 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  1② 

는 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69 2

납부기한 일 전까지 기반시설설20

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 

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

납신청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2.4.10>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③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제 항에 따른 물납신청서1

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신청10

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개정 < 2012.4.10>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④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 

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

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 

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2014.11.11>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한 가액으로 한다.

제 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  1. 3

의 가장 최근에 결정 공시된 ·

개별공시지가

제 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2. 1

기준일부터 제 항에 따라 서면3

으로 알린 날까지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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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286 , 2016.2.12., ]

군 구의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

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 ·⑥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 ·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 조70

제 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1

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

2012.4.10>

본조신설   [ 2008.9.25]

제 조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70 11(

리 및 사용 등) 법 제 조제 70 2①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경우 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

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

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납부한   69 2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  1. 

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

립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2. 

신 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

의 개량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본조신설   [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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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개발행위관련 발췌( )② 

제 장 총  칙1

목적1. 

기본방향2. 

      

적용대상 및 법적근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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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원칙4. 

제 장 위원회 운영2

위원회 개최 및 진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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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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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기술자격볍」 에 따븐 건설분야의 기술사토서 실무정택 5년 이상 

국기가술자격볍」 에 따븐 건설분야의 기사또서 실무정택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렁산업산업진흥법」 에 따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풋연한 연구소 춤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지-급 

실무정력 5년 이상 

+ 필요할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가 잠여하는 선정위원회들 통해 심사하여 위원 위촉 가능 

2-2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촉임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 

속의원 및 노사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논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쏟비속 포함) 제힌-

2-2-]. 공부원이 이-닌 위원의 임지뉴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 

가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단, 동일 지자체에서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 

2-2-4. 시 • 노 노시계획위원회외- 시 • 균 • 구 노사계획위원회간 중복과 시 · 

균 • 구 노시계획위원회 성-호간 위촉-을 제힌-(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 · 도의 판단에 따라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내애서 숭복위촉 가능) 

2-2-5. 道애서 도시계획분야 위원 풀음 구성하며 50만 미만 지지-처에서 요청하논 

경우 해당 지지체 도시계획분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음-

2- 2 6. 위원 위촉시에는 ∼정휘서약서블 제출하여야 함. 

2-2-7.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하여 선의 끼준 벚 방법 등에 대한 _11l육 실시(단, 

최초 선규 위촉지-에 한해 1회만 교육) 

2- 2 8.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섞의에 침-여할 위원음 획-정하고, 

섞의 등음 선정한 자의 요칭이 있는 경우 위원명딘-음 알리야 함.(던-, 홈 

페이지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제외) 

2-2-9.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시-자에게 선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2-2-10. 아래와 걷-이 위원의 제척 · 회피 등의 사유애 해탕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룹 가져온 경우애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힐- 수 있음-(국투계획법 시행령 세 114조세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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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처리 방법 및 회의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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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대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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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볍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판한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교동부장관(도지사) 승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섬의릎 거쳐야 함, 

- -동임 얀건 당사자가 개발지역음 분할하여 1간계적으로 구역음 Al 정하는 등 

시-섣상 단일시-업인 경우, 건벨 지정 면적을 누적 합산하여 판단 

- 구역 등 변경 시 소if보 변경이라 하더라노 개별 변경면적을 누적 합산하여 

/l 줍 범위(시행령 저115죠제2항제 1호) 초과시 심의하고, 구역 해제노 변경에 

포함 

- 증기- -감소 부분은 각각 절대치도 합산하여 판단(위치이동 포함) 

(2) 다븐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볍 제9조) 

- 다븐 법률에서 국토계획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의세하는 계획음 인·허가한 정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룹 받아야 한. 

디-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엽애 대한 실시계획 승인시 의세 혐의되는 정우 

섣시계획 승인 전에 노시계획위원회 심의륜 받아야 힘-‘ 

- 동일 안건 당시-자가 개딴구역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보 계획을 수립하뉴 등 

사실상 딘-일사염인 경우, 건 1켈 의제 변적을 누적 합산하여 딴딘-

- 계획 변경 시, 소규모 변경이라- 하더라도 개별 변경면적「을 누석 합선-하여 

기줍 범위(시행령 자116조제1 항) 초과 시 심의하Jl, 면적 증감은 지-각- 집대치로 합산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에 법 뿐만 아니라 시행램에서 규정하논 세부 

용도지역·지구간 변경(예 : 제1층→제2종 전용주거지역)도 표힘-

제8조제2헝-에 따파 구역 지정 시 국토부 협의·승인흘 거친 경우, 협의·승인 

시 제출한 개발계획 내용이 딜-파전 경우파도 섬의 변제 

(3) 개발행위에 대한 섞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륜 목적으토 하는 토지의 형집변경을 

하거나 토석채취릅 하고자 하는 경우(볍 제59조 빚 시행령 제57조) 

* 이 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f£.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f£.늠 협으|(으|제 처리)를 하는 경루를 포함 

- 딘-일시설물 설치릅 위하여 용도지역 1펀 개발행위허기- 규표릅 초과하는 토지의 

헝집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볍 제58조 빚 시행령 제55조제3헝-제3호의 2)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춰릅 위한 개발행위허기-의 정우또서 도시 ·군 

계 획조례로 정한 표고,정사도·임상 등의 개발행위허가기즙을 완화하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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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 등 처리절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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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안건 작성 항목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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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심의기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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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 필요한 서류8. 

처리기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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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추가 기준3

완화 심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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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심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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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대상3. 

분과위원회 심의 등4. 

제 장 기타 사항4

시행일 등 기타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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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제·개정이전까지는 지침 r仁 1二;
」-」조례 지침」 은 폐지하되‘ 법도의 

이〕스파인을 우선 적용함 

교육비 등 노시계획위 

사용하며, 여비에 

시타 

빔위 안에서 

운영 

(예산운영) 노시계획 위윈의 수당, 여비 외 

윈회 운영에 펄요힌 비용븐 지자체 예산의 

대해서논 거리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4 1 :J. 

이용에 관한 법륜」 

시 • 노지시, 

전문지식을 

µJ 
7' 

위힌 시구로서 

길정이 아년 

범위) 지방노시계획위윈회논 「국보의 계획 

제 ll:l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시 

시장 • 군수 • 구정장의 길정사헝에 대한 최종 

4 1 4. (역할 빚 

동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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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회의록 작성 기준 변경( )

용지 종 여백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리 꼬리 

작성 제출 시기 위원회 개최 후 일 이내

제출방법 글로 작성하고 파일로 제출

작성방법 아래 서식 참조 

시 제 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분야 출석위원 성명
서 명

안건 호 안건 호 안건 호

안건별 회의록

호 도시관리계획 시장 변경 결정 

심의사항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의 타당성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심의결과

수용 부결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조건부 내용 기재

기타 

심의위원 제척 회피시 내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취록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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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의사항 사례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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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③ 

국 토 교 통 부  훈 령  제 호 524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424 2009.  8. 24.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604 2010.  6. 30.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636 2010. 10.  1.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875 2012.  8. 22.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217 2013.  5. 16.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315 2013. 12. 23.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389 2014.  6. 27.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456 2014.  12. 1.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524 2015.  5.  8.

2015. 5. 

국 토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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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장 총칙

제 절 지침의 목적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제 절 법적근거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 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제 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 절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 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 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 절 분야별 검토사항

제 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제 절 토지의 형질변경

제 절 토석채취

제 절 토지분할

제 절 물건적치

제 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제 장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 및 이력관리

제 절 운영원칙

제 절 도서작성 기준

제 절 개발행위허가 이력관리

부칙

별표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 관련

별표 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별표 경관 체크리스트 관련

별표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관련

별표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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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 칙

제 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

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

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

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

자 라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시행

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를 마련하

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

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절 법적근거 

법 제 조제 항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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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의 특성 지역의 개발사항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한다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유보 용도 법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보전 용도 법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영 제 조제 항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의 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 제 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

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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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 답 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 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

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

지형질변경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법 제 조제 항 이 경우 농업 임업 어업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농업 어업의 범위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농업 및 어업

임업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의한 임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으로 분류하는 시설

제 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법 제 조제 항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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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건축법 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

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 한함

다음의 경미한 행위 다만 그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영 제 조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 제 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

은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톤 이하 부피가 세제곱미터 이하 수

평투영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톤 이하

부피가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건축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

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높이 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

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 조제 항제 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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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나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대지

다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제곱미

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분할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너비 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에 전체무게 톤 이하 전체부피 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톤 이하 전체부피 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 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면적을 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건축법 제 조에 따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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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제출

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

도시군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 

허가권자( )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

의제사항준공협의

준   공  검  사

허가권자( )

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 제 조제 항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토지의 수

용 사용 매수청구 등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규정을 따를 수 있다



- 249 -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

질변경인 경우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

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

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

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의 과정에서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

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허가기준 검토법 제 조 제 조제 항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별표 의 경관체크리스트 별표 의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인에게 위해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도시 군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법 제 조제 항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

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군계획사업 시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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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협의법 제 조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 이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다 허가권자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사항에 대

하여는 당해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광업법 제 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농지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

의 신고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사도법 제 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 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사방

지지정의 해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 조

의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토석채석허가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소하천정비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

의 점용허가

수도법 제 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

치의 인가

연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초지법 제 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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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 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하천 점용

의 허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 조의

허가권자는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의제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개최하여

야 한다

허가권자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 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

여 해당 인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 군계획조례에 

정한다

허가처분 및 통지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심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제 항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

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그 밖에 시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

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영 제 조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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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법 제 조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 제 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

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행위준공신

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규칙 제 조제 항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 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 규칙 제 조제 항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제 항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허가권자가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대상 인 허가 등에 따

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

해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 조제 항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

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를 거친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 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

도록 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 영 제 조제 항 제 항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

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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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 법 제 조제 항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 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 조에 따른 복구비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복원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

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관

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회에 한하여 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회에 한하여 년 이내의 기간동

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

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제 항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

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 군기본

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내에도 도시 군관리

계획의 변경 등으로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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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제 절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년 이내에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였으

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개

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 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제 조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 조제 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로서 층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 및 파목은 

제외 로서 층 이하인 것

공작물

허가권자는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 군계획시설인 건축

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과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 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는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

시 군계획시설을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도로법 등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점용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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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

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군계획시설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

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 단계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에 불구하고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

가설건축물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도시 군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 조

법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토지

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 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자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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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도록 하며

동 운영기준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

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동 운영기준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 개발사업자 등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협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로 

한다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 한다

개발행위허가 시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다

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실정 또는 개발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단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에는 에서 정한 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사업자와

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결정하되 도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동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

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기부채납 시설은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기반

시설의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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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 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

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확장면적이 기존 대지 면적의 

분의 이하 이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이 경우 회 이상 확장할 때에는 누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및 의 면적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 조제 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만제곱미터

공업지역 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 천제곱미터

관리지역 만제곱미터 

농림지역 만제곱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 천제곱미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

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

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 조제 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 조제 항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

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 때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군

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 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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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

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

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지역에서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사업이나 도시 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

외되므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개발행위규모 적용대상은 토지형질변경이므로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

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무상

귀속 대상이 아닌 도로 등 공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 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영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

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

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영 제 조제 항

제 절 분야별 검토사항 영 별표 의 

공통분야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

요가 없을 것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

원회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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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도시 군계획사업

도시 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 장제 절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 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

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

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

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

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기반기설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다른 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에 적합할 것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사항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 군계획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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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죽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허가권자는 제 장 및 제 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높이 거리 배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을 정할 수 있다

비도시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는 제 장 및 제 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추

가하여 별표 의 경관관리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

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

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

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 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입지기준 삭제

계획기준

도로

진입도로는 도시 군계획도로 또는 시 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및 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

다

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천 미만은 

이상 천 이상 만 미만은 이상 만 이상은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

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

른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천 미만으로서 제 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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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

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와 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상수도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금지하

는 조건상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으로 허가할 수 

있다

하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하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으로 허가할 수 있

다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적정성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

하여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

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경 및 경관기준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에서 개발행위허가시 도로폭 이상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

우에는 도로 또는 구거와 건축물 사이를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접도구역 

지정지역은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완충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에서 건축되는 층 이하의 건축물은 경사 지붕을 권장 하며 평지

붕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에서 하천지역과 인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안전

하천경관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천구역선 경계부에서 일정부분 이내 지역에서

는 건축물의 배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하천 폭으로부터 후퇴된 공간은 녹지 등 공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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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

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계부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주

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으로 처리한다

산지 구릉지에는 건축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길이 및 배

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방재기준

단지조성

개발행위시 원칙적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

히 확보하도록 하며 지표수의 중요한 유출경로로 식별된 지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설

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대지성토

상습침수의 우려가 있어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방재지구에서 불가피하게 건축

이 이루어질 때에는 계획홍수위 또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시간 연속

강우량 등에 의한 홍수위의 이상 성토하여 침수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인접 도로와 비교하여 지반고가 낮은 지역은 도로의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턱 

내지 둑을 설치하거나 도로의 경계면에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 절 토지의 형질변경

입지기준 

상위 계획에 부합되고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그 밖에 경사도 임상도 표고 등에 대한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계획기준부지조성

절토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이하

보전 용도의 경우 비탈면 수직높이는 이하

및 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이상인 시 군 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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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함

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이하

보전 용도의 경우 비탈면 수직높이는 이하

및 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이상인 시 군 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가화 및 유보용도에서 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옹벽간 수평거리를 이상

이격하고 보전용도에서는 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탈면의 높이가 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마다 폭 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사면

안정을 기함은 물론 비탈면의 점검 배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피식물

소관목 등 비탈면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수종으로 녹화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이 암반 등으로 이루어져 유실이나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

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을 적용한다

환경 및 경관기준

제거된 양질의 표토는 개발행위 후 가급적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절토 성토시 사면의 안정과 미관을 위해 가급적 구조물 공법보다 친환경적 공법을 사용

토록 하여야 한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절 성토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이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처리를 하도록 한다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방재기준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 넓이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결과 및 흙바꾸기 다지기 배수 등의 개량방법을 개

발행위허가 신청시 첨부하도록 한다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

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도시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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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토석채취

입지기준 삭제

도로 및 하수처리

진입도로는 도시 군계획도로 혹은 시 군도 농어촌 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사업부지 면적이 만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이상

사업부지 면적이 만 이상일 때에는 이상을 확보한다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천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

수로 인한 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경 및 경관기준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에 수직높이 마다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고 당해 소단에 

평균 이상의 흙을 덮고 수목 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며 최초의 소단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채광 석재의 굴취 채취인 경우 비탈면을 제외한 이상의 바닥에 평균깊이 이상 

너비 이상의 구덩이를 파고 흙을 객토 한 후 수목을 식재한다

일반국도 특별시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 구도 등 연변가시지역으로서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이상의 나무를 이내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하도록 한다

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을 따른다

방재기준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배수시설

낙석방지시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 비사 방지시설 저소음 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절 토지분할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토지분할 방지

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 지

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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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본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경우에만 적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년 월 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

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당해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분할제한면적 이라 함 미만으로 분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기존 묘지의 분할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

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

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



- 266 -

지 아니할 것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과의 조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 과대 필지가 되지 않

도록 한다

너비 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 절 물건적치

입지기준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 아닌 지역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

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해당 산지표고의 분의 미만에 위치한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 경관 및 환경

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 및 경관기준 

적치물이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허가신청대상지가 문화재

등 경관상 인근 주요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적치물의 높이는 이하가 되도록 하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안전 경관 환경에 문

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건적치로 인하여 악취 토질 및 수질오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적치물 유실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주요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완충공간녹지대 등을 조성한다

방재기준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자연재해 발생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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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부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을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적치물은 도로로부터 적치물의 높이에 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 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비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창고 공장 및 전기공급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 장에서 제시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추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허가권자는 영 

별표 및 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숙박시설 음식점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생태계 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

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물의 형태 및 색채 간판 및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다

창고

도로변에 규모가 큰 건물의 입지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지붕 색채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저장물의 부패와 훼손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위험물의 저장 등으로 인한 안전문

제 등의 발생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창고시설의 설치는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생태계 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허용한다

창고시설은 도로변에서 이격하여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창고시

설이 쉽게 인지되지 않도록 창고시설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원색

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공장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장은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생태계

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허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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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대지경계부에는 공장시설로 인

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폭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원

색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전기공급설비

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 제 조에서 정하는 전기공급설비를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 조허용 용도지역은 영 제 조 등에 

의함 및 제 조를 준용한다

제 장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 및 이력관리

제 절 운영원칙 

개발행위허가신청 도서작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적용여부에 따라 제출도서를 차등화

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지치 않는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업무 부담 저감과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도서를 간소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도시적 차원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계

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시 책임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서작성책임자가 허가

신청 도서에 서명하고 날인 한다

제 절 도서작성 기준 

축척의 표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외한 계획도서용도지역 및 도시 군 관리계획 

현황도 제외는 이상의 축척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축척을 표

기 한다

계획도서의 축척은 계획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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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제출 

도서 제출시에는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도면은 제출용지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도록 한다 필요시 별도 크기 도면 제출이 가능하며 이상의 제출용지 사용

시 접지제출

재협의 재심의 등 계획내용의 보완 수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 후의 계획내

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시행규칙 제 조의 세부 작성기준은 별표 의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별표 의 심의 제외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별표 의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제 절 개발행위허가 이력관리 

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작성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시 개발행위허가신청 내용과 처리일자 처리결과를 

기록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의 양식은 별표 의 서식 을 따른다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을 시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사항을 기록한 허가대

장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허가일자 준공일 

수허가자의 이름 및 거주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토지의 위치 및 현황 

개발행위허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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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개발행위허가 신청관련 도서작성 책임자의 소속 기술등급 성명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 직위 성명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의 양식은 별표 의 서식 를 따른다

부  칙훈령 제 호

시행시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 에 따

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년 월 까지로 한다

연접제한 적용 특례

영 제 조의 개정규정이 시행 년 월 일된 후 년 월 일까지는 같은 연접개발 

대상지의 범위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를 포함되어 같은 날에 접수된 경

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가 해당 연접개발 대상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연접개발제한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각각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영 제 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영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축된 주택 및 제 종근린생활시설 공장을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접개발 대상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연접개발제한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건축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할 수 있는 연접개발면적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허가 받은 개발행위허가는 

이 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형지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개정 지침 시행 시행당시 신청한 개발행

위허가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침 부칙 의 규정에 따른다

다른 지침의 폐지 종전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시정책과 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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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훈령 제 호

시행시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괄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신

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례가 제정

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훈령 제 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 호

시행일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까지로 한다

부  칙 훈령 제 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하고 의 괄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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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훈령 제 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 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 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73 -

별표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1【 】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 관련(2-1-2(1) )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1.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5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 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 , ( ) ※

확히 기재하여야 함 

공통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

등의 증빙 서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통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개요 1)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 , , )

위치도 - 
공통

현황2) 

현장실측도- 

현장사진 매 이상 전체전경사진 권장- (2 , )
공통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개발행위의 3) 

내용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배치 계획도- ( )

공사계획평면도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대지 종 횡단면도 주요부- / ( )

※절 성토 또는 옹벽 설치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기반시설계획 4) 

기반시설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상에 진입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 /※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공통

기타 5)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등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해당 계획 

포함시 

예산내역서6) 

공사내역 및 예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 , , ※

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공통 토지분(

할 제외)

설계도서 상세도- 공작물 설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개요- 

개략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 , ,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

목적)

폐지 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

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 ․

의 조서 및 도면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8 1※｢ ｣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공통 토지분(

할 제외)

기 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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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2.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5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 착공 및 준공시기, , ( ) ※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공통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증빙 , 

서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통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개요 1)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 , , )

위치도 - 

개략 개발행위 계획설명서 - 

공통

현황2)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매 이상 전체 전경사진 권장- (2 , )
공통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개발행위의 3) 

내용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배치 계획도- ( )

공사계획평면도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대지 종 횡단면도 주요부- / (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기반시설계획 4) 

진입도로계획도 교통처리계획도- /

차선 도로면 표시 등 : , 

상 하수 계획평면도 - /

관망 규격 재질 등 표현  : , , 

지하수이용시설 오수정화시설 설치시 위치 용량 등 : , , 

공통

기타 5)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조경계획도- (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 

개별법에 따른 녹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닐 경/※ 

우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로 갈음 , 

해당 계획 포함시 

예산내역서6) 

공사내역 및 예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 , ※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공통 토지분할 제외( )

설계도서 상세도- 공작물 설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개요-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 , ,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

폐지 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

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 ․

의 조서 및 도면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 8 1｢ ｣

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 

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공통 토지분할 제외( )

투시도 또는 조감도 필요시- ( )

사업시행 전후 비교 경관분석  :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

기 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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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2【 】

제 호 서식( 1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 )․ ․

단위 ( : )㎡

순번
접수

일자
담당자

허    가    신    청    내    용
처리

일자

처  리  결  과

비 고

신청인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용도지역 기 타 보 완 허 가 불허가 사 유

제 호 서식( 2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 )․ ․

단위 ( : )㎡

허가

번호

허가

담당자

허             가              내            용

준공일 비 고

일 자

수 허 가 자 토    지    소    재

허가목적

작성자

직위 성명 주   소 성  명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용도지

역
소속

기술

등급
성명



- 276 -

별표 경관 체크리스트 3【 】

경관 체크리스트 관련(2-1-3.(2) )

충족 보완필요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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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관 관련 개발행위허7f기준 
구분 

검도항목 세부검도한무 ( 、 /、 x 

[11 자연생태계와 자언경관음 최대한 보저하여야 한마 
!2) 역사 문흐찍 자산은 깅관관리의 우선 고리사항으루 검도뇌어야 한다 
i3) 해당 지역 £논 인근 지엮감의 선럼 녹지 하전 해안 등 자염경 

관으| 연속성이 보호뇌도록 하이야 한다 

i4) 동일 노 시 군내 지엮 또는 2 이상의 노 시 군에 갚지논 광역 
지엮의 공격을 형성하는 하천 도묻 헤변 녹지 등 경관촉을 보 

기본 경핀뇌호 
호강g로써 해당지역 전제의 추요 경핀이 상호 조오}를 이두노록 

원칙 기넌원직 
하여야한마 

!5) 건축물 설치 1 공작울 7축 등 도시이용 및 개발으| 깅우 주변깅관파 

조화를 이우도독 하여야 하며 주벼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석해되지 

않도록 하이야 한다 특히 1 주요 도루에서 바라보늑 자언깅관으| 보 

호를 위하여 신지에서의 노로개설 개감 등의 경무에논 수목사재에 

으|한 자난막 형성 등의 조치를 추|하이야 한다 

i6) 경핀핀리논 지방자치단체빌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논 방항 
므묻 주진되어야 한마 

농 이 
건축웅의 건축시 높이는 주변지형여건괴 조망권능 고려하여 주벼 경 

관을 훼손하지 6냥노독 적절히 통제되이야 한다 

스카DI랴 
주변사서 'I 지평션등의 시계가 차딘되지 말도독 하고 건축웅이 'I -f 

잉 
조등 등 인공건조를의 연속적인 경핀 Cl 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돌이와 

위치 등능 적정하거| 유도하여야 한마 

경핀핀랴의 
형 태 

건죽물이나 7 조울의 형태늑 주변경관과 조화됨 수 있도록 최대한 

기넌요소 조형미를 갖추이 설켜|되이야 한다 

색 "H 
건축응이냐 구조를의 색채논 추번흰경과 조라될 수 있노녹 유노하여야 

한다 
며| 도 λ| 

경관형성능 워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건축물이니 -f 
시역경 소재와재질 조등의 소재와 재질을 적절하게 선댁하여야 하며 옥 

관관리 기 다 옥외굉고응 제한 외굉고웅의 설치른 재한하고1 문화뉴적지니 인공f 

기준 야간경관 조울 등으| 야간경관을 창충하기 위하여 조영기법능 

할용하여야한다 

과노한 절 성토를 유빌하는 등 자연지형을 무시한 

자연시형 필용 
획잊적인 개받은 지양되어야 하며 경시지를 활용 

하여 딘지를 배치하고 다양한 건축형태를 개빌하여 

야한다 

산림 
건축울 주변에늑 「화를 통하이 녹시으| 연속성이 

7 를 
훼손되지 않노록 하되1 기존의 녹지는 최대한 !,'_전하 

지를 
며지 연속성 모저 여야 하며f 도로에 짐하는 봄벽 등 f조울 저연에는 

활용 
녹지대를 설치하기냐 가로수를 사재하여 녹지의 

한건 
연속성능 확모하여 o~ 한마 

가1 초。 
딘딩 

측울 
검사시의 소 ii모 주택난시 건설시에뉴 산시 7른시 

개발사업 우 cc」느j 
% 

스카01 라면 보혹 의 스가이라인을 모호하02, 계딘혈 주택 등을 흔합배 

문병루 고러 잊딘 치하이 「시쩍|소파 절 성도를 최소파하이야 한다 

되어야 공 의 
신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빔과 경관저해 건축를 

경핀굉'-I 방 
건축 건축등 설치 역제 

의 성치는 최대한 익재되어야 한다 

향 
물 

옥외광고물등 하전번 등에 설치되논 옥외굉고로 등은 자염경핀과 

하전 자연경관괴조화 조화되도독 하여야 한마 

호수 하천변 등의 건죽울 1깨지늑 획일성을 시양하고 수 

주변 형태 색채 조화 벼경관괴 조화되도옥 건축울 형태 및 색채의 변화 

의건 를 도모하이야 한다 

축등 경관으| 증진을 위하01 일증시역을 시정 설치할 핀 

% 반층지엮 요가 있g며 인위적인 친수공감을 마런하논 경우에 

시정 설치 늑 하천경관 및 싱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러하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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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관 관련 개발행위허7f기준 

구분 

겁톤항목 세우겁톤항목 ( i」 x 

형태 색'H •II 인에 건축울 위각딘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혈태 색채 등 

해안 
이 추변의 자연경관과 조라되노독 하여야 한다 

에건 
해인도쿨로우터 헤인까지의 토지에는 최대한 건축물 등의 컨성능 

설뇌 건축물의 
역제등}이 자연쇼때를 보전하고 해안 내륙파 해역으루우터 조망뇌늑 

논건 입지저1만 
해인의 경관능 보호하도옥 등뼈o~ 효k二{ 

"°특둔g 

t。

7 조물의 지연적얀 해안선 백A멍 모래언덕을 유시하고 해안선 변형을 유발 

설지제한 등뜯 구조로 등의 설치논 제한하여야 한다 

건축울 혈 농경지엮의 축시 및 감j와 농임용 공장 등의 건성시에는 최대한 

태 색채 집단악하노독 하고1 그 형태와 색채 등 s>I핀이 추번과 조아되노독 

조화 하여야효k二t 

시날형태 
농흔시역에 문산노|어 있뉴 농7누 최대한 난시파하이 다양한 편익 

색재조화 
시설을 배지하노독 하고 단지계획 수립A때|는 지붕형태와 색재 등 

농촌 을 조화시켜 저원적인 농촌풍경능 살랴01 효k二{ 

지역 
가루번 상 딛록 어| 

二?ζτ」 건성 
업시설의 가로번의 읍사정 숨박시설 수매점 등 상업시설의 높이 s>I핀 색 

일난 눈| 늑 
누 01 오| 재 광고물 등은 주변 농흔마을의 깅관을 저해하시 알도록 설계뇌 

으| 건축 
관 색채 이야효κt 

건축 울릉 
등제한 

각증 
-」」 고층아파L 농어촌정닙|법상 생활흔썽정"I사업 수립시 농어흔시역의 추|럭에 고 

기| 발시연 
제한 층Jf파트 건설이 제한되노독 등F여야 "-"二t

닙|노시 Al 
농슨지엮에 건성되는 -f조웅이니 건축울 등음 그 주벽지역의 경작 부운빌로 추|락깅관파 

역경관핀 지 및 추|럭경핀과 조오덤 이두노독 등F여야 능F며 사계절의 경핀먼 

리기준 
고리1 뇌어야 으| 조화 

호덤 j려등F떠01 효H二t 
할 경관관 

사 연λ4 
리 망양 시 

용지건 사연시성으| 공장 창고 유통λ|성 등 ?}염시성의 와관fOI 주변지역에 노출되는 

어성| 되 형태 재질 경우 그 형태와 재질 색채논 추번과 조오띨 수 있노독 선댁되이야 
늑건 색채조화 효k二t 

축울 
~ 

-「L "' 
」L니 ~ 

기타 
지역 

형태 색채 
주벼 추|각 및 >;fDJ경관괴 조화되도옥 그 혈태와 색재 등을 선택하 

에λ4 건 여야효κt 

는건되 
축울 

건축형태 
기X멤1 버스역1 선착킹 등의 건죽물은 시역의 이며사를 "'영할 수 

있논 건축형태로 정비등F여야 "-"二l

공용시설 
"I 우공간 

관공서 n띨회관 등 주인등이 7'f+ 찾는 추요 공공공ι띈 딩장제 

X→서Q 
거1 디}당공간 조성 틈을 통하이 시역주민들의 공농체 Eι성으| 공간 

이되노록하여야한다 

반중지대 
주요 엮시 문화경관자원의 보혹를 위하여 필요한 경‘f 주변에 완 

λ_jT。4

및 돌이 및 
증시대를 설정등에 역사 문화검관으루부터 보이늑 조망권내의 주 

역시 
임지제한 

면 건축등이냐 구조등의 논이와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문파깅관 

건축?|관파 역사 문파검관 진입7 등 주변으| 상업시설 등으| 건축와관파 간판 

신표} 재표 재료 등은 ~해 역사 운호}경핀과 조악되노독 선댁i;~여야 "-"二}

비고 I 김로결과 보완필요 또논 불증촉인 

다 

항녹은 보완을 위한 계획서를 제줄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 

2 경관 체크리스터에서 정하는 항는뷰 외의 사항도 법 

있다 

영f 지짐에서 정하논 사항은 검돌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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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관련4 (3-2-6.(4) )【 】

이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민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에서 주1. , , , , 

택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도로 철탑 등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련 개발사업을 시행함․ ․ ․ ․ ․

에 있어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 역사 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호하고 토지이용이 이들 경관과 조화를 , , ․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2. 

허가권자는 다음의 개발사업을 허가 승인 인가 또는 신고접수 이하 인 허가 라 한다 함에 있어서  2-1. ( “ · ” )․ ․

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계획수립시 이 기준에서 정한 경관관리기준을 반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1)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3)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시설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4)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또는 관광시설의 개발허가    (5)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허가    (6)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단지 또는 유통시설의 설치허가 등    (7) 

그 밖에 문화시설 설치 도로 철도 건설 송전 통신탑 설치등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    (8) , , ․ ․

하는 사업의 인 허가·

허가권자는 이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지침을 마련하  2-2. 

여 운용할 수 있다.

경관관리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별 관리방안    (1) 

지역별 특성제고 및 조망 유지    (2) 

건축물의 형태 외관 디자인 등    (3) , 

경관 관련 작성기준 및 운용방안    (4) 

허가권자와 사업시행자가 경관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3. .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하여야 한다    (1) . 

역사 문화적 자산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산림 녹지 하천 해안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3) ·․ ․ ․

한다.

동일 도 시 군내 지역 또는 이상의 도 시 군에 걸치는 광역지역의 골격을 형성하는 하천도로 해    (4) 2 ․ ․ ․ ․ ․ ․

변 녹지 등 경관축을 보호함으로써 해당지역 전체의 주요 경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

한다.  

건축물 설치 공작물 구축 등 토지이용 및 개발의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    (5) , 

며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도로에서 바라보는 자, . , 

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도로개설 개간 등의 경우에는 수목식재에 의한 차단막 형, 

성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관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 

지역별 경관관리 세부지침 수립시에는 주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7) .

허가권자는 이 지침에 의한 경관관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4.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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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과 고분 사찰 사적지 한옥 문중묘역 등 주요 문화재나 전통적 건조물이 위치    (1) , , , , 

하고 있는 지역

수목 암석 독특한 형태의 지형 해안 수변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2) , , , , 

민요 전통공예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자원이 전승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자원과 연계    (3) ․ ․

하여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보호수 등 역사적 상징물 등에 관한 풍속과 관습이 유래되는 지    (4) , , , , 

역으로서 이와 연계하여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구상된 지역    (5)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6)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자주 방문하는 명소이거나 지역의 랜드마크 상징공간 로서 기능하는 지역    (7) ( )․

과 그 주변지역

이상의 시 군에 걸쳐 형성된 보호가치가 있는 시 도 경관자원    (8) 2 ․ ․

그 밖에 지역의 특성과 전통을 표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    (9) 

정하는 지역 

경관관리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5. .

높 이    (1) 

건축물의 건축시 높이는 주변지형여건과 조망권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       

히 통제되어야 한다.

스카이라인    (2) 

주변산세나 지평선등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인공건조물의 연속       , 

적인 경관미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높이와 위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형 태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형미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위 치    (4)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설치는 가급적 경관이 수려한 지역과 외부노출이 두드러져 경관유지가        

어려운 지역은 최대한 회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높이와 형태 색채 등을 조절하여 경관훼, ·

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색 채    (5)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용적률    (6) 

건축물의 용적률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용량과 환경용량을 고려       

하여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기 타     (7)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소재와 재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문화유적지나 인공구조물 등의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하, , 

여 조명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 부문별로 고려되어야 할 경관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다6. .    

단독 또는 일단의 건축물 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  6-1. ( “ ” ) 

산림 구릉지를 활용한 건축물등  6-1-1. ․

과도한 절 성토를 유발하는 등 자연지형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경사지를     (1) , ․

활용하여 단지를 배치하고 다양한 건축형태를 개발하여야 한다.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되 기존의 녹지는 최대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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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여야 하며 도로에 접하는 옹벽 등 구조물 전면에는 녹지대를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식재, 

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지의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시에는 산지 구릉지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계단형 주택 등을     (3) , ․

혼합배치하여 녹지훼손과 절 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산림축의 보호와 연결을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한다    (4) .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과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5) .

하천 호수주변의 건축물등  6-1-2. ․

하천 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인 하천형태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의 흐름을     (1) ,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등의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변 등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이들 건축물에 의하여 수변공간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    (2) 

하고 하천변 등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 등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변 등의 건축물 배치는 획일성을 지양하고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건축물 형태 및 색채의     (3) ,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을 지정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인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4) , ․

경우에는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하천 호수 주변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높은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호    (5) ․ ․

수경관지역을 설정하여 건축법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해안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6-1-3. 

해안에 건축물 위락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형태 색채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도    (1) , , 

록 하여야 한다.

해안도로로부터 해안까지의 토지에는 최대한 건축물 등의 건설을 억제하여 자연상태를 보전하    (2) 

고 해안 내륙과 해역으로부터 조망되는 해안의 경관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적인 해안선 백사장 모래언덕을 유지하고 해안선 변형을 유발하는 구조물 등의 설치는 제    (3) , , 

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은 최소화하되 매립지의 경우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고 관광업 수    (4) , , 

산업 및 무공해산업과 관련된 시설 등이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만건설 해안매립시에는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갯벌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 .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6-1-4. 

농경지역의 축사 및 창고와 농업용 공장 등의 건설시에는 최대한 집단화하도록 하고 그 형태와     (1) , 

색채 등 외관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농가는 최대한 단지화하여 다양한 편익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단지    (2) , 

계획 수립시에는 지붕형태와 색채 등을 조화시켜 전원적인 농촌풍경을 살려야 한다.

    (3) 가로변의 음식점 숙박시설 소매점 등 상업시설의 높이 외관 색채 광고물 등은 주변 농촌마을의 경․ ․ ․ ․ ․

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 수립시 농어촌지역의 취락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제한되도록     (4) 

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이나 건축물 등은 그 주변지역의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조화를 이    (5) 

루도록 하여야 하며 사계절의 경관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시설용지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6-1-5. 

산업시설용지 등과 배후주거지 사이에는 충분한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산업시설용지 및 배후주    (1) 

거지의 쾌적성을 제고하고 외관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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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창고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의 외관이 주변지역에 노출되는 경우 그 형태와 재질 색채는 주    (2) , ․ ․

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도로변 등 기타 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은 주변 취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형태와   6-1-6. 

색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송전탑 도로 철도 등 구조물  6-2. ․ ․

각종 구조물의 설치는 산의 정상이나 능선 경관상 가치있고 시선이 집중되는 지역을 피하고 형    (1) , 

태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송전탑 등은 그늘이 지는 취락지역의 북사면이나 토지이용 또는 식생의 경계부에 위치시킴으로    (2) 

써 눈에 잘 띄지 않게 하여 주변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철탑이 주변배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형태와 색채의 명도 채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 지형배경    (3) . ( ) ․

시 진한색 하늘배경시 밝은색, 

도로 및 철도 건설시 수목 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는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주변의     (4) , ․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동물이동통로 ,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림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도로시설물 및 교량 설치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터널입구인 갱문은 주변    (5) , 

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변에는 녹지축을 최대한 형성하고 도로의 굴곡에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을 적극 활용    (6) , 

하며 도로를 따라 보이는 경관에 인공구조물이 자연스럽게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 

형태 색채 재질 규모 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 ․

농촌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의 전원적 풍경 등 농촌경관이 단절되지 않도록     (7)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단절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변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 , 

한다.

송전탑 또는 도로 등이 산지를 횡단하여 건설되는 경우 사업 인 허가권자는 사전에 도 시 군 경    (8) , ․ ․ ․

관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용 시설   6-3. 

기차역 버스역 선착장 등의 건축물은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건축형태로 정비하여야     (1) , , 

한다.

관공서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공공간은 담장제거 마당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2) , ․

지역주민들의 공동체형성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용 시설 등 지표물 및 조망점 개발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위치감이나 방향감을 제공하여     (3)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등 상징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한다.

역사 문화경관  6-4. ․

주요 역사 문화경관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역사 문화경    (1) ․ ․

관으로부터 보이는 조망권내의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와 입지를 제한하여야 한다 특. 

히 역사적 집단건조물 주변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속히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역사문화적 경관을 주변으로부터 조망하기 쉽게 도로 등을 통한 조망회랑 설    (2) (Visual Corridor) ․

치나 야간조명을 통한 경관조성기법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역사 문화경관 진입구 등 주변의 상업시설 등의 건축외관과 간판 재료 등은 당해 역사 문화경관    (3) , ·․

과 조화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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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5【 】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관련(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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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 칙 1

제 절 지침의 목적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1-1-1. 56 4「 」 

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방안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1-1-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여건 등으로 지침의 세, 

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1-1-3. ․ ․ ․ ․ ․ 국토의 계획 및 「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 ”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 “ ”

한다 및 )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절 성장관리방안의 성격2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1-2-1.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 1-2-2. 

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제 절 법적근거3

영 제 조의 1-3-1. 56 4

제 조의 성장관리방안의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 규정56 4( ) 56 2 56 3

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 수립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 

할 수 있다. 

제 절 용어의 정의4

성장관리지역 이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1-4-1. ‘ ’ ,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

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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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이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1-4-2. ‘ ’ , ․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

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말한다.

제 장 기초조사 2

제 절 목적1

2-1-1. 기초조사는 당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현황· · · ·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관

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절 기초조사 방법2

 2-2-1 기초조사는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 ․

있으며 당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추, 

가적으로 실시한다. 

기초조사 결과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현황 2-2-2. · · · ·

과 문제점 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개발가능지 분석 2-2-3. 

시 군의 표고 경사 등 자연환경적 요소와 법적 제한구역 등 인문환경적 요소를 종  (1) , ․

합하여 개발가능지를 분석한다 단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시 수. , ․ ․

행된 분석자료나 토지적성평가 분석자료가 활용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한다.

개발가능지 분석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을 준용한다  (2) .「 ․ 」

개발행위허가 현황 분석 2-2-4. 

최근 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허가 포함 의 입지를 분석하여 제시  (1) 5 ( , )

한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군의 개발행위허가의   (2)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연도별 추이 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② 



- 288 -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분포도면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 , , ③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기타 등, , )

  (3) 이상을 기초로 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과 향후 개발행위의 진행방향을 예측한다.

제 장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3

제 절 성장관리방안의 결정절차1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및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3-1-1. . 

기초조사

성장관리방안 입안

주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일반열람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하 수립 3-1-2. ( ‘․ ․ ․ ․ ․

권자 라 한다 로 한다’ ) .

제 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2

수립권자가 성장관리방안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3-2-1.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장관리방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3-2-2. 

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을 전국 또는 당해 시 군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ㆍ ㆍ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14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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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와 동시에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내용을    3-2-3. ㆍ ㆍ ㆍ ㆍ

게시하고 입안도면을 시 군 구청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ㆍ ㆍ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수립권자에게 의견서를  3-2-4. 

제출할 수 있으며 수립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 30

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호의 경미한 변경 제외 사항이   3-2-5. (3-3-2 )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 열람하여야 한다.ㆍ

수립권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제시 기간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3-2-6.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

제 절 결정 및 고시 등 3

수립권자는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려면 법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의한   3-3-1. 113 1 2

해당 지역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정된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할 때에도 위의 절차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3-3-2. . ,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58 5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퍼센트 미만을 변경하고 그 변경  (1) 10 , 

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2) 10 . ,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3)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ㆍ ㆍ ㆍ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5) 

 3-3-3. 수립권자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 .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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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1) 

위치 및 경계  (2) 

면적 및 규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 장 성장관리지역의 설정4

제 절 일반원칙1

성장관리지역은 개발행위 및 인구증가 추세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 및 지가 4-1-1. , 

변동률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되 당해 지역의 여건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설정한다.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4-1-2. , , 

성장관리지역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제 절 설정기준2

성장관리지역은 법 제 조제 항제 호 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4-2-1. 58 3 2 ( , , 

지역 중 다음과 같은 지역에 설정한다) .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 ·

필요한 경우 전체 면적의 이하의 범위에서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지역20% 58 3 3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 , )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부터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4) (1) (3) ㆍ

성장관리지역의 범위 설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4-2-2. .

해당 지역의 최근 개월 또는 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   (1) 6 1 20%   

이상 증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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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최근 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 군 구의 최근 년  (2) 1 1・ ・

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 보다 이상 높은 지역 20% 

성장관리지역 지정 규모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4-2-3. 

규모 이상으로 지정한다 단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만 이상의 규모로 한다. , 3 .㎡

성장관리지역의 경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4-2-4. . 

  (1)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한다.

  (2)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 

되도록 하고, 지역경계선은 지번이 표기된 지적도면에 명확하게 표시 한다. 

이 경우 지적도는 축척 천분의 부터 천분의 로 작성한다3 1 6 1 .

제 장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5

제 절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일반원칙1

 5-1-1.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 호와 제 호를 포함한 둘 이상으로 하고1 2 ,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내용의 상세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다. 

만 제 호 및 제 호외에는 수립권자가 성장관리방안 수립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 1 2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1)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3) · ·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4)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시  (5)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 5-1-2. ․ ․

한다.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5-1-3. , ,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한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 5-1-4. 



- 292 -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립권자는 주민이 참여· ,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도록 한다.

입안권자는 성장관리방안 작성시 도시계획 건축 경관 토목 조경 교통 등    5-1-5. , , , , ,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내용에는 기반시설계획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되 5-1-6. ,   

가능한 수립내용을 간소화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지역에서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제 절 기반시설계획2

성장관리지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5-2-1.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 」 「

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5-2-2. .

향후 예상되는 당해 지역의 상주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를 참작한다  (1) .․

  (2) 성장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도로 등의 시설은 향후 주변지역의 성장방향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한다.

  도로 상 하수도 등의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증가율등을   (3) , , , ․

참작하여 설정한다.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때에는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5-2-3.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되도록 수립한다.

 5-2-4. 주거가 밀집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공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시설을 , , , 

함께 고려한다.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5-2-5. ·

있다 또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시 성장관리지역의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

 5-2-6.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 

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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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건축물의 용도3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라 구분하고 당해 지역의 여건 5-3-1. 1 ,   

기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되도록 한다.

 5-3-2.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목적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참작하고 다음 각 호의 , ·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축물의 용도를 설정한다.

성장관리지역 설정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용도지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1)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에 적합한   ,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 , .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으로 가로의 경관 및 미관이 훼손   5-3-3. 

되지 않도록 하며 용도의 무원칙한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주거지역 또는 학교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5-3-4.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녹지 등 완충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지역여건상 상호 상충되는 용도의  5-3-5. , 

입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및 완충공간 등을 

계획하여 장래 발생될 소음 환경 안전 등의 문제점을 예방토록 한다, , .

제 절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4

 5-4-1.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토지일부의 기반시설 편입여부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 , 

브를 차등 제공하는 등 허용범위를 다르게 제시하여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   5-4-2. ·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폐율은 법 제 조제 항 및 영 제 조의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이하 자연1) 77 5 84 3 50% , 

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이하 다만 공장은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30% . , 

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용적률은 법 제 조제 항제 호다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이하 (2) 78 1 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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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등5 · ·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5-5-1. ․ ․ ․

한하여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통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 주변지역 또는 당해 지역이 관광지 주변 등에     (1) 

위치하여 인구이동이 많아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2) 당해 지역의 여건 등으로 동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옥상부분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붕양식 및 색채  5-5-2. 

등을 권장할 수 있다.

 5-5-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는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조망권 건축물의, , ․ ․ ․  

미관 등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로서 권장사항으로 계획할 수 있다.

 5-6-1. 환경관리계획은 주변지역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위치하는 등 수립권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6-2. 환경관리계획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구릉지 등에서는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도록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

습지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등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에 큰 영향이 가해질 수    (2) 

있는 지역이므로 이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5-6-3.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활동은 주거지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   (1) 

   (2)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지형이나 수목을 이용하도록 유도, 

제 절 경관계획7

 5-7-1. 계획은 수립권자가 판단하여 경관관리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관계획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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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을 원칙   (1) 

역사 문화적 자산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  (2)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산림 녹지 하천 해안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    (3) · · ·

되도록 유도 

하천 도로 해변 녹지 등의 경관축을 보호하여 해당지역 전체의 주요 경관이 상호     (4) · · ·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5)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도 

경관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  (6) 

부 칙 훈령 제 호( 335 , 2014. 1. 17)

이 지침은 일 부터 시행한다2014. 1. 17 .

부 칙 훈령 제 호( 716 , 2016. 5. 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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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장관리방안 도서작성 지침[ ] 

제 절 관계서류의 작성1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도서종류는 다음과 같다1-1-1. .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 축척 천분의 내지 천분의 의 지적도면    (1) ( 3 1 6 1 )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    (2)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1-1-2. .

명칭                   (1) 

수립권자(2) 

기초조사 결과      (3) 

성장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기반시설계획(4) 

건축물의 용도(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6) · ․ ․

환경관리계획(7) 

경관계획(8) 

그 밖에 필요한 사항(9)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는1-1-3.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주요 성장관리방안 내용을 명시한 성장관리방안 총괄도를 포함한다(1) .

(2)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목적 및 각종 지표와 계획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담는다.

성장관리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분석 등에 각 부문의 (3) ·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당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근거 계획적 논리 (4) , 

등 그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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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관계도면의 작성2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2-1. .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은 축척 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 1/3,000 1/6,000～ 

수치지형도 포함 에 작성한다 이 때 범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 ) . 

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은 도시 군관리계획수립 (2) ·

지침의 도시 군관리계획도 표시기준에 따른다·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성장관리지역  (3) · · · · · ·

설정도면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의 범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 (4) 

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성장관리지역 총괄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2-2. . 

성장관리지역 총괄도는 축척 의 지형도에 작성하며 성장 (1) 1/25,000 ~ 1/50,000 , 

관리방안의 명칭 성장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등, ,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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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 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⑤ 

제 장 총  칙1

목적1. 

이 지침은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 제 조에 따른 토지3

이용 인 허가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 허가 시 같은 법 제 조에· · 6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기본 원칙2. 

 1-2-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함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 “ ” ) 

게 처리하여야 함 .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이하  토 1-2-2. · ( “｢ ｣

지인허가간소화법 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 ) 

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함 주민동의서 첨부 주.( , 

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 1-2-3. 

위 지양함.

 

 1-2-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해당 지114「 」

방자치단체의 도시 군계획 조례에 따름․

제 장 위원회 운영2

위원회 개최 및 진행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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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월 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1 , 

회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 2-1-2. ( ) 

항 보완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 , 

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

자와 면담 가능.

위원회 회의 참석시 민간 위원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위 2-1-3. , 

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음.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 2-1-4. 30

의의 유회 를 선포할 수 있음( ) .

간사 과장 등 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 2-1-5. ( )

야 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 2-1-6. 

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안건 작성 및 처리절차2.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 단 안 2-2-1. ( , 

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안건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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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작성 원칙 (2)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   - ( ·

이 적은 사항은 생략 하고 약식 도면 위성사진 등 활용) , , 

  *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절차 2-2-2. 

구 분 세부절차 비 고

 

안건 요청① ⇨ 실 과 위원회 주관부서○ → ․ 개최 일전20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심의안건 계획설명서 포함 부 - ( )1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 ,  

▾

안건 검토② ⇨ ○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

현장 조사 안건 특성에 따라 필요시( )○ 

조사자  - : 소관업무담당 및 위원회 주관부서

 - 내용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개최 일전18

▾

실무협의회 개최 안건 특성에 따라 필요시( )○ 

 - 협의회 : 위원회운영팀장 회의주관 도시계( ), 획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

당 자( )

  

내 용  -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개최 일전15

▾

○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 위원사전 확인( ) 개최 일전14

▾

위③ 원회 상정 ⇨ 상정 안건 작성 위원회 주관부서( )○ 개최 일전12

▾

내부 결재○ 개최 일전10

▾

개최계획 알림○ 

 - 해당 시군 및 위원 안건 당사자 참석희망 여부 포함 등, ( ) ․
개최 일전9

▾

위원회 안건 인쇄○ 개최 일전9

▾

위원에게 안건배부 및 설명○ 

배부자 담당자 - : 

 - 심의요약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

개최 일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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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세부절차는 예시사항으로 필요시 참고※ 

위원회 검토 항목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2-3-1. 

구 분 세부절차 비 고

 

▾

④ 위원회 개최 ⇨

안건설명○ 

해당업무 담당  - 

보충 질의 답변 - 

위원회 참석 범위○ 

해당 안건 관련 - 공무원 협의부서 상급 지자체 등 ( , )

제안설명 참석이 허용된 안건 당사자 - 

○ 위원회 회의록

 - 담당부서에서 회의록 작성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도시계획, 담당이 취합  

보관하며 해당 안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⑤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결과 보고 내부보고( )○ 

내용정리 간사 과장 및 서기 - : ( ) 

▾

개최결과 통보 문서시행( )○ 

 - 요청 실과 및 해당 시 군 위원회 주관 부서( )․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 ∘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 ∘

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 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 ․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 ․ ․

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완충 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 ·∘

안전 및

방재계획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

연약지반에서의 건축시 안전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절성∘

중점심의

사항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환경 경관 안전의 적정성· ·∘

기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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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유의사항 2-3-2. 

심의 유의사항 불합리한 사례예시

정확한 문제점 

제시없는 정성적 

판단 자제

안건유형 숙박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

지자체 검토의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 ∘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 경관 훼손 등의 우려․

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보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 )∘

심의기준 외

의견제시 자제

안건유형 온실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

지자체 검토의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 ∘

결과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건축허가시 건축재질변경 경량철골 유리온실 등: ( : )→∘

핵심사항 외 

지나친 자료제시

및 자료보완 

요구 자제

안건유형 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

지자체 검토의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 ∘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 경관 훼손 등의 우려․

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재심의 관계도서 재작성 및 경관재검토: ( )∘

안건유형 종교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

지자체 검토의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 ∘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 경관 훼손 등의 우려․

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재심의 공사단면도 배수계획 등 제반서류 재작성: ( , )∘

안건유형 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

지자체 검토의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 , ∘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 경관 훼손 등의 우려․

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재심의 사업개요 현황측량도 등 제반서류 재작성: ( , )∘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요구 자제

안건유형 공장 금속공작물 제조 건립 개발행위허가: ( ) ∘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음: ∘

심의결과 재심의: ∘

  진입도로 추가확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환경친화적 경관계획 수립( , , )

안건유형 공장 골재파쇄 건립 개발행위허가: ( ) ∘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음: ∘

심의결과 재심의: ∘

  진입도로 추가확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환경친화적 경관계획 수립( , , )

안건유형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설치 개발행위허가: ∘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음: ∘

심의결과 재심의: ∘

  차폐시설 설치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 )

안건유형 공장 창국장 건립 개발행위허가: ( ) ∘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음: ∘

심의결과 부결: ∘

진입도로 폭 이 좁음 부지내 도로 경사도 높음 주변여건과의 부조화  ( (6m) , , ,

주민반대가 심함   )

안건유형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음: ∘

심의결과 부결: ∘

나홀로 개발로 인한 주변경관 및 환경파괴 난개발 예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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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4. 

 2-4-1.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30 , .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 2-4-2. 

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재30 , 

심의는 회를 초과할 수 없음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최대 회2 ( 3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5. 

 2-5-1. 회의록은 별첨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  

서기 팀장 등 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

 2-5-2.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 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안건17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공개하여야 함 위. 

원회의 심의 결과는 통보한 날부터 공개하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 

하는 방법으로 공개함

위원회 참석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음 2-5-3. .

제 장 기타 사항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3-1. ( ) ·「

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년이 되는 2016 7 1 3」

시점 매 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3 6 30 )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4 -

별첨 회의록 작성 기준< > 

시 제 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일시 목ㅇ 

장소 시청 대회의실ㅇ 

출석위원

명 중 명 참석ㅇ 

회의안건

제 호 지역 개발행위허가ㅇㅇ ㅇㅇ

심의사항ㅇ 

입지의 타당성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안

심의결과 수용 부결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ㅇ 

심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조건부 내용 기재

기타 ㅇ 

심의위원 제척 회피시 내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호 지역 개발행위허가ㅇㅇ ㅇㅇ

심의사항ㅇ 

입지의 타당성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심의결과 수용 부결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ㅇ 

심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조건부 내용 기재

기타 ㅇ 

심의위원 제척 회피시 내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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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주요 내용□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 수평 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회까지만 할 수 있다
 

상담 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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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 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형도 지적도 도로 수도 등 ㆍ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

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사전심의제의 도입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 이하 사전심의 를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 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허가 

신청된 이후 심의를 다시 거침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 자에 의해 사전심의가 신청되면 

그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 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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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 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 허가 조정위원회 운영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인 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 국토부 설치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인허가 개선 실적의 평가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 년마다 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 부처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업무처리 절차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을 하려는 자는 허가 담당부서에서 입지ㅇ 등 건축 

관련 기준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신청 할 수 있음

심의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기준에 대하여   ㅇ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및 자치조례로 정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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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 전 도지ㅇ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층수가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만 이상㎡ 

허가 담당부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협조부서개발행위ㅇ 

산지 농지 도로 등로 동시에 의견 조회를 실시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협조부서개발행위 농지 도로 시 도 등는 일  

이내에 소관 의견을 회신

각 기관부서의 의견이 취합되고 관련법령 검토가 완료되면 건축 신청ㅇ 

자에게 허가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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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허가 담당부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협조부서 산지ㅇ 

농지 도로 등로 동시에 의견 조회를 실시

시 군 구 인허가권자는 시 도가 협의 대상인 경우에도 다른 부서의견   

조회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의견을 실시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협조부서농지 도로 시 도 등는 일 이내에 소

관 의견을 송부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일 이내 협의완료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름「 」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한 서류보완 요청 횟수는 회로 하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반려 가능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는 회로 함

각 기관부서의 의견이 취합되면 허가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ㅇ 

진행하며 위원회 담당 부서는 심의기간 일 재심의횟수 회 등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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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ㅇ 지자체시군구 공장설립승인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특별법 을 적용「 」

다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 조다른법률「 」

과의 관계에 따라 기존의 공장설립승인 인허가 절차로 처리가 더 간소화

승인처리기간 단축 민원불편 최소화 등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 조상담 자문 제 조ㅇ「 」

사전심의 제 조일괄협의 제 조통합심의위원회 등을 적용하여 공

장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공장입지기준의확인 등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

담당부서의 검토 확인이 선행되도록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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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문 응대방법·

ㅇ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허가 요건 및 절차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인 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 자문을 신청
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담 자문  * ·「 」

을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9 (「 」

등 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함) .

상담 자문 요청에 대해서는 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단 차례 일 연장 ㅇ 

가능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자료 필요시 상담 자문 신청서식 호→ 

상담 자문정보제공서식 호 일 이내→ 

방문 전화 상담 응대 요령

안녕하십니까.①
시청 인허가 전00② 

담센터 홍길동입
니다.

⇨

상담받고자 하는 사
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안내 내용이 전문(
적인 해당분야에 해
당될 경우 담당부서
로 안내).

⇨

현행 관련법령 및 과거 
유사민원사례를 
참조하여 상이한 
답변이 안되도록 
답변 세부자료 요구 시 (
상담 자문 신청서로 ·
접수 처리

⇨

더 도와드릴 사 ① 
항은 없으신지요

②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기타 사항은 민원* 「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
리

사전심의 신청 및 처리방법□ 

사전심의 신청〈 〉

ㅇ 위원회 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전심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사전심의

를 위해 필요한 첨부 서류를 안내하는 등 지자체 담당자는 적극행정 필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ㅇ 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제「 」 

출하여야 하는 서류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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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서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따른 중앙  「 」 

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사전심의 처리〈 〉

일반적인 사전심의 처리 순서ㅇ 

심의 신청시군구 담당 부서 검토 안건상정 사전심의각 위원회→ → → 별 

심의 심의 결과 통보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서 접수 년 이내에 허가→ → 

신청 관계기관 협의 일 이내 허가→ → 

간소화법 제 조의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전심의처리 ㅇ 

순서

예시 민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와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요청하

였고 지자체에 건축 도시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심의 신청 시군구 담당 부서 검토 안건상정 사전심의 도시 건축 통합심의( · · ) ( + ) → → → → 

심의 결과 통보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서 접수 년 이내에 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2 ) → → 

일이내 허가(10 ) → 

사전심의 결과 통보〈 〉

사전심의 신청인에 통보① 

인 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일부터 일이내에 해당 ㅇ ㆍ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토지소유자에게 통보② 

사전심의 신청인이 심의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인 허가권자는 ㅇ ㆍ

토지 소유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소유자에게 사전심의가신청되었음을 통보함

ㅇ 사전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도 토지 소유자에 심의완료일부터 일 이내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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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의 효력 발생 및 상실〈 〉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본 심의를 생략 가능ㅇ 

ㅇ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 효력 상실됨ㆍ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ㅇ 

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음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가 신청되는 아래의 경ㅇ ․

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단 다만 해당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의 ․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1. 12 1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 : 52 1「 」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5 2「 」 는 경우

다 . 경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해당하지 아니: 12 1 3「 」 하는 경우

라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13 7 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4 1「 」 

바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비고 제 호: 1 2 2「 」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제 호각 목의 어느12 1 : 1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사전심의를 거쳐 신청되는 토지이용 인 허가대상사업이< >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제 조에따른 소규모 환경22 43「 」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장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제 조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는 환경  , 9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영향을 주지 아니함.

통합심의회 구성 운영·

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통합※ 「 」

심의를 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공장입지기준의 9 (「 」

확인 등 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함) .

구성방법 

어떤 조합으로 구성할 것인지 여부는 그 동안의 인허가 실태를 고려하여 지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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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판단하여 구성운영설치 여부 및 구성 방법도 지자체가 판단

명 이내 개 위원회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유의사항ㅇ 

허가 유형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거쳐야 되는 위원회가 다르므로 허가 유형에 

부합하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예시 소규모 토지형질 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는 사안이므로 통합심의위원회도시 건축 산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없음

예시 구성운영 중인 통합심의위원회가 도시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한 경우

산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도시 건축 산지

재해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도시 건축은 통합심의위원

회에서심의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위원회별 명 이상ㅇ 

구성방법 예시

구분 도시 건축+ 도시 건축 경관+ +
도시 건축 경관 교통 산지+ + + + +

재해

위원구성
명 도시 20 ( 10, 

건축10)

명 도시 건축 경관 또18 ( 6, 6, 6) 

는 명 도시 건축 경관 20 ( 7. 7, 6)

명 도시 건축 경관 20 ( 4, 4, 3, 

교통 산지 재해 3, 3, 3)

운영방법 

심의 진행 순서ㅇ 

안건상정 통합심의위원회심의도시 건축 심의 결과 통보 허가→ → → 

의결방법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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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수용 1.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 - 

하는 경우

조건부 수용 2.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수정 수용 3.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 

재심의 결정4. 

 (1)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안건 당사자에게 재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3) 

부결5.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 (1) 

기로 결정하는 경우

부결의 경우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2) .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요청한 경우 대응 방법□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① 

민원이 인 허가를 신청하면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수 있음ㅇ ㆍ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을요청일부터 ㆍ

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

사례 예시 지자체가 도시 건축 산지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인 경우

민원인이 도시 건축 통합심의를 요청한 경우 가능 통보

민원인이 도시 건축 산지 재해 통합심의를 요청한 경우 불가능 통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② 

민원이 인 허가를 신청하면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ㅇ ㆍ

지자체가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통합심의 요청일부터 

일이내에 통합심의가 불가능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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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정회의 및 조정위원회

합동조정회의 개최

관계기관협의 이견발생 합동조정회의 개최 통보 일 이내 회의 개최 조정이 완료( ) (10 ) → → → 

되면 조정된 의견으로 후속 절차 진행 단 회 이상 회의로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 , 3

지이용인허가 위원회에 조정 요청)

※ 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  

하고자 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9 (「 」

등 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조정 요청

합동조정회의 회 이상 조정안 도출 불가 국토부에 설치된 토지이용인허가조정  위원(3 ) → → 

회에 조정을 요청 위원회의 조정안을 관계기관에 통보 관계기관은 조정안 수락여부 결→ → 

정 일 이내 후 국토부에 통보(15 ) 

회의록 공개방법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 , , , ,  

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공개 대상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간소화법 제 조에 따라 구성  ㅇ 

되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며 녹취록은 공개 대상이 아님

회의록 회의내용을 요점 정리하여 기록  * : 

녹취록 회의내용을 가감 없이 모든 내용을 기록  ** : 

공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ㅇ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참고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한 회의록 공개이며 도시계획   < > , , ,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및 시기는국토계획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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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방법

민ㅇ 원인이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조「 」 

제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ㅇ 「

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공해야 하는 공공데이터는 다음」 과 

같음

지형도 1. 

지적도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등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3. , , ㆍ

도로 수도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용량4. ㆍ

토지이용 인 허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 규제현황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5. ( , , , ․

도시 군계획시설 등의 규제현황을 말한다 에 대한 자료   )․

토지이용 인 허가 대상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6. ․

성과평가서의 제출 방법□ 

시군구는 인 허가 성과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시도는 소속 시군ㅇ ㆍ

구의 성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년마다 제출 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월 말일 까지

성과보고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업무 각각에 대해 국토  ㅇ 

교통부도시정책과 개발행위허가 건축정책과 건축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공장설립승인에 작성하여 제출함

토지 인 허가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령 발췌·

구분 내         용 비 
고

목적
제 조( 1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 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 ･ ･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 

적용범위
법 제 조( 3 )

• 다음 토지이용 인 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에 대해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56「 」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1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장설립 - 13「 」 

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 , 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외

관련 위원회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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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비 
고

운영기준 
마련

법 제 조( 6 )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토지이용 ･
인 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관 토지이용 인 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 ･ ･
제 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1

성과보고 및 
평가

법 제 조( 7 )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다음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개발행위허가 및 • ･
건축허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년마다 각각 보고2

-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
- 토지이용 인 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상담 자문･
지원

법 제 조( 8 )

토지이용 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인 허가 요건 및 절차에 대해 • ･ ･
상담 자문을 하려는 경우 전담센터 방문 또는 ･
통합인 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 자문 신청･ ･

- 일 이내 정보제공 필요시 한 차례만 일 연장7 , 7

사전심의
법 제 조( 9 )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 허가를 위해 ･ ･
거쳐야 하는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를 신청가능

•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일 이내 완료30
사전심의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 허가가 신청되는 등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의 효력 상실 사전심의 결과 ,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 동일 내용으로 재신청 불가
사전심의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년 이내 토지이용 2• 
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 허가를 신청하며 이 ･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사전 심의의 효력 상실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접수 날부터 일 이내에 10• ･
심의결과를 심의완료일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보10

토지이용 
인 허가 ･

협의기간 등
법 제 조( 11 )

관계기관의 협의 인 허가 신청 접수 후 일 이내 단 : 10 . •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일 이내30

• 위원회 심의 심의 요청일부터 일 이내회의 소집에 소요된 기간 포함: 30 ( )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 • ･
다음의 횟수를 초과해 서류의 보완 및 재심의 불가
보완요구 회 위원회 재심의 회- : 1 ,  : 2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르고 서류에 「 」
대한 보완요구는 회로 함2

토지이용 
인 허가 ･
전담센터
법 제 조( 15 )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 ･

통합인 허가･
지원시스템
법 제 조( 16 )

기능 < >
토지이용 관련 법률 및 토지이용 인 허가 이력사항 등 정보 제공1. ･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인의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2. ･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3. 
제 조에 따른 성과보고 및 평가4. 7
제 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 허가 상담 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5. 8 ･ ･
제 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원6. 17
그 밖에 토지이용 인 허가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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